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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급격한 인구고령화에 따른 장기요양보호대상 노인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재가노인복지시설과 더불어 노인요양시설을 확대하고 있다. 이는 심신

기능의 장애나 만성질환으로 인하여 보호가 필요한 노인들이 가능한 한 오래 가족

과 지역사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되, 그러한 지역사회보호가 불가능할 경

우에는 시설보호를 하여야 하며 이러한 보호망을 확립하는 것이 사회적 책임임을 

인식하 기 때문이다. 

  신체적‧정신적 의존상태에 있는 노인으로 지역사회에서 적절히 보호받을 수 없

는 노인들을 보호하는 노인요양시설은 무엇보다도 가정에서 제공하는 일반생활 서

비스 외에도 정서적 및 인간관계적 발전이 가능한 환경을 제공하여야 하며, 인권존

중의 원리와 전문적 보호원리에 의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사회복지시설로서의 노인요양시설은 시설거주노인에게 거주자로서의 인권을 존중

하고 가정과 같은 보호와 전문적 보호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의 시설거주 노인의 인권에 관한 사회적 관심은 아주 미미

한 수준으로, 아직까지는 노인복지시설에 거주하는 노인 인권의 제측면을 포괄적으

로 파악하고 시설거주 노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

하는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무료 및 실비 노인요

양시설 거주노인의 거주자로서의 인권보호의 실태는 어떠한 가를 파악하여 시설거

주 노인의 인권보장을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요양시설에 거주하는 기능저하 노인의 인권보호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

할 필요성이 높은 시점에서 이루어지는 연구로 요양시설의 지향점을 제시하고 요

양시설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본원 노인복지팀장 정경희 박사의 책임 하에 본원의 오 희 책임연구

원, 변재관 부연구위원, 유원선 연구원, 이윤경 주임연구원 등이 본 연구에 참여하

다. 연구진의 구체적인 집필자를 밝히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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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1. 서론

□ 급격한 인구고령화에 따른 장기요양보호대상 노인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노인요양시설을 확대하고 있고, 2002년 현재 무료시설인 노인요양시

설이 92개소이며, 실비 노인요양시설은 14개소임.

□ 사회복지시설로서의 노인요양시설은 시설거주노인에게 거주자로서의 인권이 존

중되고 가정과 같은 보호와 전문적 보호를 받을 수 있어야 함.

   — 그러나 우리나라에서의 시설거주 노인의 인권에 관한 사회적 관심은 아주 

미미한 수준임.

□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무료 및 실비 노인요양시설 거주노인이 거주자로서

의 인권보호의 실태는 어떠한 가를 파악하여 시설거주 노인의 인권보장을 위한 

법적‧정책적‧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요양시설의 지향점을 제시하고 요양

시설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고자 함.

□ 본 연구는 문헌고찰, 사례조사와 시설 직원에 대한 우편 조사, 전문가회의의 연

구방법을 사용하 음.

   — 문헌고찰을 통하여 노인복지시설 거주 노인의 인권실태 및 인권침해의 원인

을 파악하는 개념틀과 인권의 개념을 고찰하고, 이를 통한 노인인권실태조사 

항목을 개발하 음.

   — 또한 이에 기초하여 전국 무료 및 실비 노인요양시설 106개소의 약 2,033명

의 직원을 대상으로 개별 우편조사를 실시하 음.

   — 노인요양시설 중 11개 시설에 대해서 모든 노인에 대한 판별조사를 거쳐 시

설당 2사례 내외, 총 25사례를 조사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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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전국 무료 및 실비 노인요양시설 현황

  시설구분 시설수 현원(입소노인) 직원수(직원)

무료요양시설 92 5,802 1,859

실비요양시설 14 753 174

계 106 6,555 2,033

2. 선행연구 검토

□ 인권개념에 관한 이론적 연구

   — 인권에 대한 개념은 각기 다른 역사적, 문화적 맥락에서 개념 정의되어야 하

기 때문에 각 학자마다, 각 시대마다 다름.

      ∙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인간가치가 변화되고 완전한 인간이 된다는 것이 무

엇인가에 대한 생각이 변화되기 때문임.

   — 투표권, 표현의 자유, 고문으로부터의 자유 등 공민권과 정치권에 관한 권리

에 초점이 맞추어진 좁은 의미의 개념에서 점차로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대한 관심으로 인권의 개념이 넓어짐. 최근에 들어서는 더 확대되어 환경권, 

정치적 안정, 경제개발에 대한 개념으로 인식되고 있음. 

   — 사회복지시설에서의 인권이란 크게 자유권과 생존권의 보장으로 정의됨.

      ∙ 인간의 기본적인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시작된 것이 사회복지시설이

며, 이러한 기본적인 생존권의 보장이 자유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전

제를 기본으로 함.

      ∙ 기본적인 생물학적 생존뿐 아니라 인간적으로 사회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고 필요한 전문적 개입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하는 것을 

포함함. 

   — 사회복지시설에서 나타나고 있는 자유권에 대한 침해를 살펴보면, 동의없는 

불임수술이나 강제삭발 등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에 대한 침해와 구

금, 폭행, 강제노역 등 신체의 자유에 대한 침해, 통신 및 종교의 자유에 대

한 침해 등을 들고 있음. 

   — 생존권에 대한 침해로는 보호비의 횡령, 음식물 제공 제한 및 금지, 보호내

용과 수준의 열악성, 교육받을 권리에 대한 침해 등을 들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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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행연구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에서의 인권침해에 대한 대안으로 입퇴소의 자유

보장, 탈시설화와 개방화, 시설의 전문화와 소규모화, 시설운 의 민주화와 재정의 

투명성, 그리고 법적‧재정적 책임에 대한 제도화와 입퇴소 절차나 시설보호수준에 

대한 법규범 마련 등 국가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 노인요양시설에서의 인권실태에 관한 경험적 연구

   — 노인요양시설에서의 인권침해에 대한 실태를 조사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2000년 사회복지시설 평가 의 일환으로 실시된 노인요양시설 평가에서 전

체 6개의 평가 역 중 한 역으로 ‘거주자의 생활상의 권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것을 들 수 있음. 

      ‘자유선택’과 ‘사생활 확보’ 부분의 점수가 높게 나타나고 있고 ‘입소’, ‘불평해

결’, ‘회화’ 역이 낮은 점수를 보이고 있어 시설에서의 노인 인권에 있어 

입, 퇴소시의 노인의 권리와 생활에 대한 안내 등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

에 대한 부분이 미흡함을 알 수 있음. 

   — 1999년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장기입소노인시설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의 일부 항목으로 거주자의 외출외박의 자율성과 수

입관리 등에 대한 조사가 있음.

      ∙ 시설이 허락하는 경우에만 외출이 가능한 경우가 68.7%, 본인이 원할 때 언제

든지 가능한 경우가 14.0%, 아주 특별한 경우만 외출이 가능한 경우가 8.0%, 전

혀 외출할 수 없는 경우가 9.3%로 나타났음. 더욱이 실제 외출빈도를 보면 요

양시설 노인의 61.0%는 전혀 외출을 하고 있지 않음을 볼 수 있음. 

      ∙ 수입관리에 있어서는 수입이나 입소시 금액에 대한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

고 있는가를 살펴본 바에 의하면 수입의 경우 72.0%의 노인이 직접 관리하

고 있으며 21.3%는 시설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해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인권개념의 고찰 및 연구의 개념틀

   — 연구의 개념틀을 정립하기 위하여 제2차 세계고령화 회의 정치선언문 및 마

드리드 고령화국제행동계획, 노인을 위한 UN원칙 등을 통하여 국제기구에서 

제시한 기본원칙을 검토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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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의 장기요양시설의 옴부즈맨 프로그램에서 제시하고 있는 시설거주자의 

권리, 요양시설 거주자의 권리(1987년 제정), 오스트레일리아의 시설거주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헌장 등을 검토하 음. 또한 국내에서의 노인과 인권에 

관한 논의를 검토하 음.  

   — 위와 같은 분석에 기초하여 인권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설정한 개념틀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 음. 

〈표 2〉 노인요양시설에서의 노인의 인권의 정의 

역 하위 역 개별 항목

자유권

신체의 자유권
강제노동

강제격리

사생활에 

관한 자유권

시설입소나 전원의 결정에의 노인의 참여

입소시 시설생활에서 필요한 사항(시설이용방법, 생활규범, 서비스내용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

거주노인의 동의에 기초한 개인정보 유출

통신수단(전화나 편지)에의 접근성

노인의 의견이나 불평해소를 위한 공식적인 절차(간담회, 건의함 등) 

마련

정신적 활동, 

경제적 활동의 

자유권

노인의 동의에 기초한 수입 및 재산(경로연금, 교통비, 입소시 지참금 

등)의 사용

개인물건(가전‧가구‧소품 등)을 가져올 권리

시설의 각종 활동프로그램의 참여여부 결정권

시설의 종교활동 참여여부 결정권

생존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식사서비스에 있어서의 개별화

깨끗한 의복과 침구류의 제공

목욕서비스에 있어서의 개별화

적절한 의료서비스의 제공

충분한 수발서비스 제공

충분한 상담서비스 제공

투명한 시설운 을 통한 서비스 수준 유지

정서적인 지원

노인의 자긍심 유지를 위한 언어표현

목욕시나 기저귀 교체시 신체중요 부위를 가리고 옷을 벗기고 입힌다

노인들간의 통합

방임 노인에 대한 충분한 관심

자기 방임 노인의 필요한 서비스제공의 거부



要約

- 15 -

3. 노인 인권실태에 관한 직원의 인식 및 목격실태

□ 직원 조사개요

   — 무료‧실비 요양시설에서 종사하고 있는 직원들의 노인인권보장에 대한 인권

침해의 인지정도와 지난 1년간의 목격여부 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2002

년 11월 기간 중 전국 105개소의 무료‧실비 요양시설에 종사하는 직원 2,033

명을 대상으로 우편조사를 실시하 음.

      ∙ 전체적으로 회수된 조사표 수는 1,260부로 응답률은 62.0%임.

□ 응답자의 일반특성

   — 본 조사에 응답한 무료‧실비 요양시설 직원의 일반특성을 살펴보면, 지역별

로는 서울시와 6대 광역시의 대도시가 39.8%이며, 기타지역이 60.2%이며, 성

별로는 남자가 18.2%, 여자는 81.8%임. 

      ∙ 연령별로는 29세 이하가 21.4%이며, 30∼39세는 30.1%, 40∼49세는 

31.6%, 50세 이상은 16.9%임.

      ∙ 교육수준은 중졸 이하가 15.5%, 고등학교 36.5%, 전문대학 25.3%, 대학 

이상 22.7%등임

      ∙ 현시설 종사기간은 1년 미만이 23.7%, 1년∼3년 미만 41.2%, 3년∼5년 미

만 15.9%, 5년∼10년 미만 11.9%, 10년 이상 7.4% 등으로 3년 미만이 

64.9%를 차지하고 있으며, 평균근무기간 3.2년임.  

      ∙ 근무유형별로는 주간근무 46.8%, 2교대 33.3%, 24시간 시간 근무‧3교대‧

기타가 19.9%로 나타났음. 

□ 인권침해 인지 

   — 사생활에 관한 자유권

      ∙ 노인의 자유권 중 사생활에 대한 문항으로 ｢시설입소나 전원의 결정이 

노인의 참여없이 이루어지는 행위｣가 인권침해인지에 대한 질문에 아주 

약한 인권침해라는 응답이 45.7%, 약한 인권침해는 21.9%, 보통이 19.9%, 

강한 인권침해는 7.8%, 아주 강한 인권침해가 4.7% 등으로 강한 인권침

해로 인지하는 경우는 12.5% 정도로 낮게 나타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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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소시 시설생활에서 필요한 사항에 설명을 하지 않음｣대하여 약한 인

권침해로 인지하는 응답자가 74.8%이며, 인지도의 평균점수는 1.84점으로 

인권으로 인지하는 정도가 낮다고 할 수 있음.

      ∙ 개인정보유출에 관한 ｢거주노인의 개인정보 유출이 노인의 동의없이 이

루어진다｣는 항목에 대해서 약한 인권으로 인지하는 비율이 70.9%이며, 

평균 점수는 1.98점으로 인권으로 인지하는 정도가 낮은 편임.

      ∙ 통신수단에의 접근성과 관련하여 ｢거주노인이 통신수단(전화나 편지)을 

쉽게 이용할 수 없다｣는 질문에는 약한 인권으로 인지하는 응답이 77.5%

이며, 인지도의 평균점수는 1.74점으로 매우 낮은 편임.

      ∙ 공식적인 의견개진‧불평해소와 관련한 ｢노인의 의견이나 불평해소를 위

한 공식적인 절차(간담회, 건의함 등)가 없다｣는 문항은 약한 인권으로 

인지하는 경우가 68.9%로 인지도의 평균점수는 1.97점임. 

   — 신체적 자유권 

      ∙ 강제노동과 관련하여 ｢원하지 않는 노인에게 청소나 빨래 등 어려운 일

을 시킨다｣는 행위에는 약한 인권으로 간주하는 응답이 85.9%로 인권으

로의 인식이  매우 낮으며, 인식도의 평균점수도 1.53점에 불과함. 

      ∙ 보호대상자의 구금 등 신체의 자유와 관련한 항목으로 ｢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방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한다｣는 문항에는 약한 인권으로 인지

하는 응답자가 83.6%이며, 인지도 평균점수는 1.60으로 매우 낮음.

   — 정신적‧경제적 활동의 자유권 

      ∙ 경제적 자원의 관리와 관련하여 ｢거주노인의 수입 및 재산(경로연금, 교통

비, 입소시 지참금 등)의 사용에 노인의 의사가 반 되지 않는다｣는 질문에 

80.7%가 약한 인권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인지도는 1.69점으로 낮은 편임.

      ∙ 개인물건의 소지와 관련하여 ｢거주노인이 시설 입소 전에 이용하던 개인

물건(가전‧가구‧소품 등)을 시설에 가지고 올 수 없다｣는 항목에는 약한 

인권으로 인식하는 응답이 64.3%이며, 인지도는 2.11점으로 다른 행위의 

자유권과 관련된 항목보다는 인권으로의 인지도에 약간 높은 편임.

      ∙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결정권으로 ｢시설에서 제공하는 각종 활동프로그



要約

- 17 -

램의 참여 여부를 거주노인이 결정할 수 없다｣는 질문에는 약한 인지가 

76.4%이며, 인지도는 1.82점임.

      ∙ 종교활동의 자유와 관련하여 ｢거주노인이 자신의 종교와 상관없이 시설

의 종교활동에 참여해야 한다｣는 문항에는 약한 인권으로의 인지가 

69.2%이며, 인지도 점수는 1.98점임.

   —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 식생활과 관련한 문항으로 ｢노인의 건강상태, 식성이나 식습관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메뉴가 제공되지 않는다｣의 문항에는 약한 인권

으로 인지하는 응답이 59.4%이며, 인지도는 평균 2.23점으로 다른 행위보

다는 약하게 나마 인권으로 인지하는 편임.

      ∙ 의생활에 있어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침해와 관련한 문항으로 

｢시설내에서 제공되는 의복과 침구류가 깨끗하지 않다｣는 질문에는 81.4%가 

약한 인권침해라고 응답하 으며, 인식도의 평균점수는 1.64점임.

      ∙ 투명한 시설운 을 통한 서비스 수준유지에 관한 문항을 ｢노인보호를 위

하여 사용되어야 할 시설운 비, 보호비, 후원금 등이 본래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된다｣는 질문에 대하여 78.1%는 약한 인권으로 인지하고 있

으며, 인지도의 평균점수도 1.76점으로 낮은 편임.

      ∙ 사생활확보를 받을 권리에 관한 문항으로 ｢노인 개개인의 신체상황에 맞

는 목욕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다｣에는 약한 인권으로 인식한 응답한 비

율이 71.4%이며, 인식도는 평균 1.92점으로 나타났음.

      ∙ ｢질환이나 장애를 가진 노인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다｣의 

질문에는 75.8%가 약한 인권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평균인식도 1.84점임.

      ∙ ｢자력으로 생활 할 수 없는 노인에게 충분한 수발이 제공되지 않는다｣의 질

문에는 73.4%가 약한 인권이라고 응답하 으며, 인식도는 평균 1.86점임. 

      ∙ ｢거주노인에게 충분한 상담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다｣의 문항에서는 약

한 인권침해로 인지하는 경우가 66.3%, 인식도는 평균 2.06점으로 다른 

행위에 비해서는 인권으로 인지하는 비율이 높은 편임.

   — 정서적 지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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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언어표현과 관련하여 ｢노인에게 수치심을 느끼게 하거나 자존심을 상하

게 하는 말을 한다｣는 질문에는 72.5%가 약한 인권으로 인지하고 있으

며, 인지도는 평균 2.02점으로 나타났음.

      ∙ 신체적 자긍심에 대한 배려로 ｢목욕시나 기저귀 교체시 신체중요 부위를 

가리지 않고 옷을 벗기고 입힌다｣는 문항에는 약한 인권침해의 인지가  

64.2%이며, 인식도의 평균점수는 2.19점임.

      ∙ 노인들간의 통합에 관한 문항으로 ｢노인들간의 집단따돌림이 있다｣는 행위

에 대해 약한 인권침해로 인지하는 비율이 68.0%이며, 인식도는 2.12점임.

   — 방임 및 자기 방임

      ∙ 직원에 의한 방임에 관한 문항으로 ｢직원과 개별적으로 접촉할 기회가 

하루에 한번도 없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문항에서 80.6%가 약한 인권침

해로 인지하고 있으며, 인지도의 평균 1.66점임.

      ∙ 노인자신에 의한 자기방임에 대한 문항으로 ｢직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

는 서비스를 노인이 거부한다｣는 질문에서는 약한 인권이 57.3%이며, 보

통이 32.6%, 강한 인권 10.2%이며, 인식도는 2.26점으로 나타나서 다른 

개념들보다는 인권으로의 인식정도가 높은 편임.

   — 인권실태에 관한 직원의 인지도 비교

      ∙ 인권실태에 관한 직원의 조사에서 인권침해에 관한 인지도 점수는 만점

인 5점에 비하여 낮은 편이나, 그 중에서 평균 점수가 대체로 높은 항목

으로는 노인의 자유권과 관련한 문항 중 입소‧정원시 노인의 참여(2.04

점)와 개인물건의 소지(2.11점)이며, 생존권과 관련한 문항으로는 식생활

과 관련한 다양한 메뉴 제공(2.23점), 상담서비스 제공(2.06점), 정서적 지

원에 관한 항목인 언어표현(2.02점), 신체적 자긍심에 대한 배려(2.19점), 

노인들 간의 통합(2.12점) 등으로 ｢노인의 건강상태, 식성이나 식습관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메뉴가 제공되지 않는 것｣을 인권침해로 

인지하는 정도가 가장 높음.  

□ 직원조사의 노인인권침해 목격실태

   — 사생활에 관한 자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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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인의 자유권 중 사생활에 대한 문항으로 ｢시설입소나 전원의 결정이 

노인의 참여없이 이루어지는 행위｣를 목격한 경험이 있는지에 대하여 

22.9%가 목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함. 즉 5명중 1명은 입소‧전원에 있

어서 노인의 의견이 무시된 채 이루어진 것을 목격한 것임.

      ∙ ｢입소시 시설생활에서 필요한 사항(시설이용방법, 생활규범, 서비스내용 등)

을 입소노인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는다｣는 문항의 목격률은 9.2%임.

      ∙ ｢거주노인의 개인정보 유출이 노인의 동의없이 이루어지는 행위｣를 목격

한 응답자는 14.5%임.

      ∙ ｢거주노인이 통신수단(전화나 편지)을 쉽게 이용할 수 없다｣는 경우를 목

격한 응답자는 13.8%임.

      ∙ ｢노인의 의견이나 불평해소를 위한 공식적인 절차(간담회, 건의함 등)가 

없다｣는 질문에서는 18.0%가 목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함.

   — 신체적 자유권 

      ∙ 강제 노동에 관한 항목으로 ｢원하지 않는 노인에게 청소나 빨래 등 어려

운 일을 시킨다｣는 것을 목격한 경험이 8.4%임. 

      ∙ 강제 격리에 관한 문항으로 ｢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방에서 나오지 못

하도록 한다｣는 강제격리를 목격한 응답자는 11.5%임.

   — 정신적‧경제적 활동의 자유권 

      ∙ 경제적 자원의 관리에 관한 문항으로 ｢거주노인의 수입 및 재산(경로연

금, 교통비, 입소시 지참금 등)의 사용에 노인의 의사가 반 되지 않는다｣는 

행위를 목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11.2%임.

      ∙ 개인물건의 소지에 관한 문항인 ｢거주노인이 시설 입소 전에 이용하던 

개인물건(가전‧가구‧소품 등)을 시설에 가지고 올 수 없다｣는 것은 목격

한 응답자가 22.7%로 다른 행위에 비하여 더 빈번하게 목격을 경험함.

      ∙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결정권으로 ｢시설에서 제공하는 각종 활동프로그

램의 참여 여부를 거주노인이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을 목격한 응답자가 

12.9%임.

      ∙ 종교활동의 자유에 관한 ｢거주노인이 자신의 종교와 상관없이 시설의 종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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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에 참여해야 한다 또는 시설의 종교활동이 없는 경우 노인이 원하는 종

교활동을 할 수 없다｣는 질문에 대하여 14.4%는 목격한 경험이 있음.

   —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 식생활과 관련한 문항으로 ｢노인의 건강상태, 식성이나 식습관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메뉴가 제공되지 않는다｣는 행위를 목격한 경험

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 24.9%로서, 4명 중 1명은 식사서비스에 있어서의 

개별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응답하 음.

      ∙ 의생활에 있어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침해와 관련한 문항으로 

｢시설내에서 제공되는 의복과 침구류가 깨끗하지 않다｣는 문항에서는 목

격률이 10.6%임.

      ∙ 투명한 시설운 을 통한 서비스 수준유지에 관한 문항을 ｢노인보호를 위

하여 사용되어야 할 시설운 비, 보호비, 후원금 등이 본래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된다｣는 질문에 대하여 행위에 대한 목격률은 10.7%임.

      ∙ 사생활 확보를 받을 권리에 관한 문항으로 ｢노인 개개인의 신체상황에 

맞는 목욕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를 19.2%가 목격한 경험이 있음. 

      ∙ ｢질환이나 장애를 가진 노인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경

우｣에 대한 목격률은 14.1%임. 

      ∙ ｢자력으로 생활 할 수 없는 노인에게 충분한 수발이 제공되지 않는다｣는 

행위는 15.7%임. 

      ∙ ｢거주노인에게 충분한 상담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다｣는 행위를 목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19.2%임

   — 정서적 지원 

      ∙ 언어표현에 관한 내용으로 ｢노인에게 수치심을 느끼게 하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하는｣ 행위를 목격한 응답자는 22.6%로 나타났음.

      ∙ 신체적 자긍심에 대한 배려로 ｢목욕시나 기저귀 교체시 신체중요 부위를 

가리지 않고 옷을 벗기고 입힌다｣는 문항에 대하여 32.4%가 목격한 경험

이 있다고 응답하여 빈번히 인권이 침해되고 있는 항목임.

      ∙ 노인들간의 통합에 관한 문항으로 ｢노인들간의 집단따돌림이 있다｣는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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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서는 31.0%가 목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함.

   — 방임 및 자기 방임

      ∙ 직원에 의한 방임에 관한 문항으로 ｢직원과 개별적으로 접촉할 기회가 

하루에 한번도 없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질문항목에서 11.1%가 목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함.

      ∙ 노인자신의 자기방임에 대한 문항으로 ｢직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서

비스를 노인이 거부한다｣는 행위를 목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48.2%로서 가장 빈번히 인권이 침해되고 있는 실정임. 응답자 2명 중 1

명은 자기방임을 목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 음.

   — 인권실태에 관한 직원의 목격률 비교

      ∙ 인권실태에 관한 직원의 조사에서 인권침해 목격률을 대체로 20% 이하

로 나타나고 있으나, 그 중에서 목격률이 높은 항목으로는 노인의 자유권

과 관련한 문항 중 입소‧정원시 노인의 참여(22.9%)와 개인물건의 소지

(22.7%)이며, 정서적 지원에 관한 항목인 언어표현(22.6%), 신체적 자긍

심에 대한 배려(32.4%), 노인들 간의 통합(31.0%), 자기방임(48.2%) 등으

로 ｢직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서비스를 노인이 거부한다｣는 행위를 

목격한 경험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기타

   — 노인요양시설에서의 인권침해 발생원인에 대하여 첫 번째는 거주노인의 개

인적 성격(괴팍함, 무력감, 비협조적 자세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다는 응답이 

47.8%로 전체의 절반 정도이며, 그 다음으로는 정부의 지원 부족으로가 

10.4%, 직원의 과도한 업무부담이 6.3%, 노인들간의 갈등이 5.7%, 인권에 대

한 인식부족은 5.4% 등의 순임.  

   — 노인학대 상담 전화번호 인지

      ∙ 노인학대 상담전화번호(1588－9222)를 알고 있는지에 대하여 응답자의 

41.9%는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시설운 위원회 운

      ∙ 시설운 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시설운 위원회 운  여부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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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5%가 운 되고 있다고 응답함.

4. 노인요양시설에서의 인권실태 

  가. 판별조사 결과

   — 지역과 시설규모를 고려하여 선정한 전국 9개의 무료요양시설과 2개의 실비

요양시설의 입소노인 전체에 대하여 인권침해여부에 대한 판별조사를 실시

하 음. 

      ∙ 총 532명을 인터뷰하 으나 이중 신체적, 정신적인 문제로 인하여 337명 

즉, 거주노인의 63.3%만이 인터뷰가 가능하 음.

   — 판별조사와 사례조사결과는 대표성이 있는 전국자료라기보다는 요양시설에

서의 발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인권침해발생실태를 이해하기 위한 자료로서

만 이용되어야할 것임.

   — 거주노인의 21.9%가 거의 대부분 침대에 누워있는 상태이며, 앉아있거나 부

축을 받아 걸을 수 있는 노인이 20.0%, 시설내에서는 혼자 걸을 수 있으나 

혼자 외출은 어려운 경우가 34.7%이며, 스스로 외출하거나 외부출입이 가능

한 노인은 23.4%에 불과함. 

   — 각 문항간의 인권침해 빈도에 대하여 비교하여 살펴보면 아래〔그림 1〕과 

같음. 노인요양시설에서의 인권침해는 노인간의 폭언 폭행과 종교에의 강요

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상담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과 노인에 대한 방임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

로 나타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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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노인요양시설에서의 인권침해 발생현황(목격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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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거주노인 사례조사 결과

□ 자유권

   — 신체적 자유권

      ∙ 노인들이 신체적인 학대에 대해서는 솔직한 응답을 피하는 경향이 있으

며 노인에게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생활보조원(생활지도원)

에 의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 사생활에 대한 자유권

      ∙ 무료시설의 경우 행정관서를 찾아가서 입소를 요청하거나 연고자가입소

요청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최초의 시설 입소에 있어서는 노인의 

참여가 이루어지는 형태라고 볼 수 있음.

      ∙ 그러나 선택의 여지없이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수 없는 상황일 때 입소를 

결정하게 된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강요된’ 입소라고 할 수 있음.

      ∙ 또한 입소할 시설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갖고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없

는 상황이라는 점도 고려되어야할 것임.

      ∙ 입소시 시설생활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듣는 공식적인 시간이 

마련되어 있다는 응답은 전혀 없었으며, 생활하면서 알게되었다는 응답이 

많았음.

   — 통신수단에의 접근성은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신체적인 학대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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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어지는 시설의 경우는 통신수단에의 접근성 또한 제한받고 있음.

   — 시설생활에서 노인 본인의 의견이나 불평이 있을 경우 공식적으로 그러한 의견

과 불평을 전달할 수 있는 경우는 많지 않으며, 간담회가 개최된다고 하더라도 

노인들의 소극적인 태도로 인하여 의견과 불평을 개진하지 못하고 있음.

      ∙ 요양시설의 경우 자신의 건강상태가 양호하지 못하고, 제자원이 부족한 

저학력 노인이 대부분으로 시설보호자체를 감사하게 여기는 마음을 갖고 

있었음. 

   — 정신적‧경제적 활동의 자유권

      ∙ 경제적 자원의 관리: 시설에서 유용한다는 경우는 거의 없었으나 노인이 

요청하기 전에 정기적으로 입출금 내역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지는 않아

서 불평을 갖고 있는 노인들이 있음.

      ∙ 개인물건소지의 자유는 매우 높게 확보되고 있으며, 개인물건을 가져올 권리

는 현재 우리나라의 요양시설에서는 큰 문제가 아닌 것으로 파악되었음. 

   — 몇몇 시설을 제외하고는 실제적인 프로그램은 거의 실시되지 못하고 있음.

      ∙ 요양시설 거주 노인의 건강상태가 다양하고 거주노인을 위한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인적‧물적 투자의 부족

      ∙ 노인의 재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의 필요성에 대한 낮

은 인식수준

      ∙ 노인들도 기본적인 의식주 해결 이상의 것을 기대하고 있지 않은 것들이 

주요 요인으로 파악됨.  

   — 종교단체에서 운 하는 시설의 경우 종교활동에 있어서의 암묵적 또는 명시

적인 강요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 생존권

   —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 의식주 기본생활에 있어서의 생존권 침해

      ∙ 식생활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인 식사 공간의 미확보와 식사서비스의 개별

화 미흡이 가장 큰 생존권 침해의 사례로 파악되었음. 대부분 정해진 식사 

시간 전후로는 개별적인 식사를 할 수는 있으나 취사원들이 일정 시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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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퇴근하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식사가 불가능한 시간대가 있음. 

      ∙ 의생활에 있어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침해는 선택권의 박탈과 옷

을 공유하는데서 오는 문제로 요약될 수 있음. 한편, 많은 시설에서 요를 

사용하는 노인들의 경우 요의 크기와 두께에 있어서 적절치 못한 경우들

이 발견되었음.  

      ∙ 주생활과 관련해서는 거주노인대비 거주면적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거

나 적절할 외부공간이 확보되지 못하는데서 오는 주생활의 질저하와 사

생활 확보가 어려운 거주실 구조가 요양시설 거주노인의 인간다운 생활

을 저해하는 요인임.

□ 정서적인 지원

   — 노인을 보호하는 직원들은 2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이지만 보호를 

받는 노인에 비하여 젊다는 공통점이 있다. 직원 중 친근감을 나타내기 위하

여 반말을 사용한다는 경우도 있으나 실제 노인들은 그러한 반말을 기분 나

쁘게 생각하고 있음.

      ∙ 시설에 따라서는 시설의 규율에 따르지 않을 경우 언어적인 폭력이라 할 

수 있는 “그러면 나가라”라는 표현을 쓰고 있으며 이는 시설보호를 국가

로부터의 시혜로 보는 관점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노인은 ‘성’이 없는 존재로 인식하고 신체적인 자긍심을 보호해야 한다는 인식이 낮

기 때문에 기저귀 교환을 할 때 ‘중요 부위’를 가지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는 외부 방문객이 있을 때도 스스럼없이 기저귀를 교환하고 있음.

   — 다양한 생애경험을 가진 노인들이 공동생활을 하기 때문에 노인들간의 기호

의 차이, 이해의 부족으로 인한 갈등의 소지가 있음. 

      ∙ 그러나 대부분의 무료시설 거주 노인들은 이곳 시설이 마지막 보루이기 

때문에 자신의 욕구대로만 생활할 수는 없다는 포기와 서로 이해하고 생

활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갖고 생활하고 있으나, 실생활에 있어 성격적

인 또는 행동상의 문제가 있는 노인들은 거주 노인들로부터 소외되고 따

돌림당하는 경향은 있음.

      ∙ 상대적으로 건강한 노인들이 건강하지 못한 노인들의 권익을 침해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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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임

   — 개별적인 대화를 매일 나눈다는 응답은 생각보다 높지 않고, 거주노인들은 

직원들이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거동이 가능한 자신들에게 정서적인 측면에서 많은 신경을 

쓰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이해하는 태도를 갖고 있음. 

5. 관련 국내법 및 노인요양시설 관련 정책

□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노인복지시설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인권보장을 직접적으

로 명시한 법은 없는 상태임. 따라서 본 에서는 인권보장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헌법｣과 우리 나라에서 노인복지와 관련된 가장 대표적인 ｢노인복지법｣

을 검토함으로써 노인요양시설에서의 인권과 관련될 수 있는 법의 내용과 제도

를 살펴보고자 함. 

   — 헌법

      ∙ 헌법은 모든 국민의 자유권과 생존권과 같이 기본적인 인권보장의 역

을 명시하고 있음. 

      ∙ 헌법 제12조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하여 시설

에서의 강제격리, 강제수용의 상황에 대해 위법사항임을 간접적으로 제시

      ∙ 사생활의 비 과 자유, 통신의 비 을 침해받지 않을 자유, 종교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와 주거의 자유를 통해 모든 국민이 누려야할 자유를 제

시하고 있음. 

      ∙ 정신적인 활동에 관한 자유권은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학문과 예술

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도록 함. 경제생활에 관한 자유권은 헌법 

제23조에 의해 시설내에서 노인의 수입이나 재산, 개인물품에 대한 권리

로 확대 해석 할 수 있음. 

   — 노인복지시설의 인권침해의 사례는 직접적인 구타, 노동력 착취와 같은 신체

적인 자유권이 침해되는 행위보다는 충분한 의료서비스, 식사서비스, 기타 

복지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생존권이 침해되는 형태가 주를 이룸.  

      ∙ 이들의 서비스가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은 인력의 부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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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부족으로 들 수 있음. 

      ∙ 현재 양로시설과 노인요양시설의 직원의 실제지원기준은 법정기준에 비

해 다소 낮게 나타남. 

      ∙ 노인요양시설의 노인이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인권보장을 받기 위해

서는 노인요양시설 운 이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함. 이와 관련된 법적 근거

로서는 노인복지법 제22조제2항의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 기준”이 있음. 

      ∙ 시설 운 간담회는 시설운 을 투명하게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서 시설의 장, 직원, 가족대표, 입소자대표 및 노인복지법 제51조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 명예지도원으로 구성된 운 간담회를 설치‧운 하도록 하

도록 함. 

   — 노인복지시설내의 인권침해를 예방할 수 있는 통로로서 현재 사회복지사업

법 제36조 운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임의조항이 있음. 운 위원

회는 시설 내에서 발생될 수 있는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장치로 작동할 수 있으나 현재 임의조항임으로 인해 실제적인 의미를 

갖지 못하고 있음. 

   — 노인복지시설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인권이 보장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를 살펴보았으나, 실질적으로 구체화된 법제가 없는 상태이며, 시설 내에서 

인권이 침해되었을 때 이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창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음. 

   — 따라서 현재의 노인복지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노인들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는 창구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필요로 함. 

6. 외국법령 및 정책

  가. 미국

□ 노인법(Older Americans Act)에 법적 근거를 갖고 있는 장기요양보호 옴부즈맨 

프로그램의 책임은 다음과 같이 정의되고 있음. 

  ① 거주자 자신 또는 거주자를 대신하여 접수된 불만사항을 조사‧해결한다. 

  ② 거주자에게 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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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정부기관에게 거주자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며 거주자를 보호하기 위한 행정적‧법

적‧기타 해결책을 추구한다. 

  ④ 거주자의 건강‧안전‧복지‧권리에 관련된 법과 규정들을 분석하고 논평하며 

변화를 제안한다. 

  ⑤ 장기요양보호에 관한 이슈와 관심을 소비자나 일반대중에게 교육시키고 정보

를 제공하며 법‧규정‧정책‧활동에 대한 공공의 논평을 촉진시킨다.

  ⑥ 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시민단체의 발전을 촉구한다.

  ⑦ 거주자의 안녕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거주자‧가족 위원회의 발전을 위한 

기술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⑧ 삶의 질과 수발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변화를 주창한다.

□ 50개주 모두와 워싱턴 DC, 프에르토리코에서 장기요양보호 옴부즈맨 프로그램

(LTCOP)이 운 되고 있음.

   — 2000년 현재 591의 지역사무소에서 약 1,000명의 유급직원과 8,000명의 인증

된 자원종사 옴부즈맨이 활동하고 있음.

   — 약 137,000이 약 232,000건의 사례를 접수하 고 245,000명에게는 장기요양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 고, 가장 많이 접수되는 불만은 부적절한 직원들에 의

한 수발의 부족에 관한 것임.

  나. 일본

□ 의‧식‧주 등을 보장받을 권리, 개호를 요구하여 받을 수 있는 권리 (개호청구

권), 적절하고 충분한 의료가 보장되는 권리 등을 기본권리로 논의하고 있음.

□ 재택이건 시설이건 간에 예를 들면 예금의 출입 등의 관리, 자산의 구입, 처분 

등을 고령자의 의사에 의해 그리고 가능한 한 고령자자신의 행위에 의해 경우

에 따라서는 대리인에 의해 실현 가능한 수단을 확보하는 자기의 재산관리 개

호‧신상감호를 보장받을 권리(성년후견인 제도)의 중요성과 

   — 고령자의 권리를 침해받거나 권리를 실현할 수 없거나 실현불충분하거나 또

는 고령자가 왕따ㆍ폭력ㆍ학대 등을 받거나 했을 경우에 고령자의 구제를 

요구하는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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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요양시설 거주노인 인권보호를 위한 개선방안

  가. 인권침해의 원인

□ 인권침해의 원인은 노인요양시설의 운 환경을 이루고 있는 정책적 요인과, 시

설내부환경 및 시설에서 보호받고 있는 노인의 개인적 특성, 직원의 특성에서 

찾을 수 있음. 

□ 요양시설에서의 노인인권이 침해되고 있다면 그 원인은 환경적 요인, 직원의 특

성, 노인의 특성이라고 하는 한 측면의 원인이 아니라 복합적인 원인에서 발생

하는 것으로 파악되어야 할 것임.

〔그림 2〕 노인요양시설에서의 노인 인권침해의 발생경로 및 원인

요양시설 외부환경

요양시설 내부환경

노인↔ 노인 
→

←
직원

  나. 조사결과의 정책적 함의

□ 조사결과 나타난 요양시설에서의 인권실태를 요약하면 자유권은 비교적 잘 확

보되고 있으나 생존권이라는 문제가 거주노인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가장 시급

한 과제임.

□ 이는 개별 시설의 문제라기보다는 현재 요양시설이 인간다운 생활과 적절한 서

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물적 인적 기반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는데서 기인하는 

것이 많음.

   — 또한 개개 직원들의 거주노인의 인권에 대한 인식부족에도 원인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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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권의 역에서는 종교활동의 자유권 제한을 제외하고는 자유권의 침해는 

몇몇 시설만의 문제인 것으로 파악됨.

   — 그러나 시설생활에 대하여 노인에게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는 등 시설보호를 

시혜가 아니라 권리로써 접근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는 측면들이 있음.

□ 생존권과 관련해서는 절대적인 시설의 부족으로 인하여 시설별 기능수행이 어

려운 상황이라는 점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될 수 있음.

  다. 개선방안  

□ 노인요양시설의 노인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예방적인 차원과 인권침해

가 발생한 이후의 적절한 조치를 위한 법과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예방을 위한 정책적 과제

 ○ 인식제고

   — 노인요양시설의 노인의 인권보장을 위한 예방적인 조치로는 노인요양시설의 

인권의 개념을 널리 홍보하도록 하며, 이를 위해 노인요양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제도화함.

      ∙ 노인요양시설 보호 현장에 직접적인 향력을 갖기 위해서는 노인복지법‧시

행령‧시행규칙에 인권교육과 홍보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야함.

      ∙ 구체적인 인권교육에 있어서도 교육내용과 접근의 특화가 필요함.

   — 노인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이 필요함. 이를 위해서는 시설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내용에 대한 설명 등 시설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노력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이와 동시에 사회 전반적으로 노인의 인권에 대한 인식제고와 시설보호에 

있어서 노인인권의 보호가 중요한 문제임을 인식시키는 작업이 동시에 이루

어져야 만이 진정한 시설 내 노인인권의 보장이 가능할 것임.

 ○ 인권보호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

   — 노인복지법‧시행령‧시행규칙 등에 시설보호를 받는 시설거주 노인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하는 『노인복지 국고보조사업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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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에도 이의 구체적 실현을 위해 요구되는 사업의 내용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시설운 의 투명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요구됨(예: 운 위원회).

 ○ 적절한 서비스제공을 위한 기반 마련

   — 인권침해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서비스질의 향상을 위한 법정종사자 배치기

준에 부합하는 인력의 지원과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여야 함.

      ∙ 현재의 법정종사자배치기준과 지원예산의 충분성에 대한 검토를 통해 서

비스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노인복지법 의 개정을 필요로 함.

   — 거주노인의 건강 및 사회적 능력과 욕구를 평가하는 공통된 사정 기준을 마

련하여 노인의 신체‧정신적 상태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보호와 

그를 위한 재정적‧인적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할 것임.

   — 신체‧정신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노인을 위한 충분한 요양보호시설을 확보하

는 것 또한 사회적인 차원에서 노인인권보호를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 할 수 

있음.

□ 조기발견 및 적절한 조치를 위한 정책적 과제

 ○ 시설운 위원회를 의무화함으로써 노인요양시설의 운 을 투명화하여 시설운

의 개방화와 노인인권침해 사례를 조기발견할 수 있도록 함.

 ○ 시설 옴부즈맨 제도의 도입

   — 자원봉사자와 직원을 중심으로 “시설 옴부즈맨”제도를 실시하여 시설노인들

의 시설에서 겪는 문제점이나 학대, 인권침해의 사례를 발견하고 이를 고발

조치 할 수 있는 법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함.

   — 실제적인 구속력을 갖기 위해서는 인권침해의 통보의무규정의 마련, 통보태

만이나 인권침해자에 대한 벌칙, 인권침해 사건의 조사기구 등 구체적인 내

용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노인요양시설의 노인인권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함에 있어서 국가

인권위원회와 보건복지부의 긴 한 협조가 요구됨. 또한 개별시설 및 직원의 

노력, 관련 전문가의 노력이 요구됨.



- 32 -

제 1 장 서 론

제 1절  연구배경 및 목적

  급격한 인구고령화에 따라 장기요양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의 규모도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장기요양보호대상 노인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재가노

인복지시설과 더불어 노인요양시설을 확대하고 있다. 이는 심신기능의 장애나 만성

질환으로 인하여 보호가 필요한 노인들이 가능한 한 오래 가족과 지역사회에서 거

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되, 그러한 지역사회보호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시설보호를 

하여야 하며 이러한 보호망을 확립하는 것이 사회적 책임임을 인식하 기 때문이

다(변재관 외, 1998).

  신체적‧정신적 의존상태에 있는 노인으로 지역사회에서 적절히 보호받을 수 없

는 노인들을 보호하는 노인요양시설은 무엇보다도 가정에서 제공하는 일반생활 서

비스 외에도 정서적 및 인간관계적 발전이 가능한 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인권존중의 원리와 전문적 보호원리에 의하여 실시되어야 한다(박태 , 1999). 이러

한 측면에서 볼 때 사회복지시설로서의 노인요양시설은 시설거주노인에게 거주자

로서의 인권을 존중하고 가정과 같은 보호와 전문적 보호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

다(변재관 외, 1999).

  그러나 우리나라에서의 시설거주 노인의 인권에 관한 사회적 관심은 아주 미미

한 수준으로 1999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실시한 「장기입소노인시설의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에서 연구의 일부분으로 시설거주자와 직원에 

대한 조사를 통해 시설 거주노인의 학대실태가 파악되었을 뿐이다. 또한 사회복지

사업법에 기초하여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노인요양시설 평가

(변재관 외, 2000)의 일부로 거주자의 생활상의 권리에 관한 역의 12개의 개별지

표를 통하여 노인복지시설에서의 인권실태가 파악되어 있는 실정이다. 즉, 아직까

지는 노인복지시설에 거주하는 노인 인권의 제측면을 포괄적으로 파악하고 시설거

주 노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연구가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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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 못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무료 및 실비 노인요양시설 거주노인이 

거주자로서의 인권보호의 실태는 어떠한 가를 파악하여 시설거주 노인의 인권보장

을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요양시설에 거주하는 

기능저하 노인의 인권보호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높은 시

점에서 이루어지는 연구로 요양시설의 지향점을 제시하고 요양시설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갖고 있다. 무엇보다도 노인을 보호대상

으로 하는 생활시설 중 요양시설과 실비요양시시설만을 대상으로 하 을 뿐이라는 

점에서 노인생활시설 전반에서의 노인인권보호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지 못하

고 있는 한계를 갖고 있다. 그러나 노인생활시설의 노인인권보호를 살펴보는데 필

요한 개념틀을 제시하 다는 의의는 갖는다 하겠다. 또한 무료와 실비 요양시설을 

연구대상으로 하고 있기는 하지만 전수조사가 아니라 사례조사라는 점에서 연구결

과를 일반화하는데는 제한이 있다. 

제 2절  연구방법

  본 연구는 문헌고찰, 사례조사와 시설 직원에 대한 우편 조사, 전문가회의의 연

구방법을 사용하 다. 문헌연구를 통하여 노인복지시설 거주 노인의 인권실태 및 

인권침해의 원인을 파악하는 개념틀과 인권의 개념을 고찰하고, 이를 통한 노인인

권실태조사 항목을 개발하 다. 또한 문헌과 관련 자료를 통해 국내외 인권관련 법

령 및 프로그램과 정책을 검토하 다.

  노인복지시설의 인권보장 조사는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직원조사와 노인의 인권

실태 사례조사를 위한 판별조사와 사례조사로 이루어졌다. 시설직원조사는 노인요

양시설에서의 인권에 대한 인식조사와 목격여부를 알아보기 위한 조사로서 전국 

무료 및 실비 노인요양시설 106개소의 약 2,033명의 직원을 대상으로 개별 우편조

사를 실시하 다. 이와 함께 노인요양시설 중 11개 시설에 대해서 모든 노인에 대

한 판별조사를 거쳐 시설당 2사례 내외를 심층사례 조사하 다. 

  한편 전문가회의를 통해 노인복지시설에서의 인권의 개념과 조사표 개발, 조사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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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발에 있어서 자문을 얻었으며, 조사와 문헌고찰을 통해 얻어진 자료의 분석을 

통해 앞으로의 노인복지시설의 인권보장을 확대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하 다.

〔그림 1-1〕 연구 흐름도

연구틀 마련

정책

방안

제시

∙국제기구에서의 노인인권에 관한 논의

∙시설거주 노인의 권리에 대한 개별국가의 정의 

∙국내에서의 노인과 인권에 관한 논의 

→

↓

∙인권 상황 파악 및 개선방안 제시를 위한 개념틀 마련

∙인권의 개념 고찰

∙인권실태조사 항목 개발  

→

조사방법 개발 및 조사대상 설정

 ∙무료 및 실비요양시설 직원에 대한 전수

조사 (106개소, 2,033명, 응답률 62.0%)

주요내용:

∙인권에 대한 인식 

∙인권실태

∙응답자의 주요 특성

→

 ∙ 11개 시설에 대한 노인대상 조사

  (9개 요양시설, 2개 실비요양시설)

  . 언어소통이 가능한 거주노인을 대상으로

한 판별조사(거주노인532명)

  . 사례조사(25사례)

∙기본특성

∙인권침해 경험
→

국내외 관련 법령 검토, 국내외 관련 프로그램 및 정책 비교 →

〈표 1-1〉 무료 및 실시 노인요양시설 현황
(단위: 개소, 명)

시설구분 시설수 현월1) (입소노인) 직원수1) (직원)

무료요양시설 92 5,802 1,859

실비요양시설 14 753 174

계 106 6,555 2,033

 자료: 1) 보건복지부, 『2002년 노인복지시설 현황』, 2002.

       2) 한국노인복지시설 협회, 내부자료, 2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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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선행연구 검토

제 1절  인권개념에 관한 이론적 연구

  가. 인권의 개념

  인권에 대한 개념은 각기 다른 역사적, 문화적 맥락에서 개념 정의되어야 하기 

때문에(Ife, 2001) 각 학자마다. 각 시대마다 다르게 정의 내려지고 있다. 이것은 시

간의 흐름에 따라 인간가치가 변화되고 완전한 인간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

한 생각이 변화되기 때문에 인권에 대한 개념이 변화하고 다양한 것은 당연한 일

이라 할 수 있다. 

  인권에 대한 초기의 관심은 투표권, 표현의 자유, 고문으로부터의 자유 등 공민

권과 정치권에 관한 권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이러한 좁은 의미의 개념에서 

점차로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대한 관심으로 인권의 개념이 넓어지게 되었다. 

최근에 들어서는 이보다 더 확대되어 집합적 권리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환경권, 

정치적 안정, 경제개발에 대한 개념으로 인식되고 있다. 

〈표 2-1〉 인권의 개념 변화

제1세대: 부정적권리

공민권과 정치권

투표권, 표현의 자유, 고문으로부터의 자유, 노동조합 가입의 자유, 

최소한도의 노동조건

제2세대: 적극적권리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포함

노동권, 건강권, 주택권, 교육권, 경제노동권, 문화적 표현의 자유 등

제3세대: 적극적권리

집합적 권리에 대한 관심집중. 집합적인 차원에서만 성취할 수 있는 권리.

경제개발, 정치적안정, 신선한 공기, 청결한 음료, 무공해식품 등 환경권 

포함

자료: Jim Ife(2001) “사회복지와 인권의 세계적 동향”「한국의 사회복지와 인권」, 인간과 복지. 

pp.19~20 재정리



- 36 -

나. 사회복지시설에서의 인권

  사회복지시설에서의 인권이란 크게 자유권과 생존권의 보장으로 정의되고 있다. 

즉, 인간의 기본적인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시작된 것이 사회복지시설이며, 이

러한 기본적인 생존권의 보장이 자유권을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전제를 기본으로 

하여 사회복지시설에서의 인권을 보고 있다. 더 나아가 기본적인 생물학적 생존뿐 

아니라 인간적으로 사회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고 필요한 전문적 개입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하는 것을 포함한다. 

  사회복지시설에서 나타나고 있는 자유권에 대한 침해를 살펴보면(백종만‧윤찬 ‧

이찬진, 1999), 동의없는 불임수술이나 강제삭발 등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에 

대한 침해와 구금, 폭행, 강제노역 등 신체의 자유에 대한 침해, 통신 및 종교의 자

유에 대한 침해 등이 있다. 생존권에 대한 침해로는 보호비의 횡령, 음식물 제공 

제한 및 금지, 보호내용과 수준의 열악성, 교육받을 권리에 대한 침해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임성택(2001)은 사회복지시설의 인권에 있어 강제입소조치 등의 수용절

차의 위헌성을 강조하면서 행정기관에 의한 강제입소에 대해서 강제입소조치 이전

의 당사자의 의견을 듣는 청문절차나 당사자의 불복절차, 관련자에게 통지해주는 

절차, 수용기간에 대한 규정 등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못함을 지적하고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사회복지시설에서의 인권침해의 원인으로 시설운 자

의 비도덕성‧비전문성, 행정감독기관의 감독부실, 인권보장의 법적제도 미흡 등 국

가의 책임미흡을 들고 있으며 사회복지시설에서의 인권의 보장은 사적인 문제가 

아닌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문제로 접근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백종만‧윤찬 ‧이

찬진, 1999). 이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에서의 인권침해에 대한 대안으로 입퇴소의 자

유보장, 탈시설화와 개방화, 시설의 전문화와 소규모화, 시설운 의 민주화와 재정

의 투명성, 그리고 법적‧재정적 책임에 대한 제도화와 입퇴소 절차나 시설보호수준

에 대한 법규범 마련 등 국가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제 2절  노인요양시설에서의 인권실태에 관한 경험적 연구

  노인요양시설에서의 인권침해에 대한 실태를 조사한 선행연구로는 『2000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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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지시설 평가』의 일환으로 실시된 노인요양시설 평가에서 전체 6개의 평가

역 중 한 역으로 ‘거주자의 생활상의 권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것을 들 수 있

다. 또한 1999년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장기입소노인시설 보건의료서비스 제

공현황과 개선방안 연구』의 일부 항목으로 거주자의 외출외박의 자율성과 수입관

리 등에 대한 조사가 있다. 

  2000년에 실시된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평가는 설립된지 3년 이상된 시설인  60

개의 시설(무료시설 50개소와 실비시설 10개소)을 평가대상으로 하고 있다. 거주자 

생활상의 권리 역의 하위 역을 살펴보면 입소, 회화, 자유선택, 자기결정, 사생

활확보, 불평해결로 나누어지고 총 12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각 개별 지표에 대한 평가결과를 살펴보면 〈표 2-2〉와 같다. ‘입소’와 관련하여 

시설 입소시 시설에 대한 소개와 권리에 대한 설명, 시설생활에 필요한 내용에 대

한 설명, 입소자의 건강 및 사회적 욕구를 파악하는 프로그램 여부에 대해서 모든 

요건을 갖추고 있는 기관이 50%를 밑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다른 하위 역에 비

하여 ’입소‘시의 거주자의 권리에 대한 시설의 이해와 배려가 아직까지 미흡한 것

으로 평가되었다. ’회화’ 역에 있어서는 직원의 언어사용이 적절한가, 일상회화가 

부족한 거주자에 대한 배려를 하고 있는가와 관련하여 대화방법에 관하여 직원교

육, 지침서, 자체평가를 모두 실시하고 있는 시설이 무료시설의 경우 38%, 실비시

설의 경우 30%에 그치고 있었다. ‘자유선택’ 역에서는 통신수단의 접근과 개인물

품 소유여부에 있어서는 대부분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자기

결정’과 관련하여 금전관리부분과 프로그램의 참여여부 결정에서 프로그램의 참여

여부가 직원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무료시설의 경우 24%에 달하여 거주노인의 

자기결정권이 존중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생활 확보’에 있어서는 

원하는 활동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 거주자 관련 정보관리는 대체적으로 잘 이루어

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마지막으로 ‘불평해결’ 역으로 거주자의 불편사항

을 처리할 수 있는 공식적인 방법으로써 거주자 간담회의 운 여부에 대해서는 무

료시설의 36%만이 모든 요건에 맞게 행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거주자의 불편

사항에 대한 공식적인 절차나 기구 마련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자유선택’과 ‘사생활 확보’ 부분의 점수가 높게 나타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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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 ‘입소’, ‘불평해결’, ‘회화’ 역이 낮은 점수를 보이고 있어 시설에서의 노인 인

권에 있어 입, 퇴소시의 노인의 권리와 생활에 대한 안내 등이 중요함에도 불구하

고 이에 대한 부분이 미흡함을 알 수 있다. 또한 미국의 경우 시설 노인의 불편사

항을 처리하고 시설노인의 권리 증진을 위하여 옴부즈맨 제도를 운 하고 있는 등

의 노력을 보이고 있는 것에 비해 시설에서의 불편사항을 처리할 수 있는 공식적

인 절차나 제도가 미비함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1999년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장기입소노인시설 보건의료서비스 제

공현황과 개선방안 연구』의 내용 중 요양시설의 거주자의 외출외박의 자율성과 

수입관리 등에 대한 조사를 살펴보면, 시설이 허락하는 경우에만 외출이 가능한 경

우가 68.7%, 본인이 원할 때 언제든지 가능한 경우가 14.0%, 아주 특별한 경우만 

외출이 가능한 경우가 8.0%, 전혀 외출할 수 없는 경우가 9.3%로 나타났다. 

  수입관리에 있어서는 수입이나 입소시 금액에 대한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살펴본 바에 의하면 수입의 경우 72.0%의 노인이 직접 관리하고 있으며 

21.3%는 시설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해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소시 소지한 돈

도 63.6%가 본인이 직접관리하고 있으며 시설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비율은 

18.7%로 나타났고 있다. 이러한 수입 및 입소시 소지액에 대한 관리방법에 대하여 

79.8%가 만족하고 있다고 응답하 으며 13.3%가 불만족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

양시설이 불만족이 더 높게 나타나 요양시설의 경우 시설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해

주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데 기인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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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거주자의 생활상의 권리 역의 빈도분포(요양시설)
(단위: 개소, %)

개별평가항목 무료 실비

D1) 시설을 소개 

하는 팜플렛이 

준비되어 

있는가? 

③ 시설소개 및 거주자 권리가 담긴 팜플렛이 있다.

② 시설소개 팜플렛이 있다.

① 시설소개가 시설게시판에 붙어있다. 

0○ 별도의 소개지가 없다.

19(38.0)

29(58.0)

 2( 4.0)

-

 3( 30.0)

 7( 70.0)

-

-

D2) 시설생활에서 

필요한 사항 

(시설이용방법, 

생활규범, 서비스 

내용 등)을 

설명하고 

있는가?

① 필요한 사항을 설명하는 공식적 시간과 책자를 제공한다

② 필요한 사항을 설명하는 공식적 시간이 있다.

① 그때그때 필요시 생활에 필요한 사항을 설명한다. 

0○ 필요한 사항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

24(48.0)

20(40.0)

 6(12.0)

-

 5( 50.0)

 4( 40.0)

 1( 10.0)

-

D3) 입소시 건강 

및 사회적 욕구를 

파악하는 

평가프로그램이 

있는가?

a) 거주자 개별상담

b) 상담기록보관

c) 건강 및 사회적 평가를 위한 척도를 활용하여 평가한다.

d) 상담결과에 따른 평가와 개입에 거주자 참여 

③ a), b), c), d) 모두  

② a), b)와 c), d) 중 1개

① a), b) 중 1개와 c), d)중 1개  

0○ a), b), c) 중 0개 

14(28.0)

25(50.0)

 9(18.0)

 2( 4.0)

 2( 20.0)

 6( 60.0)

 1( 10.0)

 1( 10.0)

D4) 시설직원의 

언어사용은 

적절한가? 

a) 대화방법에 대한 직원교육

b) 대화에 대한 지침서

c) 직원회의에서 대화에 대한 자체평가

③ a), b), c) 모두

② a), b), c) 중 2개

① a), b), c) 중 1개 

0○ a), b), c) 중 0개 

19(38.0)

14(28.0)

13(26.0)

 4(8 .0)

 3( 30.0)

 3( 30.0)

 2( 20.0)

 2( 20.0)

D5) 일상회화가 

부족한 거주자에 

대해서 배려를 

하고 있는가?

a) 일상회화가 부족한 거주자에게 말 걸기를 하고 있다.

b) 거주자가 이야기를 먼저 하도록 격려하고 있다. 

c) 일상회화가 부족한 거주자를 위한 특별프로그램을 실시하

고 있다.

③ a), b), c) 모두

② a), b), c) 중 2개

① a), b), c) 중 1개  

0○ a), b), c) 중 0개

29(58.0)

20(40.0)

 1( 2.0)

-

 5( 50.0)

 5( 50.0)

-

-

D6) 통신수단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가?

③ 전화나 편지를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구비되어 있고, 직원

이 도와준다.

② 전화나 편지를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구비되어 있다. 

① 공동장소에 통신수단이 구비되어 있다.

0○ 통신수단이 전혀 없다.

49(98.0)

-

 1( 2.0)

-

10(100.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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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계속

개별평가항목 무료 실비

D7) 개인의 물품(가전‧가

구‧소품)을 소유할

수 있는가?

(※실비시설에만 해당됨)

③ 원하는 개인적 물품은 소유할 수 있다.

② 정해진 개인적 물품은 소유할 수 있다. 

① 1-2개 소규모의 개인적 물품은 소유할 수 있다.

○0  자신의 물품은 소유할 수 없다. 

 -

7(70.0)

3(30.0)

-

-

D8) 금전관리에 대해서 

어떻게 배려하고 있는가?

③ 금전관리가 불가능한 경우에 시설이 관리하고 관리내

용을 정기적으로 알려준다.

② 금전관리가 불가능한 경우에 시설이 관리하고 관

리내용은 요청시 알려준다.

① 모든 거주자의 금전을 시설이 관리하고 관리내용

을 정규적으로 알려준다.

○0  모든 거주자의 금전을 시설이 관리하고 관리내용

은 요청시 알려준다.

39(78.0)

10(20.0)

 1( 2.0)

-

4(40.0)

6(60.0)

 -

-

D9) 시설에서 제공하는 각

종 활동프로그램의 참여여

부를 거주자가 결정할 수 

있는가?

② 활동프로그램의 참여여부를 개인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0  직원 등에 의해서 참여여부가 결정된다.

38(76.0)

12(24.0)

9(90.0)

1(10.0)

D10) 시설 거주자는 자신

이 원하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격려되고 있는

가?

a) 종교적 활동

b) 문화적 활동

c) 정치적 활동(투표권 행사, 정치후원활동)

d) 시민권 행사(경로연금, 교통비 수령)

e) 활동의 지원 

③ a), b), c), d), e) 모두 

② a), b), c), d), e) 중 4개 

① a), b), c), d), e) 중 2∼3개  

0○ a), b), c), d), e) 중 1개 이하

42(84.0)

 8(16.0)

-

-

5(50.0)

3(30.0)

2(20.0)

-

D11) 거주자에 대한 정보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

가?

a) 거주자에 대한 정보는 개일파일로 정리  된다.

b) 거주자의 정보에 대한 외부유출은 공문에 의해서

만 응한다.

 c) 개인파일은 보안을 철저하게 보관된다.

③ a), b), c) 모두 실시 

② b)와 c) 만 실시  

① b)만 실시 

○0  아무 조치도 하지 않음

44(88.0)

 6(12.0)

-

-

8(80.0)

2(20.0)

-

-

D12) 거주자간담회는

어떻게 운 되고 있는가?

(※ 실비시설의 경우 가족

대표와의 운 간담회)

a) 분기별 1회 이상 열린다.

b) 불편사항의 해결과정이 기록으로 남긴다.

c) 불편을 호소한 거주자에게 불편사항의 처리결과를 

공식적으로 통보한다.

③ a), b), c) 모두 

② a), b), c) 중 2개  

① a), b), c) 중 1개 

○0  a), b), c) 중 0개

18(36.0)

13(26.0)

11(22.0)

 8(16.0)

-

2(20.0)

1(10.0)

7(70.0)

자료: 변재관 외, ｢2000년 사회복지시설 평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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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인권개념의 고찰 및 연구의 개념틀

  노인요양시설 거주 노인의 인권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인권의 내용으

로 볼 것인가에 합의가 필요하다. 지금까지는 주로 노인의 자유권의 침해에 초점을 

두어왔지만 본 연구에서는 노인의 자유권과 생존권의 보호를 모두 노인인권을 구

성하는 주요 측면으로 보고자하며, 이러한 자유권과 생존권이 시설거주 노인에게 

확보되고 있는가에 관심을 두고자 한다. 이러한 시설 거주 노인의 인권에 대한 합

의된 정의는 없으나 국제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본원칙과 시설거주 노인의 권

리에 관한 개별국가의 정의, 법에 나타난 인권의 개념에 기초하여 시설거주 노인의 

인권의 범위를 설정하고자 한다. 

제 1절  국제기구에서 제시한 기본원칙

  1982년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개최되었던 1차 세계고령화회의 이후 20년만인 

2002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개최된 제2차 세계고령화회의(The Second World 

Assembly on Ageing)1)에서는 고령화  대응책 마련에 있어서 준수되어야 할 기본

방향을 정치선언문과 행동계획을 통하여 제시한바 있다.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정치선언문 

  제2차 세계고령화 회의에서 발표된 정치선언문은 다음과 같은 19개 문항으로 구

성되어 있다. 개별국가와 국제기구는 노인의 권위를 인정하고 모든 형태의 노인학

대나 폭력을 철폐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5항)을 선언하고 있다. 

1항: 행동계획의 3방향→노인과 개발, 노년기 건강과 복지 확보, 지지적 환경확보

2항: 세계의 인구고령화 현황

3항: 각종 UN회의에서 각국정부의 약속 등 반복 : ’82년 행동계획, ’99 노인원칙

1) 본 회의는 EU 의장국인 스페인의 마드리드에서 2002년 4월 8일부터 12일 기간 중에 개최되었으며, 

158개국 정부대표, EU‧아랍연맹‧OECD‧World Bank‧ILO‧UNFPA‧WHO‧NGO 대표 등이 참석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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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항: 국제적인 협력(노력) 강조

5항: 노인의 권위 인정, 모든 형태의 노인 학대‧폭력 철폐

6항: 현대 사회의 발전은 많은 기회 제공: 노인은 사회의 자산

6—2항: 경제사회발전의 혜택 개도국‧최빈국에 확대 필요 → 노인소외방지, 

인구고령화현상을 국가개발의 의제로 삼아야 함

8항: 경제‧사회 정책 및 전략에 고령화 통합 필요

8—2항: 무력분쟁, 외국점령하의 노인 보호

10항: 노인의 잠재력은 미래발전의 자산

10—2항 : 고령화 관련 국제적인 조사연구의 중요성

11항: 활기찬 노년을 위하여 노인의 정치‧경제‧사회‧문화 활동 참여보장

12항: 기본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의 일차적 책임은 정부에 있음. 중앙‧지방정부, 시

민사회(NGO), 민간분야, 노인, 노인단체, 가족, 지역사회 협력 필요 

12—2항: 노인에 대한 보편적이고 평등한 보건의료 접근 보장

13항: 가족, 자원봉사자, 지역사회, 노인단체의 지원 중요

14항: 세대간 협력‧연대 강화

15항: 행동계획의 이행에 정부가 일차적인 책임이 있으며 여러 당사자의 협조 필

요; 전문가 집단, 기업, 노동자, 노동자단체, 연구기관, 학계, 종교기관, 언론

16항: UN의 역할 중요

17항: 모든 세대의 평등 확보를 위한 노력에 전세계 모든 사람들의 참여 촉구

  나. 마드리드 고령화국제행동계획

  모두 117항으로 이루어진 마드리드 고령화국제행동계획은 노인에 대한 지지적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의 일환으로 노인 학대와 폭

력을 방지하는 것과 관련된 행동계획을 4개의 항(98항∼101항)을 통하여 제시하고 

있다. 마드리드 고령화국제행동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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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문 : 1항 ∼ 16항

Ⅱ. 행동권고 : 18항 ∼ 103항

   A. 노인과 개발 : 18항 ∼  56항 

① 사회와 개발과정에 적극적인 참여(23∼26)

② 경제활동과 노동력의 고령화(27∼31)

③ 농촌개발, 이주와 도시화(32∼37)

④ 지식‧교육‧훈련에의 접근(38∼42)

⑤ 세대간 연대(43∼45)

⑥ 빈곤해소(46∼48)

⑦ 소득보장(49∼53)

        ⑧ 긴급상황하의 노인보호(54∼56)

   B. 보건과 복지를 노년까지 보장 : 57항∼84항

① 전 생애에 걸친 건강증진과 복지 : 61∼66

② 보편적이고 평등한 건강보호서비스 : 67∼73

③ 노인과 HIV/AIDS : 74∼77

④ 보건전문가와 노인보호자 훈련 : 78∼79

⑤ 노인과 정신건강 : 80∼81

⑥ 노인과 장애 : 82∼84

   C. 지지적 환경 확보 : 85항 ∼ 103항

① 주택과 주거환경 : 87∼92

② 노인보호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 : 93∼97

③ 노인 학대와 폭력 : 98∼101

④ 노인 이미지 개선: 102∼103

Ⅲ. 이행과 후속조치 : 104항 ∼ 117항 

① 국가행동 : 105∼107

② 국제행동 : 107bis∼112

③ 조사연구 : 113∼114

④ 국제적인 모니터링‧검토‧개정 : 115∼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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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노인을 위한 UN원칙(UN Principles for Older Persons)

  1991년에 발표된 노인을 위한 UN원칙은 자립, 참여, 보호, 자아실현을 4가지 주

요원칙으로 제시하고 있다. 자립의 원칙과 관련하여 노인은 소득보장, 가족과 지역

사회의 지원 및 스스로의 힘을 통해 적절한 음식, 식수, 주거, 의복, 의료서비스 등

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어 노인의 생존권이 보장되어야 함을 강

조하고 있다. 또한 노인은 그들의 존엄성, 신념, 욕구 및 사생활에 대한 완전한 존

중을 보장받아야 하며, 그들의 건강보호와 삶의 질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리

가 주어져야 할 뿐만 아니라 어떤 주거시설 또는 보호 및 치료시설에 거주할 때라

도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여 시설거주 노인의 인권

보호에 대한 언급도 구체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UN원칙은 노인의 존엄성 보호가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노인은 스스로

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고, 안전하게 살 수 있으며, 착취대상이 되어서도 안되고, 육

체적이나 정신적인 학대를 받아서도 안된다고 언급하여 각종의 학대로부터 노인보

호의 중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더불어 노인의 권익보호를 위해서는 노인자신이 집

단으로서의 행동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4대 원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자립(Independence)

∙ 노인은 소득보장, 가족과 지역사회의 지원 및 스스로의 힘을 통해 적절한 음식, 

식수, 주거, 의복, 의료서비스 등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 노인은 일할 수 있는 기회와 소득창출의 기회를 가져야 한다.

∙ 노인은 직장에서 은퇴할 수 있는 시기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 노인은 적절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 노인은 개인적인 기호와 능력에 적합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어야 

한다.

∙ 노인은 가급적 오랫동안 가정에서 살 수 있어야 한다.

2) 참여(Participation)

∙ 노인은 사회와 통합하여 노인복지에 직접적으로 향을 끼치는 정책의 수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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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젊은 세대와 더불어 노인들의 지식과 기량을 공유

하여야 한다.

∙ 노인은 사회봉사를 위한 기회를 찾고 개발하며, 노인의 흥미와 능력에 알맞은 

위치에서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어야 한다.

∙ 노인은 노인권익옹호운동 또는 노인단체를 결성할 수 있어야 한다.

3) 보호(care)

∙ 노인은 각 사회의 문화가치 체제에 따라 가족과 지역사회가 제공하는 보살핌과 

보호의 혜택을 누려야 한다.

∙ 노인은 의료혜택을 누려서 육체적, 정신적, 그리고 정서적인 복지를 최적수준으

로 유지하거나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질병을 예방하거나 지연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노인은 그들의 자율성과 보호 및 간호 등을 강화하기 위한 사회적 또는 법적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한다.

∙ 노인은 인간적이고 안전한 환경에서 적절한 수준의 보호, 재활, 사회적 또는 정

서적 격려를 제공하는 시설보호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 노인은 그들의 존엄성, 신념, 욕구 및 사생활에 대한 완전한 존중을 보장받아야 

하며, 그들의 건강보호와 삶의 질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져야 할 

뿐만 아니라 어떤 주거시설 또는 보호 및 치료시설에 거주할 때라도 인권과 기

본적인 자유를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

4) 자아실현(Self-fulfillment)

∙ 노인은 그들의 잠재력을 최대한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추구할 수 있어야 한다.

∙ 노인은 사회의 교육, 문화 정신 그리고 여가에 관한 자원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5) 존엄성(Dignity)

∙ 노인은 스스로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고, 안전하게 살 수 있으며, 착취대상이 

되어서도 안되고, 육체적이나 정신적인 학대를 받아서도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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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은 연령, 성별, 민족이나 인종배경, 장애나 다른 지위 등에 관계없이 모두가 

똑같이 존중되어야 한다.

제 2절  노인요양시설에서의 노인의 권리에 관한 개별국가의 정의

  가. 미국의 장기요양시설의 옴부즈맨 프로그램(The Long-term Care 

Ombudsman Program)에서 제시하고 있는 시설거주자의 권리2)

  미국의 장기요양시설의 옴부즈맨 프로그램에서는 시설거주자의 권리를 다음과 

같이 10개의 항목으로 정리하여 제시하고 있다. 

∙ 존중과 존엄을 갖고 대우받을 권리

∙ 화학적 물리적 속박으로부터의 자유

∙ 자신의 재정에 대한 관리를 할 권리

∙ 보복을 두려워하지 않고 불평을 호소할 권리

∙ 자유로이 다른 거주자와 사귀고 의사소통할 권리

∙ 개인적인 통신을 주고받을 권리

∙ 개인적, 의료적 기록을 비 로 할 권리

∙ 차별없이 주정부와 연방정부의 도움을 요청할 권리

∙ 입소 이전에 자신이 권리, 서비스 내용과 비용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 퇴소나 전원에 대하여 사전통지 받을 권리

  나. 미국의 요양시설에서의 노인인권보호

  미국은 공법 100-203의 일부로 요양시설(Nursing Homes) 거주노인의 인권보호

의 주요내용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3). 

2) http:www.aoa.gov/factsheets/ombudsman.html에 기초하여 정리한 내용임. 

3) http:\\www.aoa.dhhs.gov/international/principles에 제시된 요양시설에서의 거주노인의 인권보

호내용(1987년)에 기초하여 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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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권리의 행사

∙ 차별, 감금, 방해, 강압 또는 보복을 두려워하지 않고 미국시민으로서 또한 시설

거주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권리와 자유를 갖고 있다.

∙ 혼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신의 권리가 주법에 의하여 대리자

로 지정된 사람에 의하여 행사된다.

  가) 권리와 서비스의 공지

∙ 언어와 문서를 통하여 거주자의 권리와 거주자의 행위와 의무를 규정하는 모든 

규칙과 규정에 대하여 공지받아야 한다. 

∙ 기록을 검토하고 사본을 구매할 권리가 있다. 

∙ 건강에 대한 모든 정보를 통지받을 권리가 있다. 

∙ 치료와 실험적 연구에의 참여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 

∙ 시설시책에 상응하는 지시사항을 미리 제시할 권리가 있다. 

∙ 의료보험/의료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통보받을 권리가 있다. 이러한 정보는 공지

되어야 한다.

∙ 시설의 서비스와 비용에 대하여 통보받을 권리가 있다.

∙ 개인적인 소지금을 보호하는 시설 내 절차에 대하여 통보받을 권리가 있다. 필

요할 경우, 정부조사기관이나 인증기관에 불만사항을 제출할 권리가 있다.

∙ 담당 의사와의 접촉방법에 대하여 통보받을 권리가 있다.

∙ 담당의사와 관심있는 가족들에게 거주노인의 상태 및 치료방법의 변화, 또는 전

원과 퇴소 등과 관련된 결정에 대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 거주실이나 거주실 공유노인에 변화가 있을 시 노인과 관심있는 가족들에게 통

보하여야 한다. 

∙ 시설이 요청하는 거주실 변경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 법적 대리자나 관심있는 가족들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최근자료로 유지하여야 한다.

∙ 거주자로서의 노인의 권리에 있어 변화가 있는 경우 노인과 관심있는 가족들에

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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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소지금의 보호

∙ 재정적인 관리를 할 수 있다. 시설에 개인적인 자금을 맡길 필요는 없다.

∙ 시설에 맡겨진 노인의 자금은 노인의 이해를 가장 잘 반 하는 방법으로 관리

되어야 한다. 노인의 돈이 시설의 자금과 섞여서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 재정적인 상태보고를 분기별로 또한 노인의 요청에 의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 잔여 부동산은 상속자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 시설의 모든 자금은 채권(security bond)에 의하여 보호받는다.

  다) 자유선택권

∙ 담당의사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

∙ 보호와 치료, 관련된 변화에 참여하고 관련 변화를 통보받을 권리가 있다.

  라) 사생활 확보

∙ 개인적 의료적 기록에 대하여 프라이버시를 확보할 권리가 있다.

∙ 프라이버시는 개인적인 케어, 의료적 치료, 전화사용, 방문, 편지, 가족이나 거주

자 그룹과의 만남 등을 포함한다.

∙ 전원과 퇴소시를 제외한 어떠한 경우에도 노인의 기록의 공개에 대하여 승인 

또는 거부할 권리가 있다.

  마) 불평

∙ 차별이나 징계의 두려움 없이 케어에 대한 불평을 이야기할 권리가 있다.

∙ 불평은 즉각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바) 조사결과의 검토

∙ 조사결과와 교정계획을 검토할 수 있어야 한다. 조사결과와 교정계획 또는 그 

것들의 위치를 알리는 공고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공지되어야 한다. 

∙ 시설거주자 권익보호단체와 접촉하거나 정보를 받을 권리가 있다.

  사) 노동

∙ 시설을 위하여 서비스를 행하거나 거부할 권리가 있다.

∙ 행해진 모든 서비스는 케어 계획안에 일의 성격과 그 배상금을 포함하여 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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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되어야 한다. 

  아) 우편

∙ 우편물을 즉각적으로 발송할 수 있고, 개봉되지 않은 상태의 우편을 받아볼 수 

있으며, 필기도구에 접근가능해야 한다. 

  자) 접근과 방문권

∙ 방문객을 받거나 거부할 권리가 있다. 

∙ 건강, 사회, 법률 또는 다른 서비스 제공기관 방문에의 접근할 권리를 갖고 있

으며 시설은 그러한 접근을 제공하여야 한다. 

  차) 전화

∙ 사적으로 전화를 사용할 권리를 갖고 있다. 

  카) 개인적인 소지품

∙ 공간이 허락하는 한 개인적인 소지품을 갖거나 이용할 권리가 있다.

  타) 기혼자는

∙ 방을 공유할 수 있다. 

  파) 약물의 자기관리

∙ 다학제간 팀에 의하여 안전하지 않다고 결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약물을 자기

관리할 권리가 있다.

2) 입소, 전원, 퇴소관련 권리

  가) 전원과 퇴소

∙ 욕구가 충족되지 않는 경우, 안전이 위협받는 경우, 서비스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는 경우, 비용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원 또는 퇴소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 이해가능한 방법으로 전원 또는 퇴소의 이유가 통보되어야 한다. 

∙ 건강 또는 안전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30일 이전에 전원 또는 퇴

소가 통보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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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원 또는 퇴소시에는 적절하고 책임질 수 있는 옹호기관의 이름, 주소, 전화번

호가 제공되어야 한다. 

∙ 시설은 안전한 전원 또는 퇴소를 위해 충분한 준비를 하여야 한다. 

  나) bed-hold 정책과 재입소에 대한 통보

∙ 노인과 그의 가족은 전원시나 그 전에 시설이나 주정부의 bed-hold 정책에 관

한 내용을 문서로 통지받아야 한다. 

∙ bed-hold 기간을 초과할 경우, 재입소에 대한 명문화된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 전원, 퇴소, 서비스에 대하여 거주노인 모두에게 동일한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 입소시 명문화된 통보가 있는 경우, 비의료급여 거주자에 대한 요금을 결정해야 

한다. 

  다) 입소원칙

∙ 입소나 지속적인 거주를 조건으로 하여 제3자에게 현금제공을 보장할 것을 요

구하거나 어떠한 선물을 받아서는 안된다. 

∙ 시설이 거주자에게 의료보험 또는 의료보호 혜택을 받거나 청구할 권리를 포기

할 것을 요구해서는 안된다. 

∙ 개인적인 부채를 발생시키기 않는 범위에서 지불에 대한 법적인 재정적 접근성

을 갖는다. 

∙ 의료보호 대상 거주자에게 요청된 항목이나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 시설을 입소나 지속적인 거주의 조건이 아닌 경우에 한해서 기부를 받을 수 있다. 

3) 거주자의 행위와 시설관례

  가) 제한

∙ 규율이나 편리를 위하여 또는 의료적인 증상을 치료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경우

를 제외한 경우에 육체적인 제한이나 심리적인 향을 미치는 약물을 이용해서

는 안된다. 

  나) 학대

∙ 언어, 성, 육체적, 정신적 학대, 육체적인 벌, 비자발적인 격리로부터 자유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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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를 갖고 있다. 

  다) 직원

∙ 시설은 학대, 방임, 부당한 대우, 재산에 대한 부적절한 전용으로부터 거주자를 

보호하는 절차를 실행하여야 한다. 

∙ 거주자 대우 등을 포함하는 내용의 위반이 제기된 경우는 시설은 적절한 공무

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기된 위반이 경우는 심층적으로 조사되고 그 결과가 보고되어야 한다. 

  라) 삶의 질

∙ 시설은 거주자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는 방법으로 케어하여야 한다. 

  마) 존엄성

∙ 거주자의 개별성을 충분히 인지하면서 거주자를 존엄성과 존경을 갖고 대우하

여야 한다.  

  바) 자기결정권

∙ 거주자는 자신의 활동, 스케쥴, 보건적 케어와 시설내 삶에 향을 미치는 다른 

제측면에 있어서 자기결정권을 갖는다.

∙ 선택에 의하여 방문객과 상호작용할 수 있다. 

∙ 선택에 의하여 집단을 조직하거나 참여할 수 있다. 

∙ 가족은 다른 가족과 함께 방문할 권리를 갖고 있다. 

∙ 시설은 집단모임을 위한 독립적 공간을 제공하여야 한다.

∙ 직원이나 방문객은 집단이 초대하는 경우 집단의 모임에 참여할 수 있다.

∙ 시설은 집단의 요구사항이나 관심사에 관심을 보이고 반응하여야 한다. 

  사) 다른 활동에의 참여

∙ 다른 거주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선택적으로 활동에 참여할 권

리가 있다.

  아) 욕구의 수용

∙ 거주자로서 개별적인 욕구와 선호에 상응하는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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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이나 룸메이트의 변경을 통보받을 권리가 있다.

∙ 거주자에게 중요한 시설내의 삶에 대하여 선택할 권리가 있다. 

  자) 활동

∙ 시설은 거주자의 욕구와 관심사에 대응하는 활동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한다. 

  차) 사회적 서비스

∙ 거주자의 안녕을 유지 또는 고양하기 위한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카) 환경

∙ 가능한한 거주자가 개인적인 소유물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안전하

고 깨끗하며 가정과 같은 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

∙ 가사서비스와 유지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 깨끗한 목욕과 침구를 제공하여야 하며 잘 유지되어야 한다. 

∙ 공간이 허용하는 한 개별적인 수납공간을 제공하여야 한다. 

∙ 적절하고 편안한 조명과 음향을 제공하여야 한다. 

∙ 편안하고 안전한 실내온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 호주의 시설거주노인의 권리규정

  호주에서는 시설거주 노인의 권리를 다음과 같이 18개 항목으로 정리하여 제시

하고 있다4). 

∙ 거주자의 욕구에 적절한 케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 거주자의 건강상태와 가능한 처치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 존엄성과 존경을 갖고 거주자를 대우하여야 하며, 착취, 학대, 방임이 없이 생활

할 권리

∙ 차별이나 낙인 없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에 대하여 감

사해야할 의무는 없다. 

∙ 개인적인 프라이버시의 유지 

4) http:\\www.aoa.dhhs.gov/international/principles에 제시된 Charter of Residents' Rights and 

Responsibilities in Australia에 기초하여 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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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하고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부적절한 제한없이 시설 내외에서 

자유로이 움직일 권리

∙ 개별인격체로 취급되고 받아들여질 권리. 각 거주자의 개별적인 선호가 고려되

고 존중되어야 한다. 

∙ 자신의 문화적, 종교적 활동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하며, 차별없이 자신의 선택에 

의하여 언어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 공포, 비난, 제한없이 원하는 사람과 사회적 개인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 언론의 자유

∙ 개인적인 행동이나 선택에 대한 개인적인 책임의 인식을 포함하여, 개인적인 독

립성을 유지할 권리가 있다. 

∙ 개인의 일상생활, 재정이나 소유에 대한 통제나 결정을 지속할 권리가 있다. 

∙ 시설 내외에서 선택에 의한 관계나 우정을 유지하는 활동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 지역사회에서 접근가능한 서비스나 활동에 접근성을 확보받을 권리가 있다. 

∙ 시설내 거주형태에 대하여 의논하고 선택할 권리가 있다. 

∙ 자신의 권리, 케어, 편의, 개인적인 관심사에 대한 정보에 접근할 권리가 있다. 

∙ 불평하고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행동을 할 권리가 있다. 

∙ 옹호자나 교정을 위한 방법에 접근가능해야 한다. 자신의 권리행사를 하는 거주

자에 대한 보복이 있어서는 안된다.

제 3절  국내에서의 노인인권에 관한 논의 

  우리나라에서의 시설거주 노인관리뿐만 아니라 노인의 권리에 대한 구체적인 언

급이 없는 상태이다.

  법에 나타난 인권의 개념은 통하여 시설거주노인의 인권과 관련하여 노인의 되

어야 할 내용을 보면 <표 3-1>과 같다. 인권은 크게 일반적 기본권과 자유권적 기

본권, 생존권적 기본권으로 나눌 수 있으며 시설거주 노인의 인권과 접한 관계를 

갖는 것은 자유권적 기본권과 생존권적 기본권이다. 신체적 자유권, 사생활에 관한 

자유권, 정신적인 활동, 경제활동, 정치활동과 관련된 자유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환경권, 보건에 관한 보호를 받을 권리 등이 시설보호 노인의 인권보호와 관

련하여 관심을 두고 살펴봐야 하는 제측면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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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법에 나타난 인권의 개념 

종류 세부 내용 예시

일반적 기본권
행복추구권 행동자유권과 인격긔 자유발현권

평등권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금지

자유권적 기본권

신체의 자유권 불법 체포 및 구속으로부터의 자유, 불법강
제노역으로부터의 자유

사생활에 관한 자유권

사생활의 비 과 자유(17조)

주거의 불가침

거주 및 이전의 자유

통신의 불가침(18조)

정신적인 활동에 관한 자유권

양심의 자유(19조)

종교의 자유(20조)

학문과 예술의 자유(22조)

표현의 자유(15조)(개인적/집단적 표현의 자유)

경제생활에 관한 자유권
재산권의 보장(23조) 

직업선택의 자유

정치활동에 관한 자유권
정치활동의 자유

참정권

생존권적 기본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생존권)

사회보장(사회보험, 공적부조를 받을 권리

사회복지의 혜택을 받을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교육문화권) 균등하게, 능력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

근로의 권리 (노동기본권) 국가의 고용증진의 의무

근로자의 3권(노동기본권) 근로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환경권(생존권)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권리

보건에 관한 보호를 받을 권리(생존권)

모든 국민의 보건상의 보호

모성의 보건상의 보호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

청구권적 기본권

청원권

재판의 청구권

형사보상청구권

국가배상청구권

범죄 피해자의 구조청구권

자료: 최용기, 『법과 인권』, 1999.

  요양시설거주 노인의 인권으로 제한된 논의는 아니지만 노인과 인권이라는 주제

를 다루고 있는 김미혜(1999)의 연구도 요양시설 거주 노인의 인권실태를 파악하는 

개념틀을 구성함에 있어서 시사점을 주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인권이란 사전적 의

미로는 인간이 자연인으로 누려야 할 평등, 자유의 권리로 규정하며, 노인의 인권

문제로 자유의 억압이나 불평등에 관해서 논하기 보다 인간으로서 누려야할 기본

적인 권리를 누리고 있느냐는 점에서 논해야 할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즉, 노인의 

소득보장측면, 의료보장측면, 노인학대문제, 여가활동과 사회활동과 관련된 복지권

이 확보되어야 한 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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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노인의 인권보장을 위한 기본원칙으로 권리주체로서의 노인과 자기결정권

의 확립이라는 두 가지 측면을 제시하고 있다. 노인의 자기결정권의 주요내용으로

는 ① 노인의 적절한 자기결정을 행하는 데에 불가결한 정보를 받을 권리, ② 욕구

의 판정에 참가할 권리, ③ 복지서비스의 수급을 받을 때의 신청권, 이용자의 동의

와 선택의 권리, ④ 처우과정에서 이용자의 참가의 권리가 있다. 한국 노인 인권의 

구체적 내용으로 의식주 등을 보장받을 권리, 수발을 요구하고 받을 권리(수발청구

권), 적절하고 충분한 의료를 보장받을 권리, 적절한 노동과 그에 상응하는 소득을 

보장받을 권리, 재산상의 관리, 보호를 보장받을 권리, 정치 및 정책에 참여할 권리, 

문화적 생활을 누릴 권리, 권리구제를 요구할 권리 등이 언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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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절  노인요양시설 거주노인의 인권을 파악하는 개념틀

  본 연구는 이상의 검토에 기초하여 요양시설에서 검토되어야 하는 인권의 개념

을 다음과 같이 구성하 다. 

〈표 3-2〉 노인요양시설에서의 노인의 인권의 정의

역 하위 역 개별 항목

자유권

신체의 자유권
강제노동

강제격리

사생활에 

관한 자유권

시설입소나 전원의 결정에의 노인의 참여

입소시 시설생활에서 필요한 사항(시설이용방법, 생활규범, 서비스내용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

거주노인의 동의에 기초한 개인정보 유출

통신수단(전화나 편지)에의 접근성

노인의 의견이나 불평해소를 위한 공식적인 절차(간담회, 건의함 등) 

마련

정신적 활동, 

경제적 활동의 

자유권

노인의 동의에 기초한 수입 및 재산(경로연금, 교통비, 입소시 지참금 

등)의 사용

개인물건(가전‧가구‧소품 등)을 가져올 권리

시설의 각종 활동프로그램의 참여여부 결정권

시설의 종교활동 참여여부 결정권

생존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식사서비스에 있어서의 개별화

깨끗한 의복과 침구류의 제공

목욕서비스에 있어서의 개별화

적절한 의료서비스의 제공

충분한 수발서비스 제공

충분한 상담서비스 제공

투명한 시설운 을 통한 서비스 수준 유지

정서적인 지원

노인의 자긍심 유지를 위한 언어표현

목욕 시나 기저귀 교체시 신체중요 부위를 가리고 옷을 벗기고 입힌다

노인들간의 통합

방임 노인에 대한 충분한 관심

자기 방임 노인의 필요한 서비스제공의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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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노인요양시설에서의 노인 인권에 관한 직원의 

인식정도 및 인권침해 목격 실태

  시설에서 노인의 인권보장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직원들이 노인에게 보호되어

야 할 인권은 무엇이며, 이의 보호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이루어져야 한

다. 이러한 맥락에서 106개 무료 및 실비요양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을 대상으

로 시설거주 노인의 인권침해에 대한 인식과 목격 실태 파악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우편조사를 실시하 다. 

제 1절  직원 조사개요

  무료‧실비 요양시설에서 종사하고 있는 직원들의 노인인권보장에 대한 인권침해

의 인지정도와 지난 1년간의 목격 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2002년 11월 4일∼

11월 20일까지 17일간 전국 106개소의 무료‧실비 요양시설에 종사하는 직원 2,033

명을 대상으로 우편조사를 실시하 다. 전체적으로 회수된 조사표 수는 1,260부로 

응답률은 62.0%이다. 직명별 응답률에서 간호사의 응답률이 69.0%로 가장 높다.

  조사내용은 크게 노인 인권침해에 대한 인식 및 목격 실태와 응답자의 일반사항

으로 구분되며, 노인 인권침해에 대한 인식실태는 23개 행위에 대하여 인지척도를 

5점으로 측정(‘아주 약함’ 1점, ‘약함’ 2점, ‘보통’ 3점, ‘강함’ 4점, ‘아주 강함’ 5점)하

으며, 목격실태는 지난 1년간 근무하고 있는 시설에서 인권침해를 목격한 적이 

있는지의 여부를 파악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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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직원조사 결과 집계

                                                  (단위: 개, %)

  구분 조사대상자수 응답자수 응답률

시설장(원장) 104 41 39.4

총무(사무국장) 104 66 63.5

생활지도원‧생활보조원(생활복지사‧생활지도원) 1,208 785 65.0

간호사 142 98 69.0

물리치료사(재활치료사) 75 45 60.0

양사 47 30 63.8

촉탁의사 91 8 8.8

기타
1) 262 147 56.1

무응답2) - 40 -

  계 2,0331) 1,260 62.0

주: 1) 사무원, 조리사(조리원, 취사원), 위생원(세탁부), 관리인, 경비원, 운전기사, 기타 직원을 포함.

2) 응답자 직명 및 직위가 무응답인 경우.

  노인 인권침해에 관한 직원의 인식 및 목격 실태에 관한 설문지의 주요내용은 

노인요양시설에서의 노인 인권 개념 틀에서 제시된 내용을 중심으로 부정적 문항

(23개 항목)으로 구성하 다(부록 직원조사표 참조).  

∙ 시설입소나 전원의 결정에의 노인의 비참여 

∙ 입소시 시설생활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충분한 설명 미실시 

∙ 거주노인의 개인정보 유출에 있어서의 노인 동의 없음

∙ 거주노인의 통신수단(전화나 편지)에의 접근성이 낮음 

∙ 거주노인의 수입 및 재산(경로연금, 교통비, 입소시 지참금 등) 사용에 노인의사 

미반

∙ 거주노인이 시설입소 전에 이용하던 개인물건의 소지 불가

∙ 시설에서 제공하는 각종 활동프로그램의 참여 여부 결정 불가

∙ 시설의 종교활동 참여여부 결정 불가

∙ 노인의 의견‧불평해소를 위한 공식적인 절차(간담회, 건의함 등) 부재

∙ 다양한 식사 메뉴의 미제공

∙ 시설내에서 제공되는 의복과 침구류의 청결 유지가 안됨

∙ 신체상황에 맞는 목욕서비스 미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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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환이나 장애를 가진 노인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의 미제공

∙ 자력으로 생활 할 수 없는 노인에게 충분한 수발 미제공

∙ 거주노인에게 충분한 상담서비스의 미제공

∙ 노인보호를 위하여 사용되어야 할 시설운 비, 보호비, 후원금 등이 본래의 목

적 외의 용도 사용

∙ 노인에게 수치심을 느끼게 하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언어표현

∙ 원하지 않는 노인에게 청소나 빨래 등 어려운 일 강요(강제 노동) 

∙ 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방에서의 격리 

∙ 목욕시나 기저귀 교체시 신체적 수치심

∙ 직원과 개별적 접촉 기회(노인에 대한 충분한 관심)가 없음

∙ 노인들간의 집단따돌림 발생

∙ 직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서비스를 노인이 거부

  응답자의 일반특성으로는 성, 연령, 최종학력, 현시설 종사기간, 직명 및 직위, 근

무형태, 근무조건(근무시간, 근무유형), 그리고 올해 노인인권보호와 관련된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지에 대한 항목이다. 

제 2절  응답자의 일반특성

  본 조사에 응답한 무료‧실비 요양시설 직원의 일반특성을 <표 4-2>에서 살펴보

면, 성별로는 남자가 18.2%, 여자는 81.8%로 남자보다 여자가 4배 정도 더 많다. 연

령별로는 29세 이하가 21.4%이며, 30∼39세는 30.1%, 40∼49세는 31.6%, 50세 이상

은 16.9%로 30대 이하(51.5%)와 40대 이상(48.5%)의 비율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교육수준은 초졸 이하가 7.8%이며, 중학교는 7.7%, 고등학교는 36.5%, 전문대학은 

25.3%, 대학 이상은 22.7% 등으로 전문대학 이상의 고학력자가 절반 정도를 차지하

고 있다. 현시설 종사기간은 1년 미만이 23.7%이며, 1년∼3년 미만 이 41.2%, 3년∼5

년 미만이 15.9%, 5년∼10년 미만이 11.9%, 10년 이상은 7.4% 등으로 현시설에서의 

종사기간이 3년 미만인 응답자가 64.9%로 평균근무기간은 3.2년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직명 및 직위는 시설장(원장)이 3.4%이며, 총무(사무국장)는 5.4%,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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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원 및 생활보조원은 64.4%, 간호사‧물리치료사‧ 양사‧촉탁의사는 14.8%, 기타

직원(사무원, 조리사, 세탁부, 관리인, 경비원, 운전기사 등)은 12.0%등으로 입소노

인에게 직접서비스를 제공하는 생활지도원 및 생활보조원이 전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근무형태별로는 정규직이 86.7%이며, 계약직이 11.0%, 임시직‧일용직‧기타가 

2.2% 등으로 정규직의 비율이 높다. 근무유형별로는 주간근무자가 46.8%이며, 2교

대‧3교대 근무자는 33.3%, 24시간 근무 및 기타근무유형이 19.9%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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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직원조사표 응답자의 일반특성
(단위: %, 명)

  구분 비율 (응답자수)

전체 100.0 (1,260)

성별

  남자 18.2 ( 225)

  여자 81.8 (1,011)

연령

  29세 이하 21.4 ( 252)

  30∼39세 30.1 ( 355)

  40∼49세 31.6 ( 372)

  50세 이상 16.9 ( 199)

교육수준

  초졸이하 7.8 (  93)

  중학교 7.7 (  92)

  고등학교 36.5 ( 436)

  전문대학 25.3 ( 303)

  대학 이상 22.7 ( 272)

현시설종사기간

  1년 미만 23.7 ( 273)

  1년∼3년 미만 41.2 ( 476)

  3년∼5년 미만 15.9 ( 183)

  5년∼10년 미만 11.9 ( 137)

  10년 이상 7.4 (  85)

  평균근무기간(년)   (3.2)

직명 및 직위

  시설장(원장) 3.4 (  41)

  총무(사무국장) 5.4 (  66)

  생활지도원‧생활보조원(생활복지사‧생활지도원) 64.4 ( 785)

  간호사‧물리치료사‧ 양사‧촉탁의 14.8 ( 181)

  기타 직원 12.0 ( 147)

근무형태

  정규직 86.7 (1,054)

  계약직 11.0 ( 134)

  기타(임시직, 일용직, 기타) 2.2 (  27)

근무유형

  주간근무 46.8 ( 521)

  2교대, 3교대 33.3 ( 421)

  기타(24시간근무, 기타) 19.9 ( 171)

주: 각 항목별 무응답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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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절  노인 인권에 관한 직원의 인식 정도

  각각의 행위에 대한 질문항목 23개에 대하여 직원들이 어느 정도 인권침해로 인

식하고 있는가에 대한 결과를 분석하 으며, 응답자의 특성에 따른 인권침해의 인

식정도는 <부표 1>∼<부표 23>에 제시하 다. 

  1. 자유권

가. 사생활에 관한 자유권 

  각 인권침해 항목에 대하여 아주 약한 인권침해, 약한 인권침해, 보통 인권침해, 

강한 인권침해, 아주 강한 인권침해로 조사하고 인권침해로 인식하는 정도를 연속

변수(1∼5점)로 간주하여 평균값으로 계산하여 인권침해로 보는 정도를 비교해 보

았다. 노인의 자유권 중 사생활에 대한 문항으로 ｢시설입소나 전원의 결정이 노인

의 참여없이 이루어지는 행위｣가 인권침해인지에 대한 질문에 아주 약한 인권침해

라는 응답이 45.7%이며, 약한 인권침해는 21.9%, 보통이 19.9%, 강한 인권침해는 

7.8%, 아주 강한 인권침해는 4.7%이다. 즉, 강한 인권침해로 인식하는 경우는 

12.5% 정도로 낮으며, 약한 인권침해로 인식하는 응답자가 67.6%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평균 점수는 2.04점으로 만점인 5.00점에 비하여 점수가 매우 낮다(표 4-3 참조). 

  성별로는 여자가 남자보다 더 인지하고 있으며, 연령별로는 연령이 적을수록 시

설입소‧전원결정에 대한 인권침해 인지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교육수준별로는 대

체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인지도는 높은 경향은 있으나 일정하지는 않다(부표 1 

참조).

  ｢입소시 시설생활에서 필요한 사항(시설이용방법, 생활규범, 서비스내용 등)을 입

소노인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는다｣는 항목에 대하여 약한 인권침해로  인지하는 

응답자가 74.8%이며, 평균점수는 1.84점으로 인권으로 인지하는 정도가 낮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거주자가 시설에서 생활함에 있어서 누릴 수 있는 권리에 대하여 설

명해주는 공식적인 절차를 마련하여 거주노인이 시설에서 생활함에 있어서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충분히 인지 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성별로는 여자가, 연령별로는 연령이 적을수록 입소시 시설생활 설명에 대한 인

권인지정도가 더 높다(부표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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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사생활에 관한 자유권에 대한 인권침해 인지여부

(단위: %, 명)

  구분
인권침해인지정도

평균1)

점수
아주
약함

약함 보통 강함
아주
강함

계 (N)

시설입소나 전원의 결정이 노인의 참여없이 이루어진다 45.7 21.9 19.9 7.8 4.7 100.0 (1,192) 2.04

입소시 시설생활에서 필요한 사항(시설이용방법, 생활규범, 

서비스내용 등)을 입소노인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는다

52.4 22.4 16.1 6.8 2.3 100.0 (1,184) 1.84

거주노인의 개인정보 유출이 노인의 동의없이 이루어진다 49.5 21.4 15.1 9.8 4.2 100.0 (1,185) 1.98

거주노인이 통신수단(전화나 편지)을 쉽게 이용할 수 없다 63.2 14.3 11.2 7.9 3.3 100.0 (1,171) 1.74

노인의 의견이나 불평해소를 위한 공식적인 절차(간담회, 

건의함 등)가 없다

51.3 17.6 16.9 10.8 3.4 100.0 (1,167) 1.97

주: 1) 인지척도를 5점(‘아주 약함’ 1점, ‘약함’ 2점, ‘보통’ 3점, ‘강함’ 4점, ‘아주 강함’ 5점)으로 측정하여 5.00점

을 만점으로 계산하 음.

2) 각 항목별 무응답 제외

  ｢거주노인의 개인정보 유출이 노인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다｣는 항목에 대해서 

약한 인권침해로 인지하는 비율이 70.9%이며, 평균 점수는 1.98점으로 인권으로 인

지하는 정도가 낮은 편이다. 즉, 시설의 행정 편의주의로 인하여 관련 업무를 처리

함에 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이

다. 성별로는 여자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인권침해 인지정도가 더 높게 나타났으

나, 연령 및 교육수준별로는 일정한 차이는 없다.  

  통신수단에의 접근성 인식정도인 ｢거주노인이 통신수단(전화나 편지)을 쉽게 이

용할 수 없다｣는 질문에는 약한 인권침해로 인지하는 응답이 77.5%이며, 인지도의 

평균점수는 1.74점으로 매우 낮은 편이다. 무료시설의 경우 연고자가 없거나 있어

도 연락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어 거주노인들의 통신수단의 접근성을 크게 인식

하지 않을 수 있으나, 사생활에 대한 자유권 침해라는 인식을 심어주어야 할 것이

다. 성별로는 여자가 통신수단 이용에 대한 인권침해 인지정도가 더 높다.  

  ｢노인의 의견이나 불평해소를 위한 공식적인 절차(간담회, 건의함 등)가 없다｣는 

항목은 약한 인권으로 인지하는 경우가 68.9%로 평균 점수는 1.97점으로 나타났다. 

시설에 입소하여 생활하는 거주자노인은 지역사회에서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인에 비하여 국가로부터 복지 혜택을 받는 편이라고 생각하여 노인들의 의견 반

에 대한 인식을 소홀히 할 수 있다. 성별로는 여자가, 연령별로는 대체로 연령이 적

을수록 의견‧불평해소 절차에 대한 인권침해 인지정도가 더 높다.  



- 64 -

나. 신체적 자유권 

  강제 노동에 대한 ｢원하지 않는 노인에게 청소나 빨래 등 어려운 일을 시킨다｣

는 행위에는 약한 인권으로 간주하는 응답이 85.9%로 인권으로의 인식이  매우 낮

으며, 인권침해 인식점수도 1.53점에 불과하다(표 4-4 참조). 성별로는 여자가, 그리

고 현시설 종사기간이 길수록 강제노역에 대한 인권침해 인지정도가 더 높게 나타

났으나, 연령 및 교육수준별로는 일정한 차이는 없다.  

  보호대상자의 구금 등 신체의 자유와 관련된 ｢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방에서 나

오지 못하도록 한다｣는 문항에는 약한 인권으로 인지하는 응답자가 83.6%이며, 인지

도 평균점수는 1.60점으로 매우 낮다. 보호대상자의 구금은 시설생활에서의 규칙불이

행 등에 대한 벌칙으로 악용될 수 있는 행위이지만 인권보호의 차원에서는 근절되어

야 할 항목이지만, 강제노동과 강제격리를 인권침해로 인지하는 정도는 다른 자유권

에 비하여 낮은 편이다. 성별로는 여자가 감금에 대한 인권침해 인지도가 더 높게 

나타났으나, 연령 및 교육수준별로는 일정한 차이는 없다. 

〈표 4-4〉 신체적 자유권에 대한 인권침해 인지여부 
(단위: %, 명)

  구분

인권침해인지정도
평균

점수
아주

약함
약함 보통 강함

아주

강함
계 (N)

원하지 않는 노인에게 청소나 빨래 등 어려운 

일을 시킨다

75.3 10.6 4.1 5.9 4.1 100.0 (1,159) 1.53

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방에서 나오지 못하

도록 한다

72.3 11.3 5.6 5.7 5.2 100.0 (1,168) 1.60

다. 정신적‧경제적 활동의 자유권 

  경제적 자원의 관리에 대한 항목으로 ｢거주노인의 수입 및 재산(경로연금, 교통

비, 입소시 지참금 등)의 사용에 노인의 의사가 반 되지 않는다｣는 질문에 80.7%

가 약한 인권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평균점수는 1.69점으로 낮은 편이다(표 4-5 참

조). 입소노인의 경우 수입이 주로 경로연금에 의존하고 있어 크게 이에 대한 관심

이 크지 않을 수도 있으나, 적은 수입이라도 지출에 있어서는 거주노인의 의사가 

반드시 반 되어야 할 것이다. 성별로는 여자가 수입‧재산 사용에 대한 인권침해 

인지도가 더 높게 나타났으나, 연령 및 교육수준별로는 일정한 차이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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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주노인이 시설 입소 전에 이용하던 개인물건(가전‧가구‧소품 등)을 시설에 가

지고 올 수 없다｣는 항목에는 약한 인권으로 인식하는 응답이 64.3%이며, 평균점수

는 2.11점으로 다른 행위의 자유권과 관련된 항목보다는 인권으로의 인지도에 약간 

높은 편이다. 성별로는 여자가, 연령별로는 연령이 적을수록 개인물건 소지에 대한 

인권침해 인지정도가 더 높다.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결정권으로 ｢시설에서 제공하는 각종 활동프로그램의 참

여 여부를 거주노인이 결정할 수 없다｣는 질문에는 약한 인권침해로 인지하는 비

율이 76.4%이며, 평균점수가 1.82로 대체 인권침해는 인지하는 정도가 낮은 편이다. 

성별로는 여자가, 연령별로는 연령이 적을수록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인권침해 인

지정도가 더 높다.  

  종교활동의 자유에 대한 ｢거주노인이 자신의 종교와 상관없이 시설의 종교활동

에 참여해야 한다는 문항에는 약한 인권으로의 인지가 69.2%이며, 평균수는 1.98점

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자가, 연령별로는 연령이 적을수록 종교활동에 대한 인

권침해 인지정도가 더 높다.  

〈표 4-5〉 정신적‧경제적 활동의 자유권에 대한 인권침해 인지여부 
(단위: %, 명)

  구분

인권침해인지정도
평균

점수
아주

약함
약함 보통 강함

아주

강함
계 (N)

거주노인의 수입 및 재산(경로연금, 교통비, 입소시 

지참금 등)의 사용에 노인의 의사가 반 되지 않는다

67.7 13.0 7.0 6.8 5.5 100.0 (1,169) 1.69

거주노인이 시설 입소 전에 이용하던 개인물건(가전‧ 

가구‧소품 등)을 시설에 가지고 올 수 없다

42.8 21.5 22.5 8.5 4.6 100.0 (1,170) 2.11

시설에서 제공하는 각종 활동프로그램의 참여 여부를 

거주노인이 결정할 수 없다

51.2 25.2 16.1 5.3 2.2 100.0 (1,173) 1.82

거주노인이 자신의 종교와 상관없이 시설의 종교활동에 

참여해야 한다(또는 시설의 종교활동이 없는 경우, 

노인이 원하는 종교활동을 할 수 없다)

54.5 14.7 15.8 8.4 6.6 100.0 (1,168) 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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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생존권

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의식주 기본생활에 있어서 식생활과 관련한 문항으로 ｢노인의 건강상태, 식성이

나 식습관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메뉴가 제공되지 않는다｣의 문항에는 

약한 인권으로 인지하는 응답이 59.4%이며, 평균점수는 2.23점으로 다른 행위보다

는 약하게 나마 인권침해로 인지하는 편이다(표 4-6 참조).

  의생활에 있어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침해와 관련한 문항으로 ｢시설내

에서 제공되는 의복과 침구류가 깨끗하지 않다｣는 질문에는 81.4%가 약한 인권침

해라고 응답하 으며, 평균점수는 1.64점이다.

  투명한 시설운 을 통한 서비스 수준유지에 관한 문항인 ｢노인보호를 위하여 사

용되어야 할 시설운 비, 보호비, 후원금 등이 본래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된다｣

는 질문에 대하여 78.1%는 약한 인권으로 인지하고 있으며, 평균점수도 1.76점으로 

낮은 편이다.

  성별로는 여자가, 연령별로는 연령이 적을수록 다양한 식사 메뉴를 제공하지 않

는 것을 인권침해로 인지하는 정도가 더 높다. 그러나 의복‧침구류의 청결과 시설

운 비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인권침해 인지정도에서는 성별로는 여자가 인식도

가 더 높으나, 교육수준 및 연령별로는 일정한 차이가 없다(부표 12∼부표 14 참조).  

  사생활 확보를 받을 권리 중 ｢노인 개개인의 신체상황에 맞는 목욕서비스가 제

공되지 않는다｣ 문항은 약한 인권으로 인식한 응답 비율이 71.4%이며, 평균점수는 

1.92점으로 나타났으며, 성별로는 여자가 현시설 종사 기간이 길수록 알맞은 목욕

서비스에 대한 인권침해 인지정도가 더 높다.

  ｢질환이나 장애를 가진 노인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다｣는 경우

는 75.8%가 약한 인권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평균점수도 1.84점에 불과하다. 성별로

는 여자가 더 높으며 연령별로는 일정한 차이가 없다.

  ｢자력으로 생활 할 수 없는 노인에게 충분한 수발이 제공되지 않는다｣의 질문에

는 74.4%가 약한 인권이라고 응답하 으며, 평균점수는 1.86점이며, ｢거주노인에게 

충분한 상담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다｣의 문항에서는 약한 인권침해로 인지하는 

경우가 66.3%, 인식도는 평균 2.06점으로 다른 행위에 비해서는 약간 더 인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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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성별로는 여자가, 연령이 적을수록 인지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표 4-6〉 인간다운생활을 할 권리에 대한 인권침해 인지여부

(단위: %, 명)

  구분
인권침해인지정도

평균
점수아주

약함
약함 보통 강함

아주
강함

계 (N)

노인의 건강상태, 식성이나 식습관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메뉴가 제공되지 않는다

35.3 24.1 26.6 10.8 3.2 100.0 (1,176) 2.23

시설내에서 제공되는 의복과 침구류가 깨끗하지 않다 64.7 16.7 9.5 7.6 1.4 100.0 (1,174) 1.64

노인보호를 위하여 사용되어야 할 시설운 비, 보호비, 후원금 

등이 본래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된다

62.1 16.0 9.8 8.3 3.9 100.0 (1,137) 1.76

노인 개개인의 신체상황에 맞는 목욕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다 50.0 21.4 17.4 8.8 2.4 100.0 (1,179) 1.92

질환이나 장애를 가진 노인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다

55.2 20.6 12.1 9.1 3.0 100.0 (1,174) 1.84

자력으로 생활 할 수 없는 노인에게 충분한 수발이 제공되지 

않는다

53.0 21.4 15.1 8.2 2.4 100.0 (1,174) 1.86

거주노인에게 충분한 상담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다 39.2 27.1 23.1 9.4 1.2 100.0 (1,169) 2.06

나. 정서적 지원을 받을 권리

  언어표현으로 ｢노인에게 수치심을 느끼게 하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한

다｣는 질문에는 72.5%가 약한 인권으로 인지하고 있으며, 평균점수는 2.02점으로 

나타났다(표 4-7 참조). 성별로는 여자가 직원의 폭언에 대한 인권침해 인지정도가 

더 높다. 

  신체적 자긍심에 대한 배려로 ｢목욕시나 기저귀 교체시 신체중요 부위를 가리지 

않고 옷을 벗기고 입힌다｣의 문항은 약한 인권침해의 응답이 64.2%이며, 평균점수는 

2.19점이다. 성별로는 여자가, 연령별로는 연령이 적을수록 신체적 자긍심에 대한 

인권침해 인지정도가 더 높다. 

  이러한 결과는 직원들이 정서적인 측면에서 발생하는 요인 인권침해에 비교적 

건강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노인들간의 통합에 관한 문항으로 ｢노인들간의 집단따돌림이 있다｣는 행위에 대

해 약한 인권침해로 인지하는 비율이 68.0%이며, 인식도는 2.12점이다. 성별로는 여

자가 집단따돌림에 대한 인권침해 인지정도가 더 높으나, 연령 및 교육수준별로는 

일정한 차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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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7〉 정서적 지원을 받을 권리에 대한 인권침해 인지여부
(단위: %, 명)

  구분

인권침해인지정도
평균

점수
아주

약함
약함 보통 강함

아주

강함
계 (N)

노인에게 수치심을 느끼게 하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한다

44.5 28.0 14.4 7.3 5.8 100.0 (1,184) 2.02

목욕시나 기저귀 교체시 신체중요 부위를 가리지 않고 

옷을 벗기고 입힌다

37.6 26.6 20.5 9.5 5.8 100.0 (1,181) 2.19

노인들간의 집단따돌림이 있다 40.9 27.1 17.2 9.3 5.6 100.0 (1,164) 2.12

다. 방임 및 자기 방임

  직원에 의한 방임과 관련된 ｢직원과 개별적으로 접촉할 기회가 하루에 한번도 

없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문항의 경우 80.6%가 약한 인권침해로 인지하고 있으며, 

평균 1.66점이다(표 4-8 참조). 성별로는 여자가 방임에 대한 인권침해 인지정도가 

더 높다. 

  노인 자기방임에 대한 문항으로 ｢직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서비스를 노인이 

거부한다｣는 질문에서는 약한 인권으로 보는 응답이 57.3%이며, 보통이 32.6%, 강

한 인권 10.2%이며, 인식도는 2.26점으로 나타나서 다른 개념보다는 인권으로의 인

식정도가 높은 편이다. 성별로는 여자가, 연령별로는 연령이 적을수록, 교육수준별

로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기방임에 대한 인권침해 인지정도가 더 높다. 

〈표 4-8〉 방임에 대한 인권침해 인지여부
(단위: %, 명)

  구  분

인권침해인지정도
평균

점수
아주

약함
약함 보통 강함

아주

강함
계 (N)

직원과 개별적으로 접촉할 기회가 하루에 한 번도 

없는 경우가 빈번하다

65.9 14.7 9.7 6.6 3.0 100.0 (1,160) 1.66

직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서비스를 노인이 

거부한다

29.9 27.4 32.6 7.7 2.5 100.0 (1,179) 2.26

3. 인권실태에 관한 직원의 인지도 비교

  인권실태에 관한 직원의 조사에서 인권침해에 관한 인지도 점수는 만점인 5점에 

비하여 낮은 편이나, 그 중에서 평균 점수가 대체로 높은 항목으로는 노인의 자유

권과 관련한 문항 중 입소‧정원시 노인의 참여(2.04점)와 개인물건의 소지(2.1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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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며, 생존권과 관련한 문항으로는 식생활과 관련한 다양한 메뉴 제공(2.23점), 상

담서비스 제공(2.06점), 정서적 지원에 관한 항목인 언어표현(2.02점), 신체적 자긍

심에 대한 배려(2.19점), 노인들 간의 통합(2.12점) 등으로 나타났다. 즉 노인의 생

존과 가장 접한 관계를 작고 있는 적절한 식사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인권침해 인지도가 가장 높고, 다음이 노인의 신체적이고 수치심을 가져오는 

목욕‧기저귀 교환서비스 행태에 대한 침해인지도가 두 번째로 높다.

  한편 인권 인지도가 낮은 문항은 신체적 자유권과 관련한 강제 노동(1.53점), 강

제 격리(1.60점), 경제적 자원관리(1.69점), 의복‧침구류의 청결(1.64점), 그리고 직원

에 의한 방임(1.66점) 등이다. 직원의 제특성별 인지도의 차이는 성별로는 여성이 

인권침해 인지정도가 높고, 연령별로는 대체로 연령이 적을수록 인지도가 높은 편

이며, 교육수준, 현시설 종사기간, 직명, 근무형태, 근무유형별로는 뚜렷한 차이가 

없다.

제 4절  노인 인권침해에 관한 직원의 목격 실태

  각각 개별행위에 대하여 직원의 목격여부를 분석하 으며, 응답자의 특성에 따른 

노인 인권침해 목격률은 <부표 1>∼<부표 23>에 제시하 다. 

  1. 자유권

가. 사생활에 관한 자유권 

  노인의 사생활에 대한 문항으로 ｢시설입소나 전원의 결정이 노인의 참여없이 이

루어지는 행위｣를 목격한 경험이 있는지에 대하여 22.9%가 목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 다. 즉 5명 중 1명은 입소‧전원에 있어서 노인의  의견이 무시된 채 이루

어진 것을 목격한 것으로 응답하 다(표 4-9 참조). 

  성별로는 여자가 목격률이 더 높으며, 연령과 교육수준별 목격률은 일정한 차이

는 없다. 직명별로는 간호사‧물리치료사‧ 양사‧촉탁의 등 전문직의 목격률이 

32.4%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부표 1 참조). 

  한편 ｢입소시 시설생활에서 필요한 사항(시설이용방법, 생활규범, 서비스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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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입소노인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는다｣는 문항의 목격률은 9.2%로 나타났으며, 

성별로는 여자가, 연령별로는 연령이 적을수록 목격률이 더 높으며, 교육수준별로

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대체로 목격률이 높은 편으로 전문대학의 목격률이 12.9%

로 가장 높다. 직종별로는 간호사‧물리치료사‧ 양사‧촉탁의 등 전문직의 목격률이 

13.2%로 가장 높다.

  ｢거주노인의 개인정보 유출이 노인의 동의없이 이루어지는 행위｣를 목격한 응답

자는 14.5%로 나타났으며, 성별로는 여자가 목격률이 더 높고, 현시설 종사기간이 

짧을수록 대체로 목격률이 높은 편이며, 직명별로는 간호사‧물리치료사‧ 양사‧촉

탁의 등의 경우 목격률이 22.4%로 나타났다. 

  ｢거주노인이 통신수단(전화나 편지)을 쉽게 이용할 수 없다｣는 경우를 목격한 응

답자는 13.8%이며, 성별로는 여자가 목격률이 더 높으며, 연령과 교육수준별 목격

률의 차이는 일정하지 않다. 

  ｢노인의 의견이나 불평해소를 위한 공식적인 절차(간담회, 건의함 등)가 없다｣는 

질문에서는 18.0%가 목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 다. 성별로는 여자가 목격률이 

더 높으며, 연령이 적을수록 대체로 목격률이 더 높다. 

〈표 4-9〉 사생활에 관한 자유권에 대한 목격률
(단위: %, 명)

  구분 목격률 (대상자수)

시설입소나 전원의 결정이 노인의 참여없이 이루어진다 22.9 (1,041)

입소시 시설생활에서 필요한 사항(시설이용방법, 생활규범, 서비스내용 등)

을 입소노인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는다

9.2 (1,011)

거주노인의 개인정보 유출이 노인의 동의없이 이루어진다 14.5 (1,003)

거주노인이 통신수단(전화나 편지)을 쉽게 이용할 수 없다 13.8 (1,008)

노인의 의견이나 불평해소를 위한 공식적인 절차(간담회, 건의함 등)가 없다 18.0 (1,006)

주: 각 항목별 무응답 제외

나. 신체적 자유권 

  ｢원하지 않는 노인에게 청소나 빨래 등 어려운 일을 시킨다｣는 강제노동을 목격

한 경험이 8.4%이며(표 4-10 참조), 성별로는 여자가, 연령이 적을수록 목격률이 

더 높으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대체로 목격률이 더 높은 편이다(부표 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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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방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한다｣는 강제격리를 목격한 응

답자는 11.5%로 나타났으며, 성별로는 여자가, 연령이 적을수록 목격률이 더 높으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대체로 목격률이 더 높은 편이다.

〈표 4-10〉 신체적 자유권에 대한 목격률
(단위: %, 명)

  구분 목격률 (대상자수)

원하지 않는 노인에게 청소나 빨래 등 어려운 일을 시킨다 8.4 (1,004)

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방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한다 11.5 ( 990)

다. 정신적‧경제적 활동의 자유권 

  경제적 자원의 관리를 위해 ｢거주노인의 수입 및 재산(경로연금, 교통비, 입소시 

지참금 등)의 사용에 노인의 의사가 반 되지 않는다｣는 행위를 목격한 경험이 있

다고 응답한 경우가 11.2%이며(표 4-11 참조), 성별로는 여자가, 연령이 적을수록 

목격률이 더 높으며, 교육수준별로는 일정한 차이가 없다.

  ｢거주노인이 시설 입소 전에 이용하던 개인물건(가전‧가구‧소품 등)을 시설에 가

지고 올 수 없다｣는 것을 목격한 응답자가 22.7%로 다른 행위에 비하여 더 빈번하

게 목격을 경험한 것이다. 성별로는 여자가, 현시설 종사기간이 길수록 목격률이 

더 높다.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결정권으로 ｢시설에서 제공하는 각종 활동프로그램의 참

여 여부를 거주노인이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을 목격한 응답자가 12.9%이다. 성별로

는 여자가, 연령이 적을수록 목격률이 더 높으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대체로 목

격률이 더 높은 편으로 전문대학의 경우 16.7%로 목격률이 가장 높다.

  종교활동의 자유에 관한 ｢거주노인이 자신의 종교와 상관없이 시설의 종교활동

에 참여해야 한다. 또는 시설의 종교활동이 없는 경우, 노인이 원하는 종교활동을 

할 수 없다｣는 질문에 대하여 14.4%는 목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 다. 성별로는 

여자가, 연령이 적을수록 목격률이 더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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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1〉 정신적‧경제적 활동의 자유권에 대한 목격률
(단위: %, 명)

  구분 목격률 (대상자수)

거주노인의 수입 및 재산(경로연금, 교통비, 입소시 지참금 등)의 사용에 

노인의 의사가 반 되지 않는다

11.2 (1,014)

거주노인이 시설 입소 전에 이용하던 개인물건(가전‧가구‧소품 등)을 시설에 

가지고 올 수 없다

22.7 (1,008)

시설에서 제공하는 각종 활동프로그램의 참여 여부를 거주노인이 결정할 수 

없다

12.9 ( 995)

거주노인이 자신의 종교와 상관없이 시설의 종교활동에 참여해야 한다(또는 

시설의 종교활동이 없는 경우, 노인이 원하는 종교활동을 할 수 없다)

14.4 ( 997)

  2. 생존권

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의식주 기본생활에 있어서의 생존권중 식생활과 관련한 문항으로 ｢노인의 건강

상태, 식성이나 식습관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메뉴가 제공되지 않는다｣

는 행위를 목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 24.9%로서, 4명중 1명은 식사서비스

에 있어서의 개별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응답하 다(표 4-12 참조).

  의생활에 있어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침해와 관련한 문항으로 ｢시설내

에서 제공되는 의복과 침구류가 깨끗하지 않다｣는 문항에서는 목격률이 10.6%이다.

  투명한 시설운 을 통한 서비스 수준유지에 관한 문항을 ｢노인보호를 위하여 사

용되어야 할 시설운 비, 보호비, 후원금 등이 본래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된다｣

는 질문에 대하여 행위에 대한 목격률은 10.7%이다.

  직원의 제특성별 의식주 기본생활에 있어서의 생존권 침해 목격률의 경우 성별

로는 여자가, 연령별로는 연령이 적을수록 대체로 목격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생활 확보를 받을 권리에 관한 문항으로 ｢노인 개개인의 신체상황에 맞는 목

욕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를 목격한 경험이 있다고 19.2%가 응답하 으며, 

성별로는 여자가 목격률이 더 높으며, 연령과 교육수준별 목격률 차이는 일정하지 

않다. 

  ｢질환이나 장애를 가진 노인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 에 

대해서는 14.1%가 목격한 경험이 있으며, 성별로는 여자가, 연령이 적을수록 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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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이 더 높다.

  ｢자력으로 생활 할 수 없는 노인에게 충분한 수발이 제공되지 않는다｣는 행위는 

목격률이 15.7%, ｢거주노인에게 충분한 상담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다｣는 행위를 목

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19.2% 등으로 나타났으며, 두 항목의 제특성별 

목격률에서 성별로는 여자가 목격률이 더 높으며, 연령과 교육수준별 목격률 차이는 

일정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2〉 인간다운 생활을 한 권리에 대한 목격률
(단위: %, 명)

  구분 목격률 (대상자수)

노인의 건강상태, 식성이나 식습관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메뉴가 제공

되지 않는다

24.9 (1,004)

시설내에서 제공되는 의복과 침구류가 깨끗하지 않다 10.6 (1,014)

노인보호를 위하여 사용되어야 할 시설운 비, 보호비, 후원금 등이 본래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된다

10.7 ( 976)

노인 개개인의 신체상황에 맞는 목욕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다 19.2 ( 996)

질환이나 장애를 가진 노인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다 14.1 ( 990)

자력으로 생활 할 수 없는 노인에게 충분한 수발이 제공되지 않는다 15.7 ( 991)

거주노인에게 충분한 상담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다 19.2 ( 977)

나. 정서적 지원 

  언어표현 중 ｢노인에게 수치심을 느끼게 하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하는｣ 행위를 목격한 응답자는 22.6%로 나타났으며(표 4-13 참조), 성별로는 여자

가, 연령이 적을수록 목격률이 더 높으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대체로 목격률이 

더 높은 편으로 전문대학의 경우 33.0%로 목격률이 가장 높다. 

  신체적 자긍심에 대한 배려로 ｢목욕시나 기저귀 교체시 신체중요 부위를 가리지 

않고 옷을 벗기고 입힌다｣는 문항에 대하여 32.4%가 목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

여 빈번히 인권이 침해되고 있는 항목이다. 성별로는 여자가, 연령이 적을수록 목

격률이 더 높으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대체로 목격률이 더 높은 편으로 전문대학

의 경우 39.7%로 목격률이 가장 높다.

  노인들간의 통합에 관한 문항으로 ｢노인들간의 집단따돌림이 있다｣는 질문에서는 

31.0%가 목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 다. 성별로는 여자가, 연령이 적을수록 목격

률이 더 높으며, 교육수준별 차이는 일정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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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3〉 정서적 지원을 받을 권리에 대한 목격률
(단위: %, 명)

  구분 목격률 (대상자수)

노인에게 수치심을 느끼게 하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한다 22.6 ( 994)

목욕시나 기저귀 교체시 신체중요 부위를 가리지 않고 옷을 벗기고 입힌다 32.4 ( 980)

노인들간의 집단따돌림이 있다 31.0 ( 996)

다. 방임 및 자기 방임

  직원방임에 관한 문항으로 ｢직원과 개별적으로 접촉할 기회가 하루에 한번도 없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질문 항목에서 11.1%가 목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 다(표 

4-14 참조). 성별로는 여자가, 연령이 적을수록 목격률이 더 높으며, 교육수준이 높

을수록 대체로 목격률이 더 높은 편으로 전문대학의 경우 14.3%로 목격률이 가장 

높다. 

  노인 자기방임에 대한 문항으로 ｢직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서비스를 노인이 

거부한다｣는 행위를 목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48.2%로서 가장 빈번히 

인권이 침해되고 있는 실정이다. 즉, 응답자 2명 중 1명은 자기방임을 목격한 경험

이 있다고 응답하 다. 성별로는 여자가, 연령이 적을수록 목격률이 더 높으며, 교

육수준이 높을수록 대체로 목격률이 더 높은 편으로 전문대학의 경우 55.8%로 목

격률이 가장 높다.

〈표 4-14〉 방임에 대한 목격률
(단위: %, 명)

  구분 목격률 (대상자수)

직원과 개별적으로 접촉할 기회가 하루에 한번도 없는 경우가 빈번하다 11.1 (1,003)

직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서비스를 노인이 거부한다 48.2 ( 997)

  3. 인권실태에 관한 직원의 목격률 비교

  인권실태에 관한 직원의 조사에서 인권침해 목격률은 대체로 20% 이하로 나타나

고 있으나, 그 중에서 목격률이 높은 항목으로는 노인의 자유권과 관련한 문항 중 

입소‧정원시 노인의 참여(22.9%)와 개인물건의 소지(22.7%)이며, 정서적 지원에 관

한 항목인 언어표현(22.6%), 신체적 자긍심에 대한 배려(32.4%), 노인들 간의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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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 자기방임(48.2%) 등으로 ｢직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서비스를 노인이 

거부한다｣는 행위를 목격한 경험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인권침해에 대한 목격률이 낮은 항목으로는 사생활에 관한 자유권과 관련

한 내용의 ｢입소시 시설생활에서 필요한 사항을 입소노인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

는다｣(9.2%)와 강제노동에 관한 ｢원하지 않는 노인에게 청소나 빨래 등 어려운 일

을 시킨다｣(8.4%) 등이다.

  4. 인권침해 인지도와 목격률 비교

  노인요양시설 직원들의 노인인권보장 개념틀에 입각한 각 항목별 인식정도와 시

설에서의 목격률과 관련성이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 다. 항목별 인식정도는 5점 

척도에 의한 인식도의 점수가 큰 차이가 없이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에 ‘강한 인식’ 

또는 ‘매우 강한 인식’으로 응답한 비율을 합하여 인식정도의 비율을 계산하 다. 〔그

림 4-1〕에 나타난 바와 같이 개별 변수들 간에 일정한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

다. 즉, 인지도가 높다고 하여 목격률이 일정하게 높은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림 4-1〕 직원의 인권침해 인지도 및 목격률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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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조사를 통해서 이러한 노인인권침해에 대한 직원의 낮은 인식도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원인분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즉, 타 시설에 비할 때 노인요

양시설에서는 심각한 수준의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서 발생하

는 현상인지, 인권침해의 발생지체를 감추고 싶은 심리에 기인하는 것인지, 설문내

용의 순화된 표현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인지에 대한 규명이 요구된다.

제 5절  정책관련 사항

  1. 인권침해 발생원인

  노인요양시설에서의 인권침해 발생원인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 번째 응답으로는 

거주노인의 개인적 성격(괴팍함, 무력감, 비협조적 자세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다는 

응답이 47.8%로 전체의 절반 정도이며, 그 다음으로는 정부의 지원 부족으로가 

10.4%, 직원의 과도한 업무부담이 6.3%, 노인들간의 갈등이 5.7%, 인권에 대한 인

식부족은 5.4% 등의 순이다. 두 번째 발생원인으로는 거주노인의 장애, 질병, 치매 

등으로 인한 높은 수준의 수발부담이라는 응답이 23.7%로 가장 많으며, 세 번째는 

노인들간의 갈등(13.5%)이라고 응답하 다(표 4-15 참조). 특히 거주노인의 개인적 

성격으로 인한 인권침해 발생요인은 노인요양시설에서도 교양강좌의 실시, 다양한 

프로그램‧상담서비스 등이 실시되어 생활의 활기를 부여하여야 함을 시사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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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5〉 무료‧실비 요양시설에서의 인권침해 발생원인
(단위: %)

  구분 첫번째 두번째 세번째

거주노인의 개인적 성격 47.8 14.0 8.8

거주노인의 장애, 질병, 치매 등으로

  인한 높은 수준의 수발부담
12.0 23.7 8.4

노인들간의 갈등 5.7 13.4 13.5

직원의 개인적 성격 1.3 4.0 4.6

직원의 과도한 업무부담 6.3 11.4 12.3

직원의 전문성 부족 1.8 4.5 6.4

직원의 자질 부족 3.3 4.0 4.8

시설운 자의 개선의지 부족 1.3 1.3 2.3

노인시설 수의 부족 1.3 3.5 2.7

정부의 지원 부족 10.4 10.0 12.3

시설노인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부족 1.5 2.2 3.9

시설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 부족 1.5 4.8 9.3

인권에 대한 인식 부족 5.4 3.1 9.9

기타 0.1 0.2 0.8

 전체 100.0 100.0 100.0

 (N) (1,197)1) (1,188)2) (1,164)3)

주: 1) 무응답 63명 제외

2) 무응답 72명 제외        

3) 무응답 96명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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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노인학대 상담 전화번호 인지

  노인학대 상담전화번호(1588－9222)를 알고 있는지에 대하여 응답자의 41.9%는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별로는 대도시 지역일수록, 여자보다

는 남자가, 그리고 인권관련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 노인학대 상담전화번

호 인지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표 4-16 참조).

〈표 4-16〉 직원의 제특성별 노인학대 상담 전화번호 인지율
(단위: %, 명)

  구분 인지율 (대상자수)   구분 인지율 (대상자수)

전체1) 41.9 (1,231) 현시설종사기간

지역   1년 미만 36.4 ( 269)

  특별시‧광역시  46.8 ( 489)   1년∼3년 미만 41.4 ( 469)

  기타지역 38.7 ( 742)   3년∼5년 미만 48.9 ( 176)

성별   5년∼10년 미만 47.7 ( 132)

  남자 48.0 ( 223)   10년 이상 42.4 (  85)

  여자 40.7 ( 989) 직명

연령   시설장(원장) 56.4 (  39)

  29세 이하 39.2 ( 250)   총무(사무국장) 65.6 (  64)

  30∼39세 43.4 ( 348)
  생활지도원‧생활보조원

  (생활복지사‧생활지도원)
42.4 ( 771)

  40∼49세 44.9 ( 365)
  간호사‧물리치료사‧

    양사‧촉탁의
34.3 ( 178)

  50세 이상 40.3 ( 191)   기타 직원 34.5 ( 145)

교육수준 근무형태

  초졸이하 39.8 (  88)   정규직 42.6 (1,036)

  중학교 38.0 (  92)   계약직 43.5 ( 131)

  고등학교 42.1 ( 428)   기타 23.1 (  26)

  전문대학 36.6 ( 295) 근무유형

  대학 이상 53.2 ( 268)   주간근무 38.9 ( 511)

2002년 인권교육   2교대 45.0 ( 416)

  경험 있다 55.9 ( 426)   기타 44.0 ( 166)

  경험 없다 34.4 ( 753)

주: 1) 무응답 29명 제외

  3. 시설운 위원회 운

  시설운 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시설운 위원회 운  여부에 대하여 응답자의 

68.5%가 운 되고 있다고 응답하 다. 연령별로는 연령이 많을수록 운 위원회가 

운 되고 있다는 응답이 더 높다. 그러나 직명별 운 위원회 운  여부에서 총무의 

경우 60.3%가 운 되고 있다고 응답하여 운 위원회 운 률이 가장 낮게 나타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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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그 다음이 간호사‧물리치료사‧ 양사‧촉탁의사로 64.1%가 운 된다고 응답

하 다(표 4-17 참조).    

〈표 4-17〉 직원의 제특성별 현 근무시설의 시설운 위원회 운  여부 
(단위: %, 명)

  구분 예 아니오             계  (N)

전체1) 68.5 31.5 100.0 (1,155)

지역

  특별시‧광역시  72.3 27.7 100.0 ( 452)

  기타지역 66.0 34.0 100.0 ( 703)

성별

  남자 68.3 31.7 100.0 ( 208)

  여자 68.6 31.4 100.0 ( 929)

연령

  29세 이하 58.1 41.9 100.0 ( 227)

  30∼39세 69.3 30.7 100.0 ( 332)

  40∼49세 69.2 30.8 100.0 ( 344)

  50세 이상 78.4 21.6 100.0 ( 185)

교육수준

  초졸이하 78.6 21.4 100.0 (  84)

  중학교 65.9 34.1 100.0 (  85)

  고등하교 69.3 30.7 100.0 ( 404)

  전문대학 62.9 37.1 100.0 ( 275)

  대학 이상 67.9 32.1 100.0 ( 252)

직명

  시설장(원장) 71.8 28.2 100.0 ( 39)  

  총무(사무국장) 60.3 39.7 100.0 ( 63)

  생활지도원‧생활보조원

    (생활복지사‧생활지도원)
67.9 32.1 100.0 (717)

  간호사‧물리치료사‧ 양사‧촉탁의 64.1 35.9 100.0 (170)

  기타직원 75.2 24.8 100.0 (133)

주: 1) 무응답 105명 제외

  4. 거주노인의 인권보호 방안

  노인요양시설 거주노인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

하여 첫 번째 응답으로 정부예산지원 확대가 16.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전문

인력의 확충이 12.4%, 직원의 교육기회 확대가 11.5%, 직원의 처우개선이 9.2%, 노

인 이해 및 인격존중이 8.8%, 직원의 자질‧전문성 확대가 8.2%, 사회적 인식의 변

화가 6.9%, 시설노인에 대한 교육 및 홍보의 필요성이 6.8% 등으로 제시되었다. 두 

번째와 세 번째에서도 정부예산지원, 직원의 처우개선이라고 응답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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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8〉 노인요양시설 거주노인의 인권보호 방안
(단위: %)

   구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직원의 자질‧전문성 부족 8.2 8.0 4.7

직원의 교육기회 부족 11.5 7.8 6.8

직원의 처우개선 9.2 11.7 7.3

노인 이해 및 인격존중 8.8 5.7 3.2

전문인력 확충 12.4 8.9 6.4

예산지원 16.5 11.7 8.0

시설노인에 대한 교육 및 홍보 6.8 5.2 5.1

자질있는 운 주체의 선정 2.4 2.7 0.6

거주노인의 개인공간 확보 2.3 1.3 0.5

요양시설의 확충 2.4 2.0 2.8

노인의 철저한 사생활 보호 2.3 1.8 0.8

프로그램 개발 1.4 2.7 2.2

사회적 인식의 변화 6.9 8.2 7.8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적장치 마련 2.3 3.3 2.6

건강상태에 의한 선별 입소 2.6 1.5 0.9

노인간의 갈등 해소‧협력유도 1.8 3.2 2.2

간담회 필요성 인식 2.3 2.0 2.3

노인특성을 고려한 최초 시설설계 - 0.4 0.5

없음 - 11.6 35.4

 계 100.0 100.0 100.0

 (N) (783) (783) (783)

주: 무응답 477명 제외



要約

- 81 -

제 5장  노인요양시설에서의 노인인권실태

제 1절  거주노인 조사결과

  요양시설 및 실비요양시설 거주노인의 인권침해 사례조사에 앞서, 사례조사 대상 

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노인을 면접조사하여 그들의 건강상태와 기본상황을 

파악하 으며, 의사소통이 가능한 노인을 대상으로 하여 기본적인 인권침해 항목에 

관한 질문을 하 다. 이러한 판별조사를 통하여 인권침해의 경험이 있는 노인 중 

가장 많은 이야기를 솔직하게 해줄 것으로 판단되는 노인에 대한 사례조사를 실시

하 다.  

  인권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설정한 개념틀에 기초하여 11개 요양시설 거주 노

인에 대한 판별조사와 사례조사를 실시하 다. 판별조사에 이용된 설문지는 부록 4

와 같으며 사례조사시 이용한 질문의 주요내용은 부록 5와 같다. 그러나 이러한 조

사는 주어진 연구기간과 연구비의 제한속에서 실시된 사례조사이기 때문에 대표성

이 있는 전국자료로 인용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판별조사와 사례조사결

과는 요양시설에서의 발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인권침해 발생실태를 이해하기 위

한 자료로서만 이용되어야할 것이다

  1. 판별조사 결과

  지역과 시설규모를 고려하여 선정한 전국 9개의 무료요양시설과 2개의 실비요양

시설의 입소노인 전체에 대하여 인권침해여부에 대한 판별조사를 실시하 다. 총 

532명을 인터뷰하 으나 이중 신체적, 정신적인 문제로 인하여 337명 즉, 거주노인

의 63.3%만이 인터뷰가 가능하 다(표 5-1 참조).

  의사소통이 가능한 노인들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전체 대상 노인 중 남자가 

19%, 여자 81%로 여자 노인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대상 노인의 연령을 살

펴보면, 65세 미만의 노인이 7.1% 으며 65세 이상 70세 미만의 노인이 12.3%, 70세 

이상 80세 미만의 노인이 38.8%, 80세 이상 90세 미만의 노인이 36.1%, 90세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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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이 6.3%로 70대, 80대의 노인이 75% 가량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의사소통이 가능한 노인의 와상정도를 살펴보면, 시설내에서는 혼자 걸을 

수 있으나 혼자 외출은 어려운 경우가 36.5%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스스로 외

출하거나 외부출입이 가능한 경우도 31.9%를 차지하 다. 입소기간은 1년 미만된 노

인이 21.5%, 1년 이상 2년 미만된 노인이 18.4%, 2년 이상 3년 미만된 노인이 13.8%

등으로 나타났으며 5년 이상된 노인이 31.1%, 10년 이상된 노인도 7.1%로 나타났다.  

〈표 5-1〉노인요양시설 거주노인의 의사소통 가능여부 및 시설유형별 일반사항

(단위: %, 명)

  구분 
의사소통 가능 노인 의사소통

불가능
전체

소계 무료요양 실비요양

성별

  남 19.0 17.8 25.5 18.5 18.8

  여 81.0 82.2 74.5 81.5 81.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N) (337) (286) (51) (195) (532)

연령

  64세 이하 7.1 7.3 5.9 6.2 6.8

  65∼69세 12.2 12.2 11.8 8.8 10.9

  70∼74세 18.7 18.5 19.6 11.4 16.0

  75∼79세 19.9 20.3 17.6 18.7 19.4

  80∼84세 22.6 21.7 27.5 23.8 23.0

  85세 이상 19.6 19.9 17.6 31.1 23.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N) (337) (286) (51) (193) (530)

와상정도

  거의 대부분 침대에 누워있음 13.7 16.1 - 40.0 21.9

  앉아있거나 부축을 받아 걸을 수 있음 17.9 20.7 2.0 24.7 20.0

  시설내에서는 혼자 걸을 수 있으나 
    혼자 외출은 어려움

36.5 37.9 28.6 30.7 34.7

  스스로 외출하거나 외부 출입이 가능함 31.9 25.4 69.4 4.7 23.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N) (329) (280) (49) (150) (479)

요양원 입소기간

  1년 미만 21.5 21.1 23.5 30.6 24.1

  1년∼ 2년 미만 18.4 19.6 11.8 19.4 18.7

  2년∼3년 미만 13.8 14.5 9.8 9.7 12.6

  3년∼4년 미만 8.9 9.5 5.9 10.4 9.4

  4년∼5년 미만 7.4 6.9 9.8 7.5 7.4

  5년∼10년 미만 23.0 23.3 21.6 17.9 21.5

  10년 이상 7.1 5.1 17.6 4.5 6.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N) (326) (275) (51) (134) (460)

주: 각 항목별 무응답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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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별조사의 초점은 개념틀에서 제시된 모든 항목에 대한 요양시설에서의 인권실

태를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방문시설의 모든 거주노인들을 만나봄으로써 요양시설 

거주노인에 대한 이해를 돕고, 사례조사를 위한 노인을 선정하는데 두어졌기 때문

에 질문항목은 인권침해 중 기존연구를 통해서 발생이 빈번하다고 지적되거나 사

회적 관심이 높은 항목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인권침해와 관련하여 노인의 자유권 중 하나인 종교적 자유에 대한 문항으로 시

설 입소이후 현재의 종교와 시설 입소이전의 종교, 종교행사 참여의 강요여부를 물

어보았다. 현재의 종교는 천주교와 기독교가 각각 39.2%, 32.0%로 가장 많이 나타

났고 없음이 16.0%, 불교가 3.6%, 원불교가 8.3%로 나타난 반면, 입소 이전의 종교

를 살펴보면 천주교와 기독교가 각각 30.0%, 23.1%이며 없음이 19.0%, 불교가 

18.7%, 원불교가 8.3%로 나타나 입소 이전의 종교가 입소 이후 현재의 종교보다 다

양한 것을 알 수 있다. 불교의 경우 현재는 3.6%에 그치는데 반해 입소 전에는 

18.7%에 달하고 있으며, 반대로 기독교는 현재는 32%에 반해 입소전에는 23.1%에 

그치고 있고 천주교 역시 현재는 39.2%인데 반해 입소전에는 30%인 것을 알 수 있

다. 즉 대다수의 불교신자들이 기독교나 천주교 단체의 시설에 입소하면서 시설의 

종교로 개종한 것을 알 수 있다. 이 문항에 근거하여 입소 전후의 종교의 변화를 

살펴보면 변화가 없는 경우가 68.2%, 변화가 있는 경우가 31.8%로 시설 입소 후에 

자의이든 타의이든 종교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음을 나타내주고 있다. 종교행사 참

여여부의 강제성을 알아보기 위한 문항에 대해 강요가 아니라는 답변이 54.9%, 강

요가 있었다는 답변이 35.9%로 많은 수의 노인들이(35.9%) 종교에 대한 강요를 받

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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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 노인요양시설 노인의 인권침해 실태(종교의 자유)

(단위: %, 명)

  구분 무료요양 실비요양 계

현재종교

  없음 16.4 13.7 16.0

  기독교 33.9 21.6 32.0

  천주교 44.8 7.8 39.2

  불교 3.8 2.0 3.6

  원불교 - 54.9 8.3

  기타 1.0 - 0.9

  계 100.0 100.0 100.0

  (N) (286) (51) (337)

입소전 종교

  없음 21.0 7.8 19.0

  기독교 24.5 15.7 23.1

  천주교 33.2 11.8 30.0

  불교 19.9 11.8 18.7

  원불교 0.3 52.9 8.3

  기타 1.0 - 0.9

  계 100.0 100.0 100.0

  (N) (286) (51) (337)

입소전‧후 종교변화

  없음 65.7 82.4 68.2

  있음 34.3 17.6 31.8

  계 100.0 100.0 100.0

  (N) (286) (51) (337)

종교행사 강제 참여

  아니오 52.3 69.4 54.9

  예 36.8 30.6 35.9

  비해당(행사없음) 10.8 - 9.2

  계 100.0 100.0 100.0

  (N) (277) (49) (326)

  노인의 자유권 중 신체의 자유 침해에 해당하는 강제노역과 관련하여 주방일이

나 부업 등을 강요받는지 여부를 묻는 문항에서는 12명(3.6%)이 강요를 받고 있다

고 대답하 으며, 이에 대한 목격여부는 13명(3.9%)으로 나타났다. 요양시설로 대다

수의 노인들이 거동이 불편하여 강제노역은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었으나 소수의 

노인들은 원하지 않는 노동을 강요받고 있다고 응답하 다. 

〈표 5-3〉노인요양시설에서의 강제노동에 대한 인권침해률

  구분 무료요양 실비요양 계 (대상자수)

주방일이나 부업등을 강요받은 경험 4.2 - 3.6 (335)

다른노인이 주방일이나 부업등을 강요받는 것

을 본 경험

4.6 - 3.9 (330)



要約

- 85 -

  노인의 자유권 중 경제적 활동에 대한 자유와 관련한 문항으로 시설 거주 노인

들의 경로연금이나 교통비 지급 등 수입에 대한 관리에 있어 시설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한다는 대답이 13.5%, 본인의 요청으로 시설에서 관리해주는 경우가 8.3%, 본

인이 직접 관리하는 경우가 69.6%, 기타 해당이 되지 않거나 연고자가 관리하는 등

의 경우가 8.6%로 나타났다. 즉, 대부분 본인이 직접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고 있으며 많은 경우 시설 직원들이 일괄적으로 찾아서 본인이 직접 현금을 가지

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시설에서 관리하는 경우에도 본인의 동의없이 

시설에서 일괄적으로 사용한다고 대답한 경우는 6명(3.9%)에 불과하여 경로연금이

나 교통비 등의 시설 횡령이나 부적절한 관리는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었다. 

〈표 5-4〉노인요양시설 노인의 수입‧재산 사용에 대한 인권침해률

(단위: %)

  구분 무료요양 실비요양 전체

개인수입관리

  시설에서 일괄관리 16.0 - 13.5

  본인요청시 시설관리 9.8 - 8.3

  본인 직접 관리 65.2 93.6 69.6

  기타 9.0 6.4 8.6

  계 100.0 100.0 100.0

  (N) (256) (47) (303)

시설에서 관리할 경우 본인 동의없이 

사용한 실태율
4.9 - 3.9

  노인의 자유권 중 신체에 대한 자유 및 생존권 중 정서적 지원과 관련하여 직원

에 의한 폭행이나 폭언의 경험을 묻는 문항에 대해서 이에 대한 경험이 있다고 대

답한 노인이 20명(6.0%)이며 이를 직접 경험하지는 않았지만 목격한 경우는 30명

(9.0%)으로 발생빈도가 낮기는 하지만 직원에 의한 폭언이나 폭행이 이루어지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노인들간의 폭언이나 폭행에 대한 질문에 이를 경험한 노인

이 57명(17%)이며 목격한 노인은 131명(39.6%)으로 시설에서의 노인들간의 폭력은 

직원에 의한 폭력보다 더욱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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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5〉노인요양시설에서의 직원에 의한 폭언‧폭행 인권침해 실태율

(단위: %, 명)

  구분 무료요양 실비요양 전체 (대상자수)

시설직원으로부터 폭언‧폭행을 당한 경험 7.0 - 6.0 (336)

다른 노인이 시설직원으로부터 폭언‧폭행을 

  당하는 것을 목격한 경험
10.2 2.0 9.0 (334)

노인이 다른노인으로부터 폭언‧폭행을 당한 경험 19.7 2.0 17.0 (335)

다른 노인이 또 다른노인으로부터 폭언‧폭행을 

  당하는 것을 목격한 경험
45.7 5.9 39.6 (331)

  생존권 중 노인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관련하여 서비스를 적절하게 제

공받고 있는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하여 노인이 아플 경우 간호사 또는 직원에 의

한 적절한 조치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를 질문하 다. 이에 대하여 그렇

다고 대답한 경우가 84.1%이며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하여 간호조치가 적절하게 이

루어지고 있지 못하다고 느끼는 노인들이 15.9%로 나타났다. 그러나 노인이 느끼는 

주관적인 조치의 필요성과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을 고려해보면 실제 적절한 간호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수준은 이보다는 좀 낮

을 가능성이 있다. 

  역시 생존권 중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관련하여 정기적인 상담 여부를 묻

는 질문에서 상담을 하고 있다고 대답한 노인이 26.4%, 상담을 하지 않는다고 대답

한 노인이 73.6%로 대다수의 노인들은 정기적인 상담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상담서비스가 부족한 이유는 상담을 전적으로 담당할 전문인력

의 부족과 노인의 제특성에서 찾아볼 수 있다. 즉, 거주노인의 36.7%가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상태이며, 의사소통이 가능한 노인 중 약 1/3은 와상상태이거나 거동에 

제한을 경험하는 노인이기 때문에 체계적인 상담을 하기에는 노인의 신체적‧정신

적 상태에 제한이 있는 상황이라 하겠다.  

〈표 5-6〉 노인요양시설에서의 의료복지서비스관련 인권침해 실태

(단위: %)

  구분 무료시설 실비시설 전체 (대상자수)

아플 때 직원으로부터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한 경험

15.9 16.0 15.9 (327)

한달에 한번 이상의 정기적인 상담을 받지 

  못한 경험

24.6 36.7 26.4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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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존권 중 정서적인 지원에 해당하는 질문으로 목욕을 하거나 옷을 갈아입을 때, 

동의 없이 옷을 벗겨 수치스러운 적이 있냐는 질문에 16명(4.8%)이 그러한 경험이 

있다고 대답하 고, 37명(11.2%)이 본인이 경험하지는 않았지만 목격했다고 대답하

다. 이는 요양시설에서 거동이 불편하고 의사표현이 어려운 노인들에 대하여 옷

을 벗기거나 갈아 입힐 때 가려주거나 물어보는 등의 배려가 다소 부족함을 알 수 

있다. 

  요양시설이라는 시설의 특성상 거주노인 중 질병을 앓고 있는 노인이 많기 때문

에 직원이나 간호사에 의한 매일의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의 방임여부가 매

우 중요하다. 이에 대한 질문으로 시설에서 생활하면서 하루에 한번도 직원과 개인

적인 대화를 나눈 적이 없는 경우가 있는지에 대하여 26.6%가 그렇다고 대답하

고, 23.1% 그런 경우를 목격하 다고 응답하 다. 이는 단순히 직원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인 대화가 이루어지는 질적인 측면에 초점을 두고 조사가 이루어졌

기 때문으로, 아직 시설에서 노인과의 관계에서 질적인 측면까지 신경쓰기에는 어

려운 상황임을 볼 수 있다. 이는 직원의 부족 및 과도한 업무부담, 직원의 높은 이

직률, 노인의 높은 의존성 등과 같은 제특성에 인한 것으로 이해된다.  

〈표 5-7〉 노인요양시설의 목욕서비스 관련 인권침해 실태

(단위: %, 명)

  구분 무료요양 실비요양 전체 (대상자수)

신체적 자긍심에 대한 배려를 받지 못한 경험 5.7 - 4.8 (331)

다른 노인이 신체적 자긍심에 대한 배려를 받지 

  못한 것을 목격한 경험

12.8 2.0 11.2 (331)

직원으로부터 방임 받은 경험 26.7 26.0 26.6 (331)

다른 노인이 직원으로부터 방임 받은 것을 목격한 

  경험

23.6 20.0 23.1 (325)

  각 문항간의 인권침해 빈도에 대하여 비교하여 살펴보면 아래 [그림 5-1]과 같

다. 노인요양시설에서의 인권침해는 노인간의 폭언 폭행과 종교에의 강요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상담이 이루어지지 못하

고 있는 것과 노인에 대한 방임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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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노인요양시설에서의 인권침해 발생현황(목격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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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이러한 판별조사결과가 요양시설에서의 인권침해실태의 정도를 대표성 

있게 보여주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거주노인의 약1/3이 의사소통이 불가능하

고, 이들 노인은 의사소통이 가능한 노인에 비하여 더 높은 수준의 보호서비스를 요

구 할 것이기 때문에 인권침해가 더 빈번히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하겠다.

제 2절  거주노인 사례조사 결과

  노인과의 면접과 연구진의 시설 방문시 관찰결과에 기초하여 발생빈도와는 상관

없이 요양시설에서의 거주노인의 인권보호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구체적인 상

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자유권

가. 신체적 자유권

  노인들이 신체적인 학대에 대해서는 솔직한 응답을 피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판별조사시 시설직원으로부터 폭행이나 폭언을 당한 적이 있는가하는 질문에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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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직접 경험하 고 9.0%가 다른 노인에게 그러한 일이 발생하는 일이 있다는 응답

을 하고 있지만 실제 인터뷰에서는 밝히기를 매우 꺼려하고 있었다. 

(그럼 직원이 신체적인 폭행 었다든가 발로 찼다든가 때렸다든가..그런적은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

하여) 그런거를 확실하게 우리들이 밝히고 그러면 안되는거라.... (당신을) 믿을수가 없으니까. 그 거는 

아까 내가 말한 것 대로 그런 것들은 직원들한테 가서 물어 봐야지..그런건........(왜 나에게 물어봐). 

  노인들에 대한 신체적인 학대와 정서적인 학대가 노인에게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생활보조원(생활지도원)에 의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파

악되었으며 ‘ 접형’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는 사람 외에는 알기 어려운 미묘한 것

으로 같은 직원들 사이에서도 알아차리기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사생활에 대한 자유권

  1) 입소와 전원 

  무료시설의 경우 행정관서를 찾아가서 입소를 요청하거나 연고자가 입소요청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최초의 시설 입소에 있어서는 노인의 참여가 이루어지는 

형태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선택의 여지없이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수 없는 상황

일 때 입소를 결정하게 된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강요된’ 입소라고 할 수 있다. 또

한 입소할 시설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갖고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상황이라

는 점도 고려되어야할 것이다. 

(다른 시설에서 전원해 왔을 때) 미리 통보도 없었어요.... (처음 현재 시설에 왔을 때 어떤 곳이라는 것

을) 몰랐죠 전혀 몰라요.

(그럼 여기 들어오실 때 지켜야할 규칙이나 시설생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듣고 들어오신거 없으세

요?)..... 못들었죠.....그냥 이제 (혼자 살던 집에서) 죽을 수 있다 이제 그소리에.... 그거 때문에 왔죠...

(실비시설 입소노인의 경우) 내가 다리가 아프니까네. 여그 오니 뭐 밥주제 치워주제 집에 있는 거카믄 

뭐 요새 뻔한거 아이가. 다 며느리들이 시할마시들이 내 도록 똥누고 아프다 카믄 좋아할 며느리들이 

있나? 솔직히 내 솔직히 바른말 한다. 그래서 마 또 이리 와뿐기지. 

난 처음에 요양손줄 모르고 들어왔어. 양로원인줄 알았지. 근데 들어오니까 미친것들이 많잖아~ 그래서 그

것들 사람 만드느라고 (같은 방을 사용하는) 내가 수발을 많이 했지...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병이난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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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법인에서 2개 이상의 노인장기입소시설을 운 하는 경우 시설의 운 편의에 

따라서 행정적인 전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설도 있다. 그런 경우 행정적인 소속과 

실제 거주시설이 다르게 된다. 실제 방문한 시설 중 요양원으로 입소하 으나 양로

원에 가서 생활하고 있는 거주노인들이 있었으며, 이들은 사전에 동의를 받는 절차

는 없었다고 이야기하 고, 실제 두 시설간의 차이에 대한 인식도 없는 상태 다. 

시설측에서는 양로원은 정원에 많이 미달하고 있는데 비하여 요양원은 정원을 초과

하는 경우가 많아 부득이한 조치라고 이야기하고 있었다.  

  한편, 실비시설의 경우, 가족의 요청에 의하여 입소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

으로 시설에서는 빠른 적응을 위하여 노인으로부터 시설입소에 대한 동의를 확인하

고 있다. 또한 공식적인 시설생활에 대한 설명시간은 없고, 기존 거주노인들과의 대

화를 통하여 시설생활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한편, 입소시 시설생활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듣는 공식적인 시간이 마

련되어 있다는 응답은 전혀 없었으며, 생활하면서 알게되었다는 응답이 많았다. 

그런 규율이 있다 하는 설명은 안 듣고 왔어요.....

  2) 통신수단에의 접근성

전화는 여기 공중전화도 있고, ........또 머 내가 급하면 공중전화가 어떨때는 돈 도 안 떨어지고........(고

장났을 때) 사무실 여직원보고 아 전화가 안되는데....... 전화 좀 쓸까요? 그러면 아 쓰라고.... 전화거는

거 외출 외박 이런거에 대해서 저기 불만없어요. 

  통신수단에의 접근성은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신체적인 학대가 이루어

지는 시설의 경우는 통신수단에의 접근성 또한 제한받고 있다. 

전화는 일체 안되요.....(전화는) 사무실에만 있는데... 사무실에 가서 (전화를 쓸수 있게 해달라고) 사정 

한번 해봐야 되는데... 사정을 아직 안해보고.. 지금.... 외출 외박 그런거 없어요.......... 나가고 싶어도 감금

해놓고..... 

  이는 요양시설에서 통신수단에의 접근성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

성은 매우 낮으며 이러한 거주노인들의 통신수단 접근을 제한하고 있는 시설은 다

른 측면에서의 인권침해가 복합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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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실제 요양시설 거주노인의 다수가 연락을 긴 히 주고받을 가족이나 지인

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로 가족이나 지인과의 접한 접촉은 그리 빈번하지 

않다.

(혹시 사무실로 전화걸지 않으세요. 아들이.....)...전화걸지도 안하고 안와요

  3) 공식적인 의견개진‧불평해소 절차

  시설생활에서 노인 본인의 의견이나 불평이 있을 경우 공식적으로 그러한 의견과 

불평을 전달할 수 있는 경우는 많지 않으며, 간담회가 개최된다고 하더라도 노인들

의 소극적인 태도로 인하여 의견과 불평을 개진하지 못하고 있다. 

  요양시설의 경우 자신의 건강상태가 양호하지 못하고, 제자원이 부족한 저학력 노

인이 대부분으로 시설보호자체를 감사하게 여기는 마음을 갖고 있었다. 소수의 학

력이 있고 시설보호를 수혜가 아니라 권리로 생각하는 노인들만이 직원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원생들 간담회는 없어요..... 직원들만 모여서 그거 하고있지...직원들이 따로 있거든요.............(그러면 식

사 메뉴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에는 어떻게 하세요?)... 그냥..위에서..원장이 있어요..원장이 알아서 하는

거지 우리가 뭐 잘해주라고 말할 수도 없고 말하면 뭐합니까?..................자기네들이 알아서 해주지 우리

가 해주라고 한다고 해주고 그러겠어요? 자기네들이 알아서 하지.   

(식사가) 적다 많다.....이런말 하면 (직원들이) 싫어해요.........

방 회의는 일주일이 아니라 한 달에 한번하지... (몇 명이나 모이세요?)식구들, 2층에 5집이면 10명이구 

그러지.......뭐가 불편한가하는 이야기를 하지.... 그런데 우리 불편한거 해줘~?  그런게 어디 있어, 다 지

들 마음대로 하지....(그래도 할머니가 원해서, 얘기하면 고쳐지지 않나요?)... 안그래. 이 10명 사람을 어

떻게 다 그래.... 할 수 있는 범위가 없거덩........다 각자 의견인데 범위가 어딨어. 내 집안 식구들 끼리도 

다 의견이 다른데, 여기는 더구나 정신도 없는 것들이 뭣해~ 안돼~ 그거는 반모임은 백날 해도 아무 

소용도 없어~...........뭘 먹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해달라 하면 그걸 해? 돈이 어딨어서 그걸 해죠~

다. 정신적‧경제적 활동의 자유권

  1) 경제적 자원의 관리

  무료시설의 경우는 이미 자원이 고갈된 상태에서 시설입소를 하기 때문에 경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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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이나 교통비 지급 외에는 경제적인 자원이 없다. 또한 경로연금이나 교통비의 지

급에 대해서는 자신이 통장을 관리할 수 있는 노인을 자신이 관리하고, 그러한 능력

이 없는 노인의 경우는 직원들이 대리하여 관리하고 있는 형태가 대부분으로 시설

에서 유용한다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그러나 노인이 요청하기 전에 정기적으로 입

출금 내역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지는 않아서 불평을 갖고 있는 노인들은 있었다.

  대부분의 무료시설 거주 노인들은 경로연금과 교통비를 간식, 약의 구매와 십일조

와 같은 종교활동에 사용하고 있었는데, 시설에 따라서는 그러한 경로연금과 교통비

에서 쓰레기 봉투를 구매하도록 하거나 병원 입원비를 나누어 지급하도록 하는 사

례가 있었다. 

  한편, 실비시설의 경우는 대부분이 자녀가 입소비용을 내고 있고, 입소시 노인의 

대부분은 돈을 갖고 있지 않아 수입관리에 있어서의 자유권은 큰 이슈가 되지 않고 

있다. 교통비의 경우도 대부분 주민등록이 자녀거주지로 되어 있고 교통비 입금통

장이 자녀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2) 개인물건의 소지

  개인물건을 가져올 권리는 현재 우리나라의 요양시설에서는 큰 문제가 아닌 것으

로 파악되었다. 시설에서도 입소시 가져올 수 있는 물건을 제한하고 있지 않지만 

제한여부를 떠나서 이러한 주제가 큰 관심사가 되지 않고 있다. 입소시 무료시설 

노인들은 거의 가져올 만한 물건들이 없기 때문이다. 또한 실비시설의 경우도 개인

물건 소지를 제한하지 않고 있어서 옷이나 이불 등을 가져오는 경우가 있고, TV 

등을 개별적으로 구매하는 경우도 있었다. 

  3) 프로그램에의 참여에 있어서의 결정권

  몇몇 시설을 제외하고는 실제적인 프로그램은 거의 실시되지 못하고 있었다. 이

는 요양시설 거주 노인의 건강상태가 다양하고 거주노인을 위한 전문적인 프로그램

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인적‧물적 투자가 요구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이 외

에도 직원들이 노인의 재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각종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는 인식이 낮은 것도 한 원인으로 판단된다. 또한 노인들도 기본적인 의식주 해결 

이상의 것을 기대하고 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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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종교활동의 자유

  노인의 자유권 중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또한 별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고 

있는 자유권 침해가 종교활동에 있어서의 강제성이다. 시설의 대부분이 종교단체에

서 운 하고 있는데서 그러한 종교활동에 있어서의 암묵적 또는 명시적인 강요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판별조사에서도 의사소통이 가능한 노인의 약 1/3이 종교행사가 강제적인 성격이 

있다고 응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례조사에서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 

(할머니는 여기가 미사 다 보잖아요? 그 성당 다니셨구 그래서 불편한거 없으시겠지만 여기 들어오기 

전에 성당 안 믿으셨던 할머니들 안 불편하실까요?)

불편하지만은 다~ 주님 뵈러왔으니까 그대로 따라야지.... (다 미사 가야되고 그러면 좀 싫은) 사람도 

있겄지요.  (그런데 그런분들도 다 미사에 참석하세요?)... 그럼요. (참석 안하면)눈치보이는게 아니구 그

게 아니구 원칙으로 생활해야...

  2. 생존권

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1) 식생활

  식생활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인 식사 공간의 미확보와 식사서비스의 개별화 미흡

이 가장 큰 생존권 침해의 사례로 파악되었다. 대부분의 시설이 독립된 식사공간을 

갖추고 있으나, 일부 시설은 적절한 식당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시설의 

경우, 거주노인이 방바닥에 신문지를 깔고 식판을 놓고 식사한다고 증언하고 있어

서 기본적인 식생활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건강한 

노인들은 식당에서 식사를 하지만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 자신의 방에서 식판으

로 제공되는 식사를 상에서 하거나, 거실공간의 탁자에서 하는 경우도 관찰되었다.  

상을 깔고 먹을 때도 있고 그냥 몸 성한 사람 그냥 들고 먹고 몸이 아주 아프고 앉지도 못하고 그럼 

상 달아놓고 먹고 그러죠.

  한편, 식사내용에 대하여서는 식사의 질과 양에 대한 불만도 있으나 대부분의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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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들이 공동생활이기 때문에 노인 개개인의 기호에 따른 식단을 기대할 수는 없다

는 생각을 갖고 있다. 즉, 대부분 모든 노인에게 동일한 식사가 제공되고 있어 식성

이나 식습관을 고려한 ‘선택’의 가능성은 존재하지 않지만 이에 대한 불만을 크지 

않았다. 또한 노인의 건강상태에 따른 개별적인 식사의 제공은 아주 미흡한 수준으

로 소화가 어려운 노인들을 위해서 죽은 비교적 잘 제공되고 있으나 당뇨병과 같은 

특별식이 필요한 질병에 대한 대처는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 다.  

(가족처럼 똑같이 식탁에서...) 어떻게 다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이만큼 주는 것만 해도 감사하지~

여기는 단체생활이라 첨에는 기분이 좀 안 좋더라구(식판에 담아가지고 쭉 차례로 먹는 것이)... 어, 이

상하대 식판에다 먹는 것이 이상하더라구. 아 그저 여기 법으로 살아야지 여기하는 대로 실행해 나가

야지 그러고는 포기했어, 첨에는 기분이 안좋더라.........그냥 쭉 서서 밥뜨기도 머하고 첨에는 그렇더랑

게, 인자는 뭐 그냥 식구가 되어 가지고 같이 우리 식구다 한게 그런 맘 없어요

(고혈압, 당뇨있는 사람은 따로 주는가에 대하여) 아니, 자기가 당뇨가 있으면 조심해서 먹어야지.......... 

(식사는) 똑같이 줘.

(많이 아프고 그러면) 그럼 죽 끓여줘. 검은 깨 갈아서 죽 끓여주고, 다 먹는 건 맛있게 다 양 있게 

해줘... (그럼 혹시나 당뇨병 있는 사람은 따로 밥 해주시나요?).. 아니. 다 같이해서, 쌀밥, 잡곡밥 할 

때는 잡곡밥 먹고, 이 사람이 당뇨병이야~ 당뇨병은 지가 조심을 해야 되는 건데 이 사람은 안 그러는 

거야~ 그럼 당이 자꾸 생기잖아~ 내가 조금 먹어라 조금 먹어라 그래도......

  그러나 양에 대한 불만은 어떤 경우 시설생활 중 가장 힘든 점으로 지적되기도 

하다.       

다 마.. 만족합니더. 밥만 조금 더주면 마. 그 이상 뭐 아무것도 요구할 것도 없고.......밥이 쪼께(모자랍

니다).. 밥그릇 같으면 우리 밥을 채워 먹는데 ...많이 주면 만족한다구요. 시원하네 고밑에 쑥 내려가니

까는.그카믄 안되는기라요........아침 먹으면 쪼매 힘이..쪼매 이리와 앉아 있으면 또 밥 생각나는 것 같

고. 내 그리 많은 양도 아니고 보통인데..보통인데 나이 80이 되가고 하는데 많이 먹지도 안하고..나이

도 그리됐고.. 하는데 내가 이 다리를 다쳐 가지고 한 1달간 밥을 올게 못먹었으요........식사하러 3층에 

갔다가 가다가 넘어져 가지고 그 넘어져가 그랬으요. 그런데 요새 가만보니까니 양이 구미가 돌아도는 

편이라.......입맛이 돌아오는 데 입맛이 싹 돌아왔는데 입맛을 그것을 못채워주니.

  대부분 정해진 식사시간 전후로는 개별적인 식사를 할 수는 있으나 취사원들이 

일정 시간 이후에는 퇴근하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식사가 불가능한 시간대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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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시간이 끝나고 금방은 주방에 사람이 있으니까 먹을 수가 있지만 완전히 끝나고 주방에 아무도 없

을 적에는 달라고 할 수가 없지... 다 끝나고 치웠는데 어떻게 달라고 해요...

  2) 의생활

  의생활에 있어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침해는 선택권의 박탈과 옷을 공유

하는데서 오는 문제로 요약될 수 있다. 시설에 따라서는 장보기 프로그램 등을 통

하여 개별구매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기는 하지만 거의 모든 사례조사 시설에서 노

인들의 의류는 일괄적으로 구매하여 제공되고 있었다. 따라서 노인들이 개인 돈으

로 의류를 구매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신의 기호에 따라서 옷을 선택할 수 있는 

공식적인 기회가 마련된 경우는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난 어떤옷이 입고 싶으니까 어떤 옷 사주세요 안그러세요?) 안그래요... 여기서 다 알아서 해 주니까...

(옷을 살 때 의사를 물어보고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일괄적으로 모두 똑같이 옷을 줘요... 사이즈 마

음에 안 드는 것은 바꿔주지...........

(여기서 주는 옷은 맘에 드세요?).....맘에 안들면 어쩔 것이여. 이거 입으라 하니까 이거 입고 춥다고 

하면 이거 하나씩 내주고

  혼자 힘으로 세탁을 할 수 있는 노인을 제외한 노인들은 모두 세탁서비스를 받고 

있는데, 자신의 옷을 항상 자신이 입을 수 없는 상황이다. 즉, 옷의 소유주를 구분하

는 노력을 하지 않고 있고, 옷을 한꺼번에 세탁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옷이라는 

개념이 없이 모든 옷이 공유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또한 위생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다. 

(할머니 이 옷 할머니만 입으세요? 빨래하고 나면 다른 할머니들도 입으시고 그러세요?) 다른 할머니들

도 입고 그러지요... 이거 다 공동으로 사는건데....처음에는 왜 내 옷 다른 사람이 입고 그러면 싫구 그

랬지만...지금은 많이 훈련이 돼서요... 

옷을 내 것이라고 내가 가져와서 입으면 한번 들어가 버리면 못 찾아요. 아무리 좋은 것도 못 찾고 궂

은 것도 못 찾고 기계가 빨래 해주고, 어느 날 빨래 안하는 날이 없잖아요........

  한편, 많은 시설에서 요를 사용하는 노인들의 경우 요의 크기와 두께에 있어서 적

절치 못한 경우들이 발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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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주생활

  주생활과 관련해서는 거주노인대비 거주면적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거나 적절할 

외부공간이 확보되지 못하는데서 오는 주생활의 질저하와 사생활 확보가 어려운 거

주실 구조가 요양시설 거주노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저해하는 요인이었다. 이는 합

리적인 정원책정이 이루어져 있지 않은데서 발생하는 거주노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침해인 것이다. 실제 사례조사 대상 시설 중 상대적으로 적은 시설에 많

은 인원이 거주하는 시설과 그 보다 넓은 공간이지만 적은 수(2명)의 노인이 거주

하는 시설이 있어, 실제 거주 노인 1인당 거주면적의 차이가 크다. 실제 한 시설의 

경우 한번에 평균 5명의 노인의 거주하고 있는데 일반 가정에서 1인용으로 사용하

는 요보다 작은 크기의 요를 5개를 깔면 여유공간이 없을 정도 다. 이러한 거주면

적 하에서는 개개인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확보가 어렵기 때문

에 최소한의 삶의 질이 확보되지 못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신체적인 능력의 저하를 예방하고 저하 속도를 늦추기 위해서는 적절한 신

체적인 활동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적절한 활동공간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외부공간에 대한 어떠한 기준도 마련되어 있지 못한 상태이다. 일부 시설의 

경우 거주노인들이 자유로이 산책할 수 있는 공간조차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그러한 실정에서는 프로그램을 통해서라도 거주노인들의 신체적 능력 저하 방지

를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특히 기본적인 식사시간만이라도 움직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하나 그렇지 못한 시설이 있었다. 예를 들어 식사를 모두 거주실로 배

달하여 하는 시설이 있었는데 이는 잔존능력의 개발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부정적

인 현상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시설의 경우는 자조구나 보장구를 이용하는 노인이 

아주 소수에 불과하 다. 반면 거주노인의 자립을 위한 배려를 하는 시설의 경우 

다양한 신체적인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노인들이 자조구나 보장구 등을 

이용하여 식당으로 모두 이동하여 식사를 하고 있어 대조적이었다.  

  세 번째 문제로는 실제 거주실의 구조가 사생활 확보가 어렵게 만들어진 경우가 

있다는 점이다. 개인 사생활의 확보 중 가장 기본적인 것이 자신의 신체적인 측면

에 있어서의 존중과 보호이다. 그런데 사례조사 대상 시설 중 거주실의 구조가 사

생활이 보장될 수 없는 곳이 있었다. 거주실의 문과 복도로 난 창문은 투명유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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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고, 창문의 경우 브라인드가 설치되어 있으나 거의 이용되지 않아서 거주실 

밖에서 노인의 일상사를 모두 관찰할 수 있다. 또한 거주실 내에서도 화장실의 문

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밖으로 난 창문을 통하여 밖에서 노인의 대소변, 

세면행위가 거주실 거주 노인들이나 거주실 밖을 지나는 노인이나 직원들에게 모

두 드러나고 있었다.   

나. 정서적인 지원

  1) 언어표현

  노인을 보호하는 직원들은 2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이지만 보호를 받는 

노인에 비하여 젊다는 공통점이 있다. 직원 중 친근감을 나타내기 위하여 반말을 

사용한다는 경우도 있으나 실제 노인들은 그러한 반말을 기분 나쁘게 생각하고 있다. 

할아버지, 니 밥 묵었나? 개새끼. 차겁지 않냐고.... 교양이 있으면... 할아버지, 이새끼 밥먹었나? 이케 

하나? 할매 밥 묵었나? 이게 보통이다. 

참아야 하고 그렇지 어떻게 하겠어요..우리가 함부로 못하잖아요.. (자존심을 상하신적 있으세요?라는 

질문에) 뭐..그런건...직원들이 반말이나 무시하는 말투를 쓸 때도 있지......그럴때도 있지만..그런걸 다 무

슨 반말..그런말 써봤자 아무 소용없어요..........직원들한테 지지. 우리가  이길 수도 없고.. 젊은 사람들한

테 싸워 이길수도 없고..힘도 없고..

응, 어쩌다가 손주같은 사람한테 이런 소리 듣고 사냐 싶으면.......너무 좋은말 하는 사람은 좋은 말하

고..... (어떤 직원은) 무시하는 말투, 반말을 하면 기분이 딴사람한테 반말하면 기분이 나쁘더라구. 노인

네한테 반말쓰는거 보면 참지. 남일에 뭐하냐 해도, 노인네들이 지정신이 아닌게...........나한테 하지 않은

데 다른 할머니한테 그러면 내가 듣기 싫다 그말이야..

(다른 노인이나 직원분한테 무시당한 적이) 있죠... 욕을 하고 말하는 거 보면 알거든요. 한국사람하고 

오래 있으면......... 직원이 야자 해요... 예, 못된 말로 얕보고 그러는 걸로 알지...............저기들도 늙어봐

야 알지

  시설에 따라서는 시설의 규율에 따르지 않을 경우 언어적인 폭력이라 할 수 있

는 “그러면 나가라”라는 표현을 쓰고 있으며 이는 시설보호를 국가로부터의 시혜로 

보는 관점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막 싸우면 짝꿍이 이제 맘에 안 든다고 맨날 싸우고 그러면, 바꿔 달라 그러면 그냥 집으로 가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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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근데 먹을 것도 없는데 어떻게 살아~ 그럼 하룻밤 지나서는 아무소리 안하고 그냥 살아~ 그저 저 집

에 가라는 게 제일이야~

  2) 신체적인 자긍심에 대한 배려

  요양시설 거주노인 중 일정 부분은 혼자 옷을 입고 벗지 못하거나, 기저귀를 이

용한다. 그런데 노인은 ‘성’이 없는 존재로 인식하고 신체적인 자긍심을 보호해야 

한다는 인식이 낮기 때문에 기저귀 교환을 할 때 ‘중요 부위’를 가리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는 외부 방문객이 있을 때도 스스럼없이 기저귀를 교환하

고 있다. 

맞아.. 그런거 있지... 근데.. (기저귀 갈 때) 그런거 안 가려..뱃기고 입히지  그냥... 거짓말이 아니다 언

니야..

  3) 노인들간의 통합

  다양한 생애경험을 가진 노인들이 공동생활을 하기 때문에 노인들간의 기호의 

차이, 이해의 부족으로 인한 갈등의 소지가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무료시설 거주 

노인들은 이곳 시설이 마지막 보루이기 때문에 자신의 욕구대로만 생활할 수는 없

다는 포기와 서로 이해하고 생활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갖고 생활하고 있다. 

(할머니들 사이에서 막~ 때리고 싸우고 그런 일이 있나요?) 그런 일이 가끔 있지요.... 서로들 자기 맘

에 들지 않으니까... 그렇지만은 그거를 초월해 가지고 우리네도 그래도 좀 배웠다고 하는 사람이니까 

양보하고 그렇게 살면은 그게 불만이 없지요... 참아야지요.

처음에는 싸움도 많고 그랬는데 지금은 싸우도 안해요. 양보할 줄도 알고.

  실제 이러한 태도가 그대로 행동으로 옮겨진다고는 볼 수 없지만 서로 양보하고 

이해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태도는 엿볼 수 있다. 그래서 사소한 다툼은 있더라도 

해결해가면서 생활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성격적인 또는 행동상의 

문제가 있는 노인들은 거주 노인들로부터 소외되고 따돌림당하는 경향은 있다. 

내가 이불을 가져왔어요, 집에서. 그런데 그 이불을 끌어가지고 가서 먼저 방에 있던 할머니들이 덮었

어요........(또한) 원래 두명이 자게 되어 있어요. 그방이. (할머니들이 우겨서) 근데 서이 너이 자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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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캅니다. 서이 너이는 와, 다른방은 안그런데....... 

   치매가 있고 그러면 놀리지요..나이가 많아(도 놀리고)....정신없이 막 그러면..놀리지요..다 마찬가지지요.. 

  한편 상대적으로 건강한 노인들이 건강하지 못한 노인들의 권익을 침해하는 경

우도 발생하는데, 같은 방을 공유하고 있는 노인들의 경우 비교적 건강한 노인들이 

그렇지 않은 노인에게 욕을 하거나 음식을 빼앗아 먹는 등의 행동을 하는 경우도 

있고, 치매노인이 다른 노인에게 신체적인 학대를 하는 경우도 있다. 

  한편 노인들간에도 시설 또는 직원으로부터 서로 다른 대우를 받는데서 발생하

는 갈등 또는 차별대우도 존재한다. 한 예로 무료시설에 거주하는 노인 중 그 시설

이 비교적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실비시설에 가거나 높은 수준의 이용

료를 내면서 유료시설에 가기보다는 기부금을 내고 입소한 노인들이 있는데 이들

은 다른 노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좋은 방을 배정받고 있었다. 이를 시설 운 의 

투명성이라는 측면 외에도 다른 노인들이 분명하게 인식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기

부금을 내지 않은 거주노인의 권리 침해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문제점으로 지적

될 수 있다. 

갖고 온 돈은 없어~ 여기다가 내가 사니까 다 줘야지....(얼마나 주셨는데요?)어, 줬지 내가 사는건데 그

럼...(들어올 때) 돈 천만원....그 돈은 여기서 쓰는거야...(기부하신 거네요, 기부하고 들어오신 거네요?).. 

그렇지 그럼.......

다. 방임

  개별적인 대화를 매일 나눈다는 응답은 생각보다 높지 않았다. 거주노인들은 직

원들이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거동이 가능한 자신들에게 정서적인 측면에서 많은 신경을 쓰지 못하는 것

에 대하여 이해하는 태도를 갖고 있었다. 

그럼~ 내가 이제 늙으면 내가 집에 있어도 이렇게 될 수 있잖아.. 내가 그럼 잘 온거야~ (잘 오셨다고 

생각하세요?라는 질문에 대하여)그럼~ 우리 자식이 암만 효자래도 이렇게는 못 해줘~.,.. 말 한마디라도 

부드럽게 친절하게, 그러면 다지~ 내 자식도 부모도 안보는 세상인데 뭐, 이만큼 해주면 잘해주는 거

지~ 고마운걸 알아야해~ 고마운 거 모르면 못써~

식사하고 그냥 누워 있는 것 외엔.......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좀 저기 심심하지 않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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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아니 뭐 간혹 야그도 하고 피곤하면 한숨도 자구 또 끼니때 되면 밥나가구.... (그럼 운

동은 전혀 못하세요?).... 운동 할 데가 없지요.

 그래두 그 중에도 상냥한 사람은 안그래~ 상냥한 사람은 항상 웃는 낯으로 그러지~  아래 있는 엄마

가 얼마나 다정한데... 내가 자꾸 기다려 진다구.... 내가  “에미 어디갔니, 에미 어디갔니” 그러면 살며

시 왔다가 간가구~ 그럼 “할머니 내가 보고싶어?” “ 그럼~ 내가 너보면 마음이 기쁜데~” 그런다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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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장  국내의 법적‧정책적 기반

  시설에 거주하는 노인의 인권은 모든 국민이 보장받아야할 인간으로서의 권리와 

동일하다. 단지 그들이 시설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점은 거주하는 장소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이들에게 충분한 자유권과 생존권을 누리며 인간으

로서의 최대한의 권리를 보장받으며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사회복지시설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인권보장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바로 앞에서 

살펴본 인권의 개념에서와 같이 자유권과 생존권을 누릴 수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인권이 보장되기 위한 방안을 생각해 보면 우선적으로 이들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장치로서 법에 바탕을 둔 제도의 구비를 통해 가능할 것이다. 

공식적인 법과 제도의 구비는 노인요양시설에 거주하는 노인이 그들의 권리를 보

호받고 또한 권리를 침해받았을 때 권리를 옹호하고 찾아줄 수 있는 장치로서 작

용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노인복지시설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인권보장을 직접적으

로 명시한 법은 없는 상태이다. 따라서 본 에서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적용

되는 인권보장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헌법｣을 우선적으로 살펴보고, 우리 나라

에서 노인복지와 관련된 가장 대표적인 ｢노인복지법｣을 검토함으로써 노인요양시

설에서의 인권과 관련될 수 있는 법의 내용과 제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노인

요양시설에서의 노인인권 침해의 유형 중 대표적인 것은 부족한 서비스와 서비스

의 질이다. 따라서 현재의 노인요양시설의 운  및 서비스와 관련된 법의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노인요양시설에서 노인에게 높은 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환경

적 기반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제 1절  법적 기반

  헌법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누리는 인권보장의 개념으로 시설에 거주하는 노

인의 구체적인 권리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못하다. 그러나 현재 노인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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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과 관련된 법이 없으므로 헌법을 통한 인권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헌법은 모든 국민의 자유권과 생존권과 같이 기본적인 인권보장의 역을 명시

하고 있다. 헌법 제10조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

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명시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인권보장을 명시하

고 있다. 

  앞에서 제시한 시설 거주 노인의 인권 개념을 바탕으로 헌법 조항을 노인시설에 

거주하는 노인의 상황에 따라 적용해 보면 다음과 같다. 

  시설내에서의 자유권은 신체의 자유권, 사생활에 관한 자유권, 정신적 활동‧경제

적 활동‧정치적 활동의 자유권을 들 수 있다. 헌법 제12조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하여 시설에서의 강제격리, 강제수용의 상황에 대해 위

법사항임을 간접적으로 제시한다. 사생활에 관한 자유권으로는 시설입소나 전원의 

결정에의 노인의 참여, 입소시 시설생활에서 필요한 사항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

을 권리, 거주노인의 동의에 기초한 개인정보유출, 통신수단에의 접근성, 노인의 의

견이나 불평해소를 위한 공식적인 절차의 마련 등의 내용으로 정의되어진다. 이에 

대한 법적인 근거는 헌법 제17조 사생활의 비 과 자유, 제18조 통신의 비 을 침

해받지 않을 자유, 제20조 종교의 자유, 제14조 거주이전의 자유와 제16조 주거의 

자유를 통해 모든 국민이 누려야할 자유를 제시하고 있다. 

  정신적인 활동에 관한 자유권은 헌법 제19조, 제20조, 제22조, 제15조에 의해서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도록 한다. 

경제생활에 관한 자유권은 헌법 제23조에 의해 시설내에서 노인의 수입이나 재산, 

개인물품에 대한 권리로 확대 해석 할 수 있다.

  노인요양시설에서의 노인의 생존권적 인권은 식사, 목욕, 청결, 의료, 상담 등의 

충분한 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포함하여, 방임과 자기방임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등을 포함한다. 이러한 권리에 대한 법적인 근거는 헌법에 의해 사회보장과 사회복

지혜택을 받을 권리가 명시되어 있다. 

  노인복지시설에서 노인이 보장받아야할 자유권과 생존권은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권리의 내용을 대다수 포함하고 있으나 헌법의 성격상 추상적이며 구체적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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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한 한계를 갖고 있다. 이러한 한계에 의해 헌법에서 제시된 인권의 개념으로는 

노인복지시설 거주노인의 인권을 보장하기 어려우며, 특히 인권침해사례가 발생할 

경우 이를 제지할 방안이 부족하다. 즉, 헌법에서 제시된 인권은 인간이 누려야할 

기본적이면서도 추구해야할 내용에 대한 선언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노인의 인권침해의 한 유형인 신체적 학대와 관련해서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

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있다. 이 법은 자녀 또는 가족에 의한 노부모학대의 대

상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시설에 거주하는 노인의 

경우 학대받거나 인권을 침해의 경우는 본 법에 의해서는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미비한 상태이다.

  구체적으로 노인복지시설 거주 노인들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찾

으려면 우리 나라의 노인복지와 관련한 유일한 법령인 ｢노인복지법｣에서 그 근거

가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노인복지법 상에서도 시설거주 노인의 권리에 대

한 구체적인 사항은 제시되어있지 않다. 더 나아가 ｢노인복지법｣에서는 노인의 인

권보장에 다소 어긋난 부분이 있다. 현재 노인요양시설의 입퇴소 또는 타시설로의 

전원조치 등은 노인복지법에 의하면 행정기관 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질 경

우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노인복지법시행령 제19조에 의하면 노인의료복지시설

의 입소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 의하나, 이루어지나 입소여부의 판단은 관할 행

정기관장의 판단에 의한다. 또한 다른 시설로의 입소조치도 행정기관장의 판단에 

의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즉, 입소자 본인의 자유권이 크게 반 되지는 못하

는 법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제 2절  정책적 기반

  노인복지시설에서 일어나는 인권침해의 사례는 다른 사회복지시설의 인권침해의 

사례와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즉, 직접적인 구타, 노동력 착취와 같은 신체적인 자

유권이 침해되는 행위보다는 충분한 의료서비스, 식사서비스, 기타 복지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생존권이 침해되는 형태가 주를 이룬다. 또한 노인들의 경로연금이나 

교통비 등의 재산권에 대한 인권침해가 가끔 이루어지고 있다. 즉 충분한 서비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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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과 노인복지시설의 운 과 관련한 인권침해의 문제가 주를 이룬다. 노인복지시

설에서 제공되어야 할 서비스는 크게 복지서비스와 의료서비스로 볼 때, 이들의 서

비스가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은 인력의 부족과 자원의 부족으로 

들 수 있다. 노인복지법 상에서 제시되고 있는 노인요양시설을 포함한 노인복지시

설의 법적 직원기준을 살펴보면 <표 6-1>과 같다. 

  노인복지시설의 법정직원 배치기준을 살펴보면 모든 시설의 경우 원장, 사무국

장, 생활지도원, 간호사, 의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무료요양시

설에서의 법적 기준과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생활지도원의 경우 법적으로는 노인 7

인당 1인 이상으로 기준을 삼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10인당 1인을 지원하고 있어 

다소 기준에 못미치고 있다. 그러나 2002년 4월부터 무료노인요양시설의 생활지도원

에 대해 2교대 근무제를 실시하고 있어 예전에 비해 지원의 수준이 높아졌다. 간호사

의 경우 50인당 1인을 배치하고 있어, 법적배치기준인 25인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물

리치료사나 양서 등 그 외 직원에 대해서는 시설당 1인을 지원하고 있다. 법정배치

기준에서는 50인당 1인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어 보호노인이 100인 이상일 경우는 인

력이 부족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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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1〉 무료 노인복지시설 직원 법정배치기준과 인건비 지원 현황

  직원 구분 법정배치기준 인건비 지원 현황

원장(시설장)‧사무국장(총무) 시설당 1인 시설당 1인

생활지도과장(생활지도원) 시설마다 배치 정원 100인 이상 시설당 1인

생활지도원(생활보조원)

양로: 20인당 1인

요양: 7인당 1인 이상

전문: 3인당 1인 이상

양로: 25인당 1인

요양: 10인당 1인

전문: 5인당 1인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양로: 50인당 1인

요양: 25인당 1인 이상 그 중 1인은 

반드시 간호사 배치

전문: 20인당 1인 이상 그 중 1인은 

반드시 간호사 배치

양로: 시설당 1인

요양: 50인당 1인

의사 또는 촉탁의

양로: 의사 또는 촉탁의사

요양: 전담의사 또는 촉탁의사

전문: 전담의사 또는 촉탁의사

요양: 시설당 1인

물리치료사

양로: 없음

요양: 시설당 1인, 100인 초과할 때마다 

1명씩 추가

전문: 시설당 1인, 100인 초과할 때마다 

1명씩 추가

양로: 없음

요양: 시설당 1인

전문: 시설당 1인

조리원(취사부)

양로: 없음

요양: 50인당 1인 이상

전문: 50인당 1인 이상

양로: 시설당 1인

요양: 시설당 1인

전문: 시설당 1인

양사

양로: 없음

요양: 50인당 1인 이상

전문: 50인당 1인 이상

양로: 50인당 1인

요양: 50인당 1인

전문: 50인당 1인

위생원(세탁부)

양로: 없음

요양: 50인당 1인 이상

전문: 50인당 1인 이상

양로: 시설당 1인

요양: 시설당 1인

전문: 시설당 1인

사무원

양로: 없음

요양: 100인 이상의 시설에 한함.

전문: 100인 이상의 시설에 한함.

없음

    주: 직명변경으로 (  )안에 있는 직명은 구 직명체계임.

  자료: 노인복지법시행규칙

        보건복지부, 2002년도 노인복지 국고보조사업 안내 , 2002.

  이러한 상황은 무료양로시설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양로시설의 직원 인건비 지

원현황(2002년)을 보면 생활지도원의 경우 법상에서는 20인당 1인을 배치하도록 하

나, 실질적인 지원기준은 25인당 1인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간호사의 배치에 있어

서도 법적으로는 50인당 1인을 배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원은 시설당 1인을 지원

하고 있어, 시설의 보호노인의 많은 시설의 경우는 간호인력의 부족할 것으로 예상

되어진다. 또한 의사와 촉탁의의 경우도 법적으로는 배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 

지원을 하고 있지 않으며, 물리치료사의 경우 법적 배치기준도 없으며 실제 지원도 

없는 상태이다. 따라서 양로시설의 경우 의료 및 간호, 재활서비스(물리치료)가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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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히 제공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그 외의 직원은 조리원, 양사, 

위생원에 대해서는 법적 배치가 의무화되어있지 않으나, 실질적으로 인건비를 지원

하고 있다. 이는 생활시설에서 노인의 식사서비스, 세탁서비스 등에서 반드시 필요

한 인력이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법에서 또한 의무

배치기준으로 변경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무료양로시설과 노인요양시설의 직원의 실제지원기준은 법정기준에 비해 

다소 낮게 나타나지만, 점차적으로 지원의 수준이 높아지고 있다. 예를 들어 생활

지도원의 2교대 근무는 노인보호의 질적 수준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

고 있다. 그러나 노인복지시설의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현재의 법정배치기

준의 충분성에 대한 제고를 필요로 하며, 이를 통해 법정 배치기준의 향상을 꾀하

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실비 노인요양시설의 정부지원은 연간 2400만원(시설별)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는 실비시설의 규모 또는 보호노인의 특성을 반 하지 않는 일

괄적인 지원으로서 실비시설의 경우 무료시설에 비해 운 의 어려움이 있는 것으

로 나타나다. 

  노인요양시설의 노인이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인권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노

인요양시설 운 이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관련된 법적 근거는 노인복지

법 제22조제2항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 기준”이다. 운 기준에서는 노인의 건강

관리, 급식위생관리, 운 규정, 보증금의 수납 및 반환, 회계, 장부 등의 비치, 시설

에서의 거주자, 사업의 실시, 운 간담회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된다. 

  운 규정의 내용으로는 시설장의 조직‧인사‧급여‧물품 기타 시설의 운 에 필요

한 규정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시설운 에 관한 사항

에 대해서 보고절차를 제시하고 있다. 

  실비시설과 유료시설에 대해서는 입소자의 계약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운 규정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1)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계약기간, 계약목적, 입소보증금, 월이용료 및 기타 비

용부담액,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계약의 해제, 입소보증금의 반환 등에 관

한 사항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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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입소보증금‧이용료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4)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5)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서비스기준과 비용에 관한 사항

  (6)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처리절차

  (7)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8)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9) 운 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10) 운 간담회의 설치‧운 에 관한 사항

  그러나 이상의 규정을 실비시설이나 유료대상자에 국한하고 있으며, 무료시설에 

대해서는 이에 대한 규정이 없다. 따라서 무료시설에 입소한 노인에 대한 서비스의 

기준,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의 내용 등에 대한 규정에 대한 의무조항이 제시되

어지지 않고 있다. 즉, 무료시설 거주 노인의 경우 서비스를 ‘권리’로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닌 ‘수혜’로써 제공된다는 의식이 바탕을 이루고 있다. 그 외의 운 규정에

서는 회계처리에 대한 규정을 제시하고 있다. 

  시설의 거주자에 대한 규정에서는 입소자의 거실 또는 거실이 있는 건물마다 생

활지도원, 생활보조원 기타 직원 중 1인을 입소자와 함께 기거하도록 조치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고 즉각적으로 필요한 서

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노인의료복지시설(요양시설, 실비시설, 전문시설)에서 실시해야하는 사업은 다음

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1) 시설의 장은 입소자의 요양 및 재활을 도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

하여야 한다.

  (2) 시설의 장은 입소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필요한 생활지도를 하여야 한다.

  (3) 시설의 장은 입소자의 연령‧성별‧성격‧생활력‧심신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수시로 입소자와 면담하거나 관찰‧지도하고 특이사항을 기록‧유지하여 보호의 

정도에 따라 다른 노인복지시설로의 전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시설의 장이 생활지도 등을 함에 있어서는 입소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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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노인전문요양시설 및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의 장은 시설의 직원(사무원‧취사

부‧세탁부‧관리인은 제외한다)이 치매 및 중풍환자의 간병요령 등 치매환자 

보호에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6) 시설의 장은 시설종류로 각 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의 기준에 따른 사

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표 6-2〉 노인복지시설의 사업내용

시  설  별 사   업   내   용

노인요양시설‧

실비노인요양시설‧유

료노인요양시설

(가) 입소자의 생활의욕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입소자의 신체적‧정신적 상태에 

따라 그 기능을 회복하게 하거나 기능의 감퇴를 방지하기 위한 훈련에 참가할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나) 교양‧오락설비 등을 구비하고 적절한 레크리에이션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 입소자에 대한 상시보호를 할 수 있도록 이에 적합한 직원의 근무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라) 입소자의 건강상태에 유의하여야 하며 건강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마) 입원치료를 필요로 하는 입소자를 위하여 진료기관을 정하는 등 인근 지역의 

의료기관과 긴 한 협조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노인전문요양시설 및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가) 입소자의 생활의욕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입소자의 신체적‧정신적 상태에 

따라 그 기능을 회복하게 하거나 기능의 감퇴를 방지하기 위한 훈련에 참가할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나) 교양‧오락설비 등을 구비하고 적절한 레크리에이션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 입소자에 대한 상시보호를 할 수 있도록 이에 적합한 직원의 근무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라) 입소자의 건강상태에 유의하여야 하며 건강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마) 입원치료를 필요로 하는 입소자를 위하여 진료기관을 정하는 등 인근 지역의 

의료기관과 긴 한 협조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바) 거동이 불가능한 와상노인의 욕창예방과 치료를 위하여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 치매노인의 치매의 정도에 따라 분리하여 보호하여야 한다.

  노인요양시설의 건강관리 관련 규정은 전문의료인에 의한 건강관리를 실시하도

록 하며, 그 횟수는 매주 2회 이상, 건강진단의 실시 및 위생관리의 내용을 포함하

고 있다. 급식위생관리와 관련해서는 양사에 의한 식단의 작성, 전염성질환자에 

대한 주의, 청결 등으로 구성되고 있다.

  이상의 실시해야하는 사업의 내용을 살펴보면, 재활치료‧상담‧교양오락‧의료서비

스를 노인의 상태에 따라 적합하게 제공하도록 규정되어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실태파악이 부족하고, 이러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인적‧물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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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이 제공되고 있는 가에 대해서는 자료가 부족하다. 

  시설 운 간담회는 시설운 을 투명하게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서 시설

의 장, 직원, 가족대표, 입소자대표 및 노인복지법 제51조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명

예지도원(유료노인요양시설 및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의 경우에 한한다)으로 구성된 

운 간담회를 설치‧운 하도록 하고 있다. 시설의 장은 입소자의 상황, 서비스 제

공상황 등 시설의 운 과 관리비 등의 내용을 정기적으로 운 간담회에 보고하여

야 하며, 입소자 및 그 가족의 의견이 시설 운 에 반 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상은 무료 및 실비 노인요양시설을 포함한 노인복지시설의 운 규정을 검토하

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제시되어있으나 본 규정의 준수정도는 알 수 없는 상태에 

대해 정확한 파악이 되고 있지 않다. 또한 본 규정에서는 노인의 “알권리”에 대한 

명시가 없으며, 노인이 시설에서 누릴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조항이 없는 상태이다. 

  노인복지시설내의 인권침해를 예방할 수 있는 통로로서 현재 사회복지사업법 제36

조 운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임의조항이 있다. 이는 시설의 운 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조치로서, 시설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0인 이하로 구성하되, 시

설거주자 또는 시설거주자의 보호자 대표, 지역주민, 후원자 대표, 관계공무원, 기타 

시설운 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운

위원회는 시설내에서 발생될 수 있는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장

치로 작동할 수 있으나 현재 임의조항임으로 인해 실제적인 의미를 갖지 못하고 있다. 

  또한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에 의하면 사회복지법인 임원의 구성에 있어 이사회

의 1/3이상이 특별한 관계(친족관계)에 있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같은 조치는 

시설내의 개방성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사회복지시설의 부패를 방지하고 개방을 

통해 서비스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에서 노인복지시설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인권이 보장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살펴보았으나, 실질적으로 구체화된 법제가 없는 상태이며, 시설내에서 인

권이 침해되었을 때 이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창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현재의 노인복지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노인들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는 법적‧제도적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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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장  노인요양시설에서의 노인 인권보호 관련 

외국 법령 및 정책

제 1절  미국5)

  미국은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개입‧대처하기 위하여 성인

보호서비스(Adult Protective Service)를, 장기입소시설에 거주하는 노인의 학대와 

관련해서는 장기요양보호 옴부즈맨 프로그램(Long Term Care Ombudsman 

Program:LTCOP)을 실시하고 있다. 장기요양보호 옴부즈맨 프로그램은 노인법에 

의거하여 연방정부의 지원을 받아 시설의 불만사항 및 노인학대사례를 조사하고 

해결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요양시설에서의 인권보호를 

위한 법적‧제도적인 정책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미국의 장기요양보호 옴부즈맨 

프로그램의 제특성과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1. 법적 근거

  미국노인관련 정책의 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는 노인법(Older Americans Act)

에서는 1972년에 처음으로 장기요양보호 옴부즈맨 프로그램의 법적 근거를 만들었

다. 2000년 법 개정시에는 옴부즈맨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첫째, 장기요양보호 옴부

즈맨에 제공해야 하는 서비스 수준을 상향조정하 고, 둘째, 장기요양보호 옴부즈

맨서비스가 주나 지역사회의 법률집행기관이나 소관법률단체와의 조율할 것이 명

시화하 다. 또한 개정된 노인법은 주정부 기관이 각 장기요양보호 옴부즈맨 사무

국에게 시설거주자의 삶의 질과 수발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도록 

하며, 제시된 문제점의 해결방안 및 불평 해소방안, 거주자의 삶의 질 향상방안, 저

주자의 건강‧안전‧복지‧권리 보호방안, 장벽의 극복 방안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년간 보고서를 준비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매년 직원현황, 재

5) 이는 미국 노인청 사이트에 제시된 장기요양보호 옴부즈맨 프로그램(LTCOP)에 관한 각종자

료에 기초하여 정리한 것임. 자세한 자료목록은 참고문헌에 제시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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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분포, 접수된 불평건수 등에 관한 주별 통계자료가 발표되고 있다.  

  한편, 노인학대 문제가 지금까지 거의 전부 주정부법과 주정부 예산에 의하여 다

루어져 왔기 때문에 아동학대에 비하여 재정적 및 인적 지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연방정부에서는 노인학대에 대한 재정‧법‧인적‧프로그램의 기반을 마련‧강화

하기 위한 법안을 2003년에 상정할 계획이다. 이 법안은 Elder Justice Act of 

2002 로 민주당과 공화당의 상원의원 8명이 공동후원 하 다(문애리, 2002). 이 법

안에서는 ｢Department of Justice｣ 내에 ｢Office of Elder Justice｣를 설치하여 다양

한 노인학대 문제의 원인 및 해결책을 연구‧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

Department of Human and Health Service｣ 내에 성인보호서비스 중앙본부를 설치

하여 노인학대에 대한 교육지원, 성인보호서비스 지원,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법적‧

사회적‧보건 및 기타 관련 기관간의 연계협력 강화, 노인학대 전반에 대한 연구지

원 등을 총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 목적 및 주요기능

  장기요양보호 옴부즈맨 프로그램은 장기요양시설, 거주 및 보호홈, 보조거주시설 

등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의 거주자를 대변하기 위한 제도이다. 개별거주자

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주, 연방정부 차원에서 수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변

화를 추구한다. 시설거주 노인들이 대부분 좋은 보호를 받고 있는 반면, 신체적, 심

리적, 또는 다른 학대를 받는 노인들이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노인법에 제시되어 있는 옴부즈맨의 책임은 다음과 같다. 

① 거주자 자신 또는 거주자를 대신하여 접수된 불만사항을 조사‧해결한다. 

② 거주자에게 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③ 정부기관에게 거주자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며 거주자를 보호하기 위한 행정적‧

법적‧기타 해결책을 추구한다. 

④ 거주자의 건강‧안전‧복지‧권리에 관련된 법과 규정들을 분석하고 논평하며 변

화를 제안한다. 

⑤ 장기요양보호에 관한 이슈와 관심을 소비자나 일반대중에게 교육시키고 정보를 

제공하며 법‧규정‧정책‧활동에 대한 공공의 논평을 촉진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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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시민단체의 발전을 촉구한다.

⑦ 거주자의 안녕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거주자‧가족 위원회의 발전을 위한 기

술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⑧ 삶의 질과 수발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변화를 주창한다.

  3. 역사 및 현황

  장기요양보호 옴부즈맨 프로그램(LTCOP)은 요양시설거주자의 욕구와 관심사에 

반응하기 위하여 시작되었다. ｢Department of Health｣, ｢Education and Welfare｣에 

의하여 1972년 처음으로 5개 주에서 시범사업으로 시작되었으며 1973년에 2개 주

가 추가되었다. 1973년에 그 책임은 노인청으로 이전되었고, 1975년에는 장기요양

보호 옴부즈맨 프로그램(LTCOP)을 설치하기를 원하는 모든 주에 재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졌다. 1978년에는 모든 주노인청(State Units on Aging)이 각 주마다 장기요

양보호 옴부즈맨 프로그램(LTCOP)을 설치할 것을 포함하는 노인법 개정이 이루어

졌다. 추가 법개정을 통하여 모든 장기요양시설(예: 거주 수발시설, 보조주거시설)

에 프로그램이 확대되었다. 또한 본 프로그램의 책임도 명확하게 제시되었다. 오늘

날 모든 50개 주와 워싱턴 DC, 프에르토리코에서 장기요양보호 옴부즈맨 프로그램

(LTCOP)이 운 되고 있다.   

  2000년 현재 591개의 지역사무소에서 15,497명의 직원과 자원봉사자가 활동을 하

고 있다. 구성을 자세히 살펴보면 유급의 프로그램 담당 직원은 970명으로 6.3%를, 

유급 전일제 직원은 767명으로 4.9%, 유급 사무직원은 131명으로 0.8%를 차지하고 

있어 유급 직원은 전체 장기요양 옴부즈맨 관련 활동인력의 12.0%에 불과하고 대

부분이 자원봉사자에 의하여 유지되고 있다. 2000년 현재 8,384명의 인증된 자원봉

사 옴부즈맨이 활동하고 있고 기타 자원봉사자도 5,245명에 달하고 있다(표 7-1 참조). 

  2000년도 현재 약 137,000명이 약 232,000건의 사례를 접수하 고 245,000명에게

는 장기요양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 다. 가장 많이 접수되는 불만은 직원들에 의한 

수발의 부족과 부적절함에 관한 것이었다(표 7-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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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1〉 장기요양보호 옴부즈맨 사무국의 직원규모 및 구성
(단위: 명, %)

년도 전체
유급의 
프로그램 
직원

유급 
전일제 직원

유급 
사무직원

자격증 소지
자원봉사 옴부즈맨

기타 
자원봉사

2000
15,497

(100.0)

970

(6.3)

767

(4.9)

131

(0.8)

8,384

(54.1)

5,245

(33.8)

1999 16,156 974 757 161 8,451 5,813

1998 14,732 927 679 122 7,359 5,645

1997 14,462 887 627 104 6,795 6,049

1996 14,181 847 551 126 6,622 6,035

자료: www.aoa.gov/ltcombudsman/2000nors/default.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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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2〉 장기요양보호 옴부즈맨에 접수된 불만의 원인별 구성
(단위: 명, %)

거주자 권리

전체 학대, 착취 정보접근성
입소, 전원, 

퇴소

자율, 선택권, 
권리행사, 
프라이버시

재정, 
재산관련(재정
적 착취 제외)

2000 56,829(100.0) 15,010(26.4) 3,975(7.0) 9,979(17.6) 18,944(33.3) 8,921(15.7)

1999 55,171(100.0) 14,871(27.0) 4,125(7.5) 9,563(17.3) 17,732(32.1) 8,880(16.1)

1998 53,665(100.0) 15,501(28.9) 3,630(6.8) 9,679(18.0) 16,401(30.6) 8,454(15.8)

1997 51,385(100.0) 14,025(27.3) 4,229(8.2) 9,195(17.9) 16,003(31.1) 7,933(15.4)

1996 46,909(100.0) 13,469(28.7) 3,120(6.7) 8,192(17.5) 14,383(30.7) 7,745(16.5)

거주자 수발

전체 수발
재활, 

기능유지
물리/화학적 

금지

2000 60,785(100.0) 52,426(86.3) 6,984(11.5) 1,375(2.3)

1999 56,291(100.0) 48,020(85.3) 6,666(11.8) 1,605(2.9)

1998 51,538(100.0) 43,849(85.1) 5,847(11.4) 1,842(3.6)

1997 47,436(100.0) 39,917(84.2) 5,647(11.9) 1,872(4.0)

1996 44,392(100.0) 37,707(85.0) 5,004(11.3) 1,681(3.8)

삶의 질

전체 활동, 사회적 서비스 식생활 환경

2000 36,326(100.0) 5,383(14.8) 14,495(39.9) 16,448(47.3)

1999 33,654(100.0) 5,383(16.0) 12,896(38.3) 15,375(45.7)

1998 30,992(100.0) 5,244(16.9) 11,681(37.7) 14,067(45.4)

1997 30,658(100.0) 5,093(16.6) 10,851(35.4) 14,714(48.0)

1996 27,285(100.0) 4,370(16.0) 10,533(38.6) 12,382(45.4)

시설행정

전체
정책, 절차, 자원, 

태도
직원

2000 20,791(100.0) 3,166(15.2) 17,625(84.8)

1999 17,105(100.0) 2,704(15.8) 14,401(84.2)

1998 15,480(100.0) 2,522(16.3) 12,958(83.7)

1997 15,693(100.0) 2,951(18.8) 12,742(81.2)

1996 14,036(100.0) 2,915(20.8) 11,121(79.2)

시설 외에 대한 불만

전체 자격증 교부 기관 주 의료보호
기관

체계, 
기타

2000 11,503(100.0) 726(6.3) 1,327(11.5) 9,450(82.2)

1999 10,441(100.0) 577(5.5) 1,489(14.3) 8,375(80.2)

1998 11,865(100.0) 563(4.8) 1,727(14.6) 9,575(80.7)

1997 12,208(100.0) 868(7.1) 1,887(15.5) 9,453(77.4)

1996 12,058(100.0) 725(6.0) 1,770(14.7) 9,563(79.3)

자료: www.aoa.gov/ltcombudsman/2000nors/default.htm   

  장기요양보호 옴부즈맨 프로그램의 재원은 연방정부, 주정부, 지역사회 차원에서

의 지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매우 다양하며 연방정부로부터의 주재원은 노인법에 

의한 것이다(표 7-3 참조). 연도별로 변화가 있기는 하지만 연방정부로부터의 재원

이 약 60% 정도를, 주정부 재원이 약 25%내외를, 지역사회차원의 재원이 약 15%



要約

- 115 -

를 차지하는 구성을 보이고 있다. 

〈표 7-3〉 장기요양보호 옴부즈맨 프로그램의 재원구성
(단위: $, %)

년도 전체 연방정부 주정부 지역

2000 57,109,733(100.0) 33,778,667(59.1) 15,761,952(27.6) 7,645,095(13.4)

1999 51,380,290(100.0) 31,475,748(61.3) 13,585,639(26.4) 6,318,903(12.3)

1998 47,404,557(100.0) 27,553,872(58.1) 13,187,382(27.8) 6,663,303(14.1)

1997 43,052,321(100.0) 26,790,648(62.2) 10,403,175(24.2) 5,858,498(13.6)

1996 41,519,334(100.0) 26,309,008(63.4) 8,414,324(22.7) 5,796,005(14.0)

자료: www.aoa.gov/ltcombudsman/2000nors/default.htm   

  연방정부는 장기요양보호 옴부즈맨 프로그램(LTCOP)의 표준화와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1993년 10월에 평가사업을 실시한 바 있다. 평가결과 모든 장기요양보호시

설 거주노인이 적절한 옴부즈맨 서비스를 받고 있지 못하며, 사무소의 방문활동이 

소극적이어서 거주자들의 옴부즈맨 서비스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곳이 있다. 프로

그램의 실행에 있어서 주별 차이가 매우 심하고, 서비스 프로그램이 단편적이며 분

절적이고, 주노인청에서 옴부즈맨 프로그램이 적절히 수행되는데 필요한 지원을 소

홀히 하고 있는 등의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6) 

  4. 특성

  장기요양보호 옴부즈맨 프로그램(LTCOP)은 전통적인 옴부즈맨 제도와는 다른 

특성을 갖고 있다. 전통적인 옴부즈맨의 목적이 불평을 접수하고 사실을 확보하며 

해결책을 찾는 중립적인 중재자이며 계획된대로 시스템이 운 되도록 하는 중립적

인 조직으로 규정되어왔다. 그러나 장기요양보호 옴부즈맨 프로그램(LTCOP)은 이

러한 중립적인 모임으로서의 성격에 맞지 않는다. 장기요양보호시설은 계획된대로 

운 되지 않으며 만족시켜야할 욕구를 만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개선이 요구된다. 

따라서 장기요양보호 옴부즈맨 프로그램(LTCOP)은 전통적인 중립적 역할 대신 개

인적인 이슈나 시스템의 문제해결에 있어서 모두 거주자를 대표하고 거주자의 관

심사를 반 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장기요양보호 옴부즈맨 프로

6) 자세한 내용은 Real People Real Problems: An Evaluation of the Long-term Care 

Ombudsman Program of the Older Americans Act를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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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램(LTCOP)은 다른 옴부즈맨 제도와는 달리 거주자를 대신하여 개인과 체계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법적인 해결책을 찾는다는 점에서 큰 차별성을 갖고 있다. 

  또한 장기요양보호 옴부즈맨 프로그램(LTCOP)은 노인법에 의거하여 제공되고 

있는 다른 서비스 네트웍과 경쟁관계나 오해를 가져올 여지가 있다. 연방법에 의하

여 프로그램의 구조와 조작적인 가이드라인이 제시되고 있는데 이는 다른 서비스

와는 달리 독립적인 장기요양보호 옴부즈맨 사무실을 갖고 있으며, 거주자를 대신

하여 행정적‧법적‧기타 적절한 해결책을 추구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가 상이한 사

람 또는 집단간에서 거주자의 이해관계를 옹호해야하고, 엄격한 비 을 유지해야 

하는 등의 의무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표 7-4〉 옴부즈맨 모델

유형
전통적인 

옴부즈맨 모델
장기요양보호 옴부즈맨 프로그램

특성 중립성과 조정
다른 사람과 단체에 대하여 거주자 이해를 대표하고 

적극적인 옹호

관련 주체 정부와 개별시민을 중재 정부, 개별시민과 사적인 제3자 사이에 개입

  5. 시사점

  미국의 시설거주 노인을 위한 법적 및 정책방안의 검토에서 나타나는 큰 특징은 

관련법에 요양시설 거주노인의 인권보호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언급되고 있다는 것

이다. 즉 요양시설 거주노인을 위하여 보호되어야할 인권이 무엇인지가 분명하며 

법적 기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요양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노인이나 서비스

를 제공하는 노인이 요양시설에서 보호받아야할 노인인권에 대한 명확하고 합의된 

인식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우리의 경우도 노인인권과 그에 기초한 시

설거주 노인의 인권의 범위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하겠다. 

   또한 옴부즈맨 제도가 전국적인 제도로 시행되고 있으며 매년 관련 현황을 파

악하고 평가하는 보고서를 발간하는 등, 연방정부차원에서의 제도적 기반마련이 이

루어지고 있어 표준화된 노인인권보호체계가 확립되어 있다. 이는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 중 시설보호노인의 인권보호의 정책적 중요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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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다. 더불어 옴부즈맨 제도가 자원봉사 중심의 운 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도 특징중의 하나이다. 제도적 기반은 공적 역에서 마련하되 실제적인 운 에 있

어서는 민간의 참여가 근간이 되는 공적 역과 민간 역의 협조체계가 필요하다는 

사실은 우리가 노인인권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마련에 있어서 정부의 주도가 필

요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민간의 참여가 중요함을 시사해주고 있다.  

제 2절  일본7)

  일본에서 노인인권에 대한 관심은 인구고령화에 따른 노인복지문제가 일본사회

에서 중요하고 보편적인 문제로 되어가고 있다는 인식에 기초하고 있다. 지금까지 

노인복지에 대해 정확하고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한 채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됨

에 따라 복지전반의 질과 양의 저하를 초래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고, 그 

결과 노인인권의 침해가 보편화되고 그 정도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즉, 노

인 인권침해는 노인을 인권의 주체로서 인정하지 않고 단순히 시혜를 베푸는 대상

으로서밖에 인식하지 않았던 이제까지의 일본 노인복지정책의 당연한 결과라고 파

악하는 것이다. 

  본 절에서는 이러한 맥락에서 일본에서의 시설 거주 노인인권과 관련한 주요 이

슈를 살펴보고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

자 한다. 

  1. 중요 이슈

가. 생존권개념의 적극적 해석

  권리로서의 생존권의 실현이 매우 중요한 측면으로 인식되고 있다. ｢인간적인 가

치가 있는 생존｣을 ｢권리｣로서 인정하고 있는 일본 헌법 25조에 기초하여 최저한

도의 생활을 보장‧강화하는 것과 함께 권리의 내용을 양적‧질적 양면에 있어서 보

다 심도있게 펼쳐나가는 것도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예를 들어 특별양호노인

홈에 있어서는 노인은 다른 거주노인의 면전에서의 배설행위를 거리낌없이 하는 

7) 일본에서의 시설거주노인의 인권에 관한 논의는 고령자의 인권과 복지 에 기초하여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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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가 있는데 이는 ｢개인의 존엄을 잃지 않는｣생활이라고 할 수 없다. 또 장년기

에 결혼한 노부부를 별실, 혹은 다른 홈에 거주하게 하는 일도 명백한 인권침해로 

인식되고 있다. 더욱이 사이타마현 내의 고령여성이 에어컨을 구입하자 생활보호가 

정지되어버려, 에어컨을 포기해야만 했다는 예(『조일신문』1994년 9월 6일 조간)

도 노인의 생존권 침해의 한 예이다. 폭염하의 노인에게 있어서 에어컨이 없는 생

활이 ｢건강하고」또한「문화적인」것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개인의 존엄｣

(헌법13조) 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설명한 생존권의 내용을 음미하고 보다 

넓은 시점에서 ｢최저한도의 생활｣을 새롭게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 프라이버시권 보장

  프라이버시권 보장에 대해서 노인복지법에 근거한 양호노인홈의 거실이나 개인

실이 아니기 때문에 프라이버시가 보장되지 않아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이 될 수 

없다고 하여 헌법 13조에 근거한 개인실의 입거를 요구한 1971 (소화46) 년 10월 

22일 태본지재판결 (곡택소송) 및 1922 (평성4)년 1월29일 요코하마지재판결 (삼소

송)은 13조의 재판규범성을 인정하기는 하 으나 개인실의 입거를 요구할 구체적인 

권리는 없다고 한 바 있다. 그러나 프라이버시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생활이 인간

다운 생활이라고는 할 수 없다. 개인실이 아니면 프라이버시가 지켜지지 않는 것은 

말하자면 통상적인 것인데, 노인이라고 하는 것만으로 개인의 존엄에 직결되는 이

와 같은 기본적인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 저변

에는 노인은 단순히 사랑 받고 보호받아야 할 시혜의 대상이라고 하는 노인관 밖

에 없으며, 노인도 감성이 풍부한 지극히 온전한 인간이라는 것과 인권의 주체에 

합당한 하나의 인간이라고 하는 인식이 결여되어있기 때문이다. 노인의 프라이버시

는 헌법13조 여기에 더해서 25조 (「문화적 생활」)에 의해 보장되어 있는 권리라

는 것을 명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노인홈 등 노인을 위한 제시설을 건설‧운 하는 것에 대해서도 프라이버시권이 

인간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서 불가결‧불가의한 헌법상의 권리이며 이러한 헌법규

정에 따라야 한다는 것을 확인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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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자기결정권의 확보

  자기결정권은 사적사항에 대해서는 타인으로부터 간섭받지 않고 스스로 결정 가

능한 권리이다. 그것은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 결정한다고 하는 점에

서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권리이며 최대한 존중되어야 할 권리이다. 그러나 지금껏 

노인의 자기결정권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행해졌다고는 말하기 어렵다. 

  자기결정권이 자기의 생을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자기실현을 꾀한다고 하는 

이상 노인도 자기결정권의 향유행사주체라는 것은 당연하다. 복지서비스를 수급하

는 장면에서도 노인이 시혜의 대상이 아니라 권리의 주체라면 당연히 스스로 그 

생애를 결정하는 권리를 갖고 있다고 말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그러한 인식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현실에서는 시설입소를 사실상 강요하거나 시설내의 복장‧

머리모양 등의 선택도 인정되지 않고 행정이나 시설측의 관리 대상에 지나지 않으

며 개인의 인격이 무시되고 스스로 그 인생이나 생활양식을 결정하는 권리‧자유를 

박탈당하고 있는 것이다. 그 저변에 있는 것은 복지에 있어서의 권리성의 경시 내

지는 부정, 노인은 복지에 있어 권리주체가 아니라 복지의 객체라고 하는 시혜적 

복지관이다. 단순한 시혜 객체로서의 복지를 거부하고 권리주체로서의 복지를 요구

하는 것은 참으로 자기결정권에 의거하는 것이라고 인식해야만 한다.

  물론 정신적‧육체적 기능이 저하된 노인에게는 일정한도에서의 능력의 보완을 

위한 원조가 필요하다. 그러나 판단능력이 저하된 노인에게 실질적인 자기결정권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13조의 내용을 노인이 저하된 자기의 판단능력을 보안하는 것

을 요구하는 권리까지도 포함하여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앞서도 지적한 것처럼 현대의 경제사회나 복지서비스에

서 매매(거래)의 주체로 등장하지 않을 수 없는 노인은 반대로 자유‧권리를 쉽게 

박탈당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단지 보완이 필요한 경우라도 보호의 명목 하에 노인의 자기결정을 저해해

서는 안 된다. 판단능력이 저하되어 있다고 해도 자기결정은 가능한 한 존중하지 않

으면 안 된다. 노인 스스로에 의해서 결정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자기결정권의 핵심

이라는 것을 충분히 이해한 뒤에 그 자기결정권을 보완하고 확충하는 방향에서의 원

조가 요구되는 것이다.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성년후견제도에 대해서도 재산관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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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이 자기결정권을 확충‧보완하는 방향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은 말 할 것

도 없다. 

 우선 노인복지에서 자기결정권의 구현화를 생각할 때 항상 염두에 두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복지는 그 내용에 의해 노인의 실질적 권리‧자유에 큰 향을 끼친다는 

것이다. 그 때문에 노인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준비해야 하고 그와 

같은 복지서비스의 정보를 정확‧신속하게 제공 할 것, 복지서비스를 선택할 때는 노

인의 의사를 충분히 존중하고 동의를 구할 것, 처우의 과정에 노인 스스로 참가할 

수 있도록 할 것 등을 보장하지 않으면 안된다. 또한 이러한 것을 실효성 있게 하기 

위해서는 복지서비스의 정보를 얻고 선택하고 이용 할 수 있도록 위한 적절한 원조

를 요구하는 권리로서 확립되지 않으면 안되며 더 나아가 복지서비스의 전 과정이 

적정하게 행해지는가를 심사할 것을 요구하는 권리도 보장되어야한다.

  2. 노인 권리의 구체적 내용

가. 의‧식‧주 등을 보장받을 권리

  노인은 인간의 존엄이 확보될 수 있는 의‧식‧주를 보장받아야만 한다. 주거는 가

능한 한 종래의 익숙한 주거환경을 보장받아야 하고 싼 가격으로 노인이 살기좋도

록 설계해야만 한다. 지역사회 거주가 불가능한 상태여서 노인홈 등의 시설을 이용

하는 경우 프라이버시(존엄성)가 보장되고 한사람의 인간으로서 생활하기에 넉넉한 

공간이 필요하다. 개성이 서로 다른 노인이 좁은 거실에 강제로 함께 거하는 것은 

금후 개선되어야만 하며, 원하는 사람에게는 전원이 개인실을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행의 노인홈의 설치기준은 근본적으로 고쳐야만 한다.

  「식」에 대해서는 노인에게 적절한 건강식으로 자신이 선호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맛있는 식사를 보장해야 한다. 노인홈 등 시설에 입소하고 있는 경우는 복

수의 메뉴를 준비하고 노인이 선택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식사는 노인의 개

성, 습관에 의해서 섭취하도록 해야하며, 시설측의 관리의 필요에 의해 행해지거나 

능률을 고려하여 노인이 자력으로 섭취하는 능력을 뺏어서는 안된다.

  「의」에 대해서도 청결하고 노인이 선호하는 의복을 착용하도록 해야한다. 개호

의 편의에 의해 노인의 개성과 기호에도 불구하고 입소자에게 일률적으로 동일하



要約

- 121 -

고 획일적인 의류를 착용시키는 일은 있어서는 안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착탈이 곤

란한 노인에게 적절한 원조를 행하는 것, 세탁, 매물서비스를 충분히 받을 수 있도

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매일의 생활 다음으로는 의식주 외에 쾌적한 배설, 입욕, 청소, 운동 등의 일상생

활을 보장받는 것이 필요하다. 자력으로 배설할 수 없는 경우, 가능한 한 다른 사

람으로부터 원조를 받아 자력에 의한 배설을 시도해보아야 하며 기저귀를 사용하

는 경우는 개인의 배설욕구에 근거하여 언제든지 기저귀를 교환하여 쾌적한 배설

을 할 수 있어야한다. 입욕도 시설측의 편리에 의해 회수‧시간‧방법을 결정해서는 

안된다. 심신에 장해가 생긴 경우 거실의 청소 등이 곤란해지므로 외부에서 정기적

인 서비스를 받아 쾌적하고 인간다운 주환경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수발을 요구하여 받을 수 있는 권리

  의‧식‧주‧입욕‧배설 등을 보장하고 건강하게 문화적인 생활을 보내는 것은 헌법25

조에 근거한 노인권리의 기본이므로 노인이 신체적‧정신적 장애와 노쇠에 따라 자력

으로 생활할 수 없어 수발이나 구조가 필요할 때는 원칙으로서 공적인 부담으로 재가

서비스 또는 시설보호를 통하여 충분한 수발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충분한 

수발의 내용‧수준은 헌법25조를 기본으로 해서 검토해야 한다. 그리고 노인이 국가나 

자치제에 대해 수발방법을 포함한 발안‧계획에 대해서 전문가의 협력을 받으면서 노

인에게 필요한 수발이나 원조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 다. 이러한 

수발청구권은 국가나 자치제의 시책에 의한 반사적 이익이 아니라 노인자신의 권리이다.  

  수발이 필요한 상태가 발생했을 때 노인의 선택이 재택이든 시설이든 간에 현실

적으로는 물리적 공간에서 가족 혹은 타인의 수발에 의지하지 않을 수 없다. 공적

수발지원은 이것을 다소 보완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며 수발하는 가족의 존재 없이

는 공적수발지원은 불가능하다. 그리고 노인이 수발이 필요하여 자비로 홈헬퍼를 

고용하려면 월30만엔은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렇다고 해서 시설에 모시고 수발을 

하려고 해도 특별요양노인홈은 많게는 2년 이상 대기하지 않으면 입소할 수 없고 

노인병원에 입원해도 여러 가지 명목으로 월20만엔 전후의 비용이 청구되어 이러

한 점에 있어 「수발」의 수준은 열악한 상황이다. 유료노인홈은 더 나아가 고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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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면 안되며 그것도 종신수발의 보장은 없다. 이와 같은 현 상

황에서 노인은 자신에게 필요한 수발을 요구하고 선택하더라도 사실상 이것을 얻

을 수 없는 상태에 있다.

  또한 그러한 수발의 질을 살펴보면, 예를 들어 개조가 있으면 자력으로 화장실에 

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수발하는 측의 편리에 의해 기저귀를 사용해버

리고 그것도 정해진 시간에만 기저귀를 갈아주는 등 노인자신이 갖고 있는 잔존능

력마저 무시해버림으로 인해 노인의 능력을 통째로 「잠재워」버려「누워지내는」

노인을 만들고 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노인의 존엄과 자기결정권을 확보하고 존중하는 관점에서 수발청구권의 

내용이 검토되어야 한다. 국가나 지방자치제는 노인의 수발원조청구권에 대응하고, 

노인이 그때까지 쌓아온 본인의 가치관 등에 의해 재택수발이나 시설수발을 선택

하거나 수발자의 선택이 가능하도록 하며, 수발장소를 불문하고 각각의 수발수준이 

인간의 존엄을 확보하기 적합하도록 충실히 하여, 노인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

도록 수발의 서비스 내용을 질과 양 둘 다 충실히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구체적으로 노인의 경우에도 자립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 24시간 수발이 

필요한 사람도 있는 현상에 있어서도 각각의 노인의 일상생활이나 수발서비스에 

의해 각 사람의 상황을 아주 상세히 조사해서 파악한 후에 우선 여러 가지 수발방

법의 메뉴를 준비하고 지금 이 노인에게 어떠한 수발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노인스

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권리를 보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

  3. 제도적 장치의 마련

가. 정보의 공개

  정보공개는 「사회화」의 커다란 핵심이다. 시설의 종류나 명칭, 시설장의 이름 

등은 안내에서 알 수 있지만 그러나 이러한 정보만으로는 그곳이 어떠한 시설인지

는 전혀 알 수 없다. 도근(시마네)현에서는 광고를 하기 위해 시설이 제공하는 서

비스를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입욕이 한 주에 몇 회인지, 기저귀 

교환은 하루에 몇 회인지, 직원이 몇 명 있는지, 어떠한 직원이 있는지 등이 게재

되어 있다. 이러한 정보야말로 시설의 직원이나 노인이 시설을 선택하는데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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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이며 또한 이용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알고 싶어하는 정보인 것이다.

  정보의 공개가 의무화되어 이용자나 가족 등이 직접 비교하게 되었다. 또 시설의 

직원자신이 자기는 어느 정도의 시설에서 일하고 있는가 알게 되었다. 예를 들면 

입욕의 회수에 대해서도 ‘우리 시설은 매일입니다’ ‘하루건너입니다’, 또는 입욕이나 

배설에 있어 ‘우리 시설은 동성개조입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하고있지 않

습니다’, 더욱이 저녁식사 시간도 ‘우리는 네 시부터입니다’ ‘다섯 시부터입니다’와 

같이 분명히 차이가 나타난다.  

나. 성년후견인 제도

  노인은 자기에 관계된 모든 사항에 대해 자기의 의사로 결정하고 자기결정을 존

중받고 보장받아야만 한다. 자기의 재산을 보유한 노인은 스스로의 의사에 의해 재

산을 관리하고 운용할 수 있어야 하며 그러기 위한 조건이나 수단이 정비되어 이

러한 권리를 확보 받을 수 있어야 한다. 고령의 나이 때문에 자기의 재산관리가 곤

란한 경우에는 넓은 의미에서(법의 해석을 광의적으로 하여)대리인의 선임을 인정

하며 대리인을 활용하여 자기재산을 적절히 관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재택이건 시설이건 간에 예를 들면 예금의 출입 등의 관리, 자산의 구입, 처분 

등을 노인의 의사에 의해, 그리고 가능한 한 노인자신의 행위에 의해, 경우에 따라

서는 대리인에 의해 실현 가능한 수단을 확보해야한다. 가령 수발하는 가족이나 시

설‧병원의 직원이 노인의 의사에 반해서 부동산의 처분이나 연금수입 그 외의 다

른 예금을 관리, 처분하는 사태 등은 있어서는 안된다.

  자기명의의 재산을 보유하는 노인이 고령이나 심신의 장해 때문에 스스로 재산

을 취득‧관리‧운용할 수 없는 경우 공평한 기관의 원조에 의해 노인을 위한 적절

한 재산관리제도를 정비해야만 한다.

  노인의 판단능력이 쇠퇴하거나 상실되는 것은 많은 소비자피해발생에서도 보여

지는 바이다. 또 노인의 재산 그 이외의 신상문제에 관한 일상적인 결정에 대해서

도 노인의 판단능력쇠퇴나 상실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이 노인의 

권리옹호를 실현하기 위한 실정에 비추어 볼 때 노인이 권리주체로서 살기 위해서

는 판단능력의 감퇴나 상실 등을 보완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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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제도의 도입과 함께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고 재산의 관리나 수발, 신상감

호에 관한 대응을 행하는 것이 가능한 시스템으로서 넓게 대리인을 활용할 수 있

는 성년후견인 제도를 창설하 다. 

다. 시설 옴부즈맨제도

  상남(쇼난)복지네트워크는 1997년 5월에 우카자키시로부터 요코스카시에 이르는 

지역(상남지역)안의 지적(정신)장애인의 입소시설이나 신체장애인의 요보호시설, 통

소(통통소)시설, 특별양호노인홈, 경비노인홈 등 8개 시설이 가입하고 6명의 옴부즈

맨을 선별하여 활동을 시작하 다. 1999년도 현재 공동작업소나 고령자의 일일봉사

센터 등도 가입하여 20개 정도의 시설이 있다. 옴부즈맨의 구성도 다양하여 변호사

가 2명, 대학의 교원 등 학직경험자가 4명, 시민이 2명, 사법서사가 1명, 전문직이 1

명으로 총 1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옴부즈맨의 활동은 매우 일상적인 생활이나 활동에 대한 의견이나 요청사항을 

듣고 그러한 필요에 따른 개선을 제언하고 또한 함께 개선 방법을 모색하는 활동

으로, 매월 옴부즈맨이 시설을 방문하여 상담을 하거나 가족간담회 직원회의에 참

석하기도 한다. 결국 옴부즈맨 활동의 대상이 되는 사람은 이용자는 물론이고 직원

이나 가족, 자원봉사자 등 이용자에 관계된 모든 사람에 해당한다. 

  옴부즈맨의 주된 일은 이러한 활동을 통하여 신문 등에서 보도하는 것 같은 학

대나 부정이 발생하기 전 단계 또는 그와 같이 문제가 커지기 전에 공개하여 해결

하는 것이다. 특히 시설거주노인과 직원의 이해관계의 상충이 발생했을 때 그것이 

문제화되기 전에 서로의 의견을 들어서 해결하려 하는 것이 옴부즈맨의 기본목적

이다. 

  옴부즈맨은 제 삼자로 개입함으로써 직원이 일상적으로 혹은 이전부터 듣고있거

나 시설로서도 우려하 으나 뒷전으로 쳐놓게 되었던 일을 전면에 드러내고 해

결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즉, 시설이나 이용자와는 직접관계하지 않는 제 

삼자가 매월 방문해서 이용자로부터 이야기를 듣거나 상담에 응하거나 하는 것이 

당연하게 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큰 변화인 것이다. 

  시설 옴부즈맨은 권리옹호의 하나의 수단으로 조직되었지만 권리옹호의 역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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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옴부즈맨을 도입한다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다. 권리옹호에 있어서 요

구되는 것은 일상의 서비스의 충실이기 때문이다. 즉, 옴부즈맨 자체가 결코 만능

이 아니며 옴부즈맨이 시설을 좋게 하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시설을 좋게 할

지 어떨지 또 시설의 서비스 내용을 개선할지 어떨지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직원에

게 달려있는 것이다. 

  4. 시사점

  이러한 일본에서의 시설보호 노인의 인권에 관한 논의는 동일한 개념이라도 사

회적 관심에 따라서 그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한 사회에서의 노인

인권에 대한 관심과 인식도에 따라서 노인인권보호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인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제고가 무엇보다 중요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노인은 

신체적‧정신적인 쇠약으로 인하여 판단능력의 감퇴나 상실을 경험할 가능성이 있

으므로, 이에 대비할 수 있는 체계인 성년후견인제도를 구축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는 점에서 특색이 있다. 이는 노인 본인은 아니더라도 노인을 대신하여 노인의 권

익을 보호할 수 있는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이 노인의 인권보호를 위해 마련해야할 

중요한 제도적 출발점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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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장  노인요양시설에서의 노인 인권보호를 위한 개선방안

제 1 절 인권침해의 원인

  앞에서 살펴본 노인인권의 제측면이 노인요양시설에서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면, 

그 원인은 노인요양시설의 운 환경을 이루고 있는 정책적 요인과, 시설내부환경 

및 시설에서 보호받고 있는 노인의 개인적 특성, 직원의 특성에서 찾을 수 있다(권

중돈, 2001; 정경희, 1999). 이러한 내용을 그림으로 표현해보면 다음과 같다. 즉 시

설보호노인의 인권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의 부족, 노인요양시설에서 노인에게 적절

한 수준의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력과 재원 등의 부족이 노인인권 

침해의 제도적 원인으로 지적될 수 있다. 그리고 시설운 에 있어서의 거주노인 인

권에 대한 관심 부족, 시설운 자의 개선의지 부족 등과 같은 시설내 환경적 요인,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원들의 인권에 대한 인식부족, 과도한 업무부담, 전문성 

부족, 자질 부족 등 또한 원인이 된다. 한편 노인의 제특성, 즉 괴팍함, 무력감과 

같은 시설거주 노인의 개인적 특성이나 노인이 갖고 있는 장애, 질병, 치매 등이 

인권침해 발생의 한 원인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요양시설에서의 노인인권이 침

해되고 있다면 그 원인은 환경적 요인, 직원의 특성, 노인의 특성이라고 하는 한 

측면의 원인이 아니라 복합적인 원인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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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1〕 노인요양시설에서의 노인 인권침해의 발생경로 및 원인

요양시설 외부환경

요양시설 내부환경

노인↔ 노인 
→

←
직원

  이러한 맥락에서 직원 조사 및 거주노인조사에서 나타난 인권침해 현상을 주원

인별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무엇보다도 노인요양시설에서 가장 빈번히 발생하

고 있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침해인 의식주나 목욕서비스, 상담서비스, 의

료서비스에 있어서의 개별화의 부족과 충분한 수발서비스제공의 미비, 방임 등은 

노인을 보호하기에 충분한 인력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주원인인데 이는 기

본적으로 요양시설이 놓여있는 제도적 기반이 약하기 때문이다. 즉, 정부로부터 법

정직원 배치기준에 부합하는 인력의 지원과 예산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

며, 적절한 서비스와 보호방식에 대한 매뉴얼도 개발되어 있지 못한 상황이다. 또

한 요양시설에서 보호해야 할 대상노인에 대한 정확한 기준도 마련되어 있지 못하

고 그에 따른 적절한 직원의 규모와 구성에 대한 논의도 부족하다. 이러한 제도적 

기반 미비는 궁극적으로는 직원의 과도한 업무부담으로 이어져 충분하고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다음으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이 시설내부 환경이 노인의 인권을 보호하기에 적절

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인권침해현상이다. 사생활에 관한 자유권과 관련하여 

시설입소나 전원의 결정이 노인의 참여없이 이루어진다거나 시설생활에서 필요한 

사항을 입소노인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는 것, 거주노인의 개인정보를 노인의 동

의 없이 유출하는 것, 거주노인이 통신수단(전화나 편지)을 쉽게 이용할 수 없는 

경우, 노인의 의견이나 불평해소를 위한 공식적인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과 

같은 사생활의 자유 침해는 대부분 시설에서 거주노인의 사생활의 자유를 보장해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개별 

시설의 노력에 의해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많다고 하겠다. 더불어 시설 입소시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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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들이 시설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갖고 선택할 수 없는 상황도 노인의 알권리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운  및 서비스 내용에 대한 정보의 공개가 요구된다. 

  정신적‧경제적 활동의 자유권과 관련하여 거주노인의 수입 및 재산의 사용에 있

어서의 노인의사의 미반 , 시설 입소 전에 이용하던 개인물건소지의 제한, 시설에

서 제공하는 각종 활동프로그램의 참여에 있어서의 거주노인의 결정권 제한, 종교

활동에 있어서의 제한 등의 발생원인은 각 개별 직원의 자질이나 인식수준의 문제

보다는 시설의 기본운 방침에 있기 때문에 시설운 자의 의지에 의하여 개선이 

가능한 측면이다. 노인보호를 위하여 사용되어야 할 시설운 비, 보호비, 후원금 등

이 본래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것은 시설운 자의 적절치 못한 운 행태에 

의한 것이다. 

  한편, 원하지 않는 노인에게 일을 시키는 행위, 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방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과 같은 신체적 자유권의 구속은 직원들의 낮은 인권의식

이나 자질부족 등이 주원인으로 파악된다. 또한, 정서적인 측면에서의 노인에게 행

해지는 언어폭력이나 신체적 자긍심에 대한 배려 부족 등은 직원들의 인권인식부

족과 자질 등과 같은 직원의 특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노인인권침해중 주원인이 노인의 제특성에 의한 것으로는 자기방임

이나 노인들간의 인권침해가 있다. 이렇듯 요양시설에서의 노인인권의 발생원인은 

다양하며 복합적이기 때문에 해결책 또한 다양한 측면에서 모색되어야할 것이다. 

제 2절  조사결과의 정책적 함의

  본 연구에서 드러난 요양시설에서의 인권실태를 요약하면 자유권은 비교적 잘 

확보되고 있으나 생존권이라는 문제가 거주노인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가장 시급한 

과제임을 볼 수 있다. 이는 개별 시설의 문제라기보다는 현재 요양시설이 인간다운 

생활과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물적‧인적 기반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는

데서 기인하는 것이 많다. 또한 개개 직원들의 거주노인의 인권에 대한 인식부족에

도 원인이 있다고 하겠다. 즉, 시설보호를 시혜로 보는 관점에서 노인을 대하는 직

원이 많고, 이는 기본적인 생존욕구만 만족시키면 된다는 태도로 이어지고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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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유권의 역에서는 종교활동의 자유권 제한을 제외하고

는 자유권의 침해는 몇몇 시설만의 문제인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시설생활에 대

하여 노인에게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는 등 시설보호를 시혜가 아니라 권리로써 접

근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는 측면들이 있다.   

  생존권과 관련해서는 절대적인 시설의 부족으로 인하여 시설별 기능수행이 어려

운 상황이라는 점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될 수 있다. 즉, 노인요양시설은 법적 

정의상 노인성질환 등으로 요양이 필요한 노인을 입소시켜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

으로 급식, 요양,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한편, 노인전

문요양시설은 치매, 중풍 등 중증 노인성질환을 갖고 있어 요양이 필요한 질환노인

을 입소시켜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 요양,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

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따라서 법적 정의상 치매‧중풍 등으로 와상상태나 준와상상

태에 있는 노인은 노인전문요양시설의 보호를 받아야 하지만 현재 노인전문요양시

설은 절대적인 수가 부족하여 중증 노인성 질환을 가진 노인의 상당수가 요양시설

에서 생활하고 있다. 그러나 요양시설은 그러한 중증 노인성 질환을 가진 노인을 

보호하기에 적절한 물적‧인적 기반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이러한 요양시설

의 기능에 부응하지 않는 부적절한 대상을 보호하는 데에 기인하는 인권침해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다음과 같은 요양시설 거주노인의 희망사항이 바로 우리가 정책적인 개선을 통

해 도달해야 할 목표를 제시해주고 있다. 

부드럽게 부드럽게 하고, 암만 내가 못되게 굴어도 부드럽게 하면 못된 마음에 감동이 가지 않아~ 야... 

참 착하다 나한테 이렇게 해주는구나~ 그건 죽어도 안 잊어버려.

제 3절  개선방안

  노인요양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노인들의 인권보호를 위한 정책적인 방안은 단

지 인권침해 발생률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인권침해발생이 전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야 하며,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예방적인 차원과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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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발생한 이후의 적절한 조치를 위한 법과 제도적 기반의 마련이 요구된다. 

  1. 예방을 위한 정책적 과제

가. 인식제고

  요양시설에서의 거주노인의 인권보호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인권침해가 발생하

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시설거주 노인의 인권에 대한 인

식제고와 인권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인 여건을 마련하여야 한다. 

  노인요양시설의 노인의 인권보장을 위한 예방적인 조치로는 노인요양시설의 인

권의 개념을 널리 홍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이를 위해 노인요양시설에 근

무하는 직원에 대한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할 것이며, 노인복지

법‧시행령‧시행규칙에 노인요양시설 직원에 대한 정례적인 보수교육을 명시하고 

교육내용 안에 노인인권관련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국가인권

위원회법에는 인권교육과 홍보(26조)에 모든 사람의 인권의식을 깨우치고 향상시키

기 위하여 필요한 인권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노인요양시

설 보호 현장에 직접적인 향력을 갖기 위해서는 노인복지법‧시행령‧시행규칙에 

인권교육과 홍보에 관한 내용이 명시될 필요가 있다.

  구체적인 인권교육에 있어서도 교육내용과 접근의 특화가 필요하다. 즉, 생활지

도원과 같이 노인에게 직접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노인인권의 개념과 

중요성을 교육하는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 또한 원장, 총무, 생활지도원과 같이 시

설을 총괄하고 서비스제공을 기획‧관리‧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직원의 경우는 

노인에게 인권침해행위를 하는 직원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방안의 모색과 시설

내 직원 교육에 인권관련 내용을 포함할 것을 권고하는데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

다. 교육의 내용으로는 그 발생률이 높지만 문제성에 대한 인식정도가 낮은 노인의 

신체적 자긍심의 보호, 종교적 활동의 자유권에 대한 것들이 특히 강조되어야할 것

이다.

  한편, 노인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도 필요하다. 현재 노인요양시설에 거주하는 

노인의 경우 무료시설이 대부분으로 서비스에 대한 권리의식이 부족하여 충분하지 

못한 서비스와 인권침해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고 있는 경



要約

- 131 -

우가 많다. 따라서 노인들에게도 그들이 받아야하는 권리에 대해 인식시킬 수 있는 

제도를 필요로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시설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내용에 대한 설명 

등 시설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노력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노인요양시설 내에서의 서비스 대상자와 제공자의 인식제고만으

로는 근본적인 노인인권 침해 예방이 이루어질 수 없다. 사회 전반적으로 노인의 

인권에 대한 인식제고와 시설보호에 있어서 노인인권의 보호가 중요한 문제임을 

인식시키는 작업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만이 진정한 시설내 노인인권의 보장이 가

능할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인식제고를 위해서는 시설거주 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정책입안자의 관심이 무엇보다 요구된다. 또한 시설보호와 관련하여 직접적인 

연계를 맺고 있는 시‧군‧구청 담당자, 읍‧면‧동 사회복지전담요원, 보건소나 지역

사회의 의료진을 대상으로 한 태도 개선을 위한 교육 등을 실시가 필요하다. 행정

적인 시설입소 담당자의 경우 시설입소 결정에 있어 가장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위

치에 있으므로 시설입소 결정에 있어서 노인의 욕구와 의사를 최대한 반 하도록 

하는 노력이 요구되며, 시설서비스에 대한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개별시설과 

관련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여야할 것이다. 한편 시설 촉탁의를 비롯하여 시

설이 연계를 맺고 있는 공적 및 사적 의료기관의 의료진은 특히 신체적 학대와 같

은 신체적 자유권의 침해를 가장 먼저 발견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들의 

인식제고는 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나. 법적 기반 마련

   노인요양시설에서 노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과 제도적인 장치가 없는 상

태이다. 단지 헌법이나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노인이 국민으로서 갖고 있는 자유권

과 생존권, 제공받아야할 서비스에 대한 조항이 제시되어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

회법에 기초하여 다수인 보호시설로써 시설이 방문조사(제24조), 정책과 관행의 개

선 또는 시정권고(제25조), 시설수용자의 진정권 보장(제31조)의 대상이 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노인복지법‧시행령‧시행규칙 등에 시설보호를 받는 시설거주 노인의 권

리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하는 노인복지 국고보조사업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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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에도 이의 구체적 실현을 위해 요구되는 사업의 내용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 노인복지법‧시행령‧시행규칙 등에 명시되어 있으나 실행되지 못하고 

있는 제도의 활성화도 요구된다. 예를 들어 노인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운 간

담회의 경우, 운 의 활성화를 통해 효율적인 운 을 통하여 시설운 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사생활에 관한 자유권이나 서비스질의 향상을 통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증진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현재는 운 간담회가 규정되어 있음에

도 불구하고 운 이 활성화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다. 적절한 서비스제공을 위한 기반 마련

  노인요양시설에서의 노인의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주요원인 중의 하나가 직원의 

과도한 업무부담이다. 따라서 인권침해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서비스질의 향상을 위

한 법정직원 배치기준에 부합하는 인력의 지원과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현재의 법정직원 배치기준과 지원예산의 충분성에 대한 검토를 통해 서비스

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노인복지법 의 개정을 필요로 한다. 한편, 거주노인의 건

강 및 사회적 능력과 욕구를 평가하는 공통된 사정기준을 마련하여 노인의 신체‧

정신적 상태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보호와 그를 위한 재정적‧인적 지원

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할 것이다. 현재와 같이 급식‧요양‧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

를 제공하는 것을 기능으로 설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인력과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요양시설에 전문요양시설의 보호를 받아야할 치매‧중풍 등 중증 노인이 함께 생활

하는 것은 결국 서비스의 편중을 가져와 중증노인 외의 거주노인의 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킴으로써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따라

서 보호하는 노인의 특성에 상응하는 재정적‧인적 지원이 이루어져 직원의 업무과

중이나 서비스 편중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노인의 신체‧

정신적 특성이 노인에 의한 노인인권침해와 직원에 의한 노인인권침해의 한 원인

으로 지적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시급한 과제이다. 더불어 적절한 보호방법을 제시

하는 서비스 매뉴얼의 개발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서는 정부뿐만 아니라 시설협회를 비롯한 개별시설, 관련 전문가의 끊임없는 

관심과 노력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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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제도적인 기반마련과 더불어 개별 시설 또한 시설내에서도 시설의 전문

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노인에게 

개별화된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됨으로써 노인 개개인의 욕구가 충족되며, 잔존능력

유지 및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그러한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노인의 의

사가 반 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또한, 시설의 개방화와 인력

관리에 있어서의 전문성 제고노력, 투명한 시설운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야 할 것이다. 이러한 목표는 시설의 개별적인 노력과 시설평가와 같은 국가수준에

서의 적절한 지도‧감독을 통하여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8).  

  더불어 가족이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거나 보호서비스가 필요한 노인들을 위

한 충분한 시설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것도 사회적인 차원에서의 노인학대라고 

할 수 있으므로 신체‧정신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노인을 위한 충분한 요양보호시설

을 확보하는 것도 사회적인 차원에서 노인인권보호를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 할 수 

있다. 

  2. 조기발견 및 적절한 조치를 위한 정책적 과제

  가장 시급하게는 시설운 위원회를 의무화함으로써 노인요양시설의 운 을 투명

화하여 시설운 이 개방적으로 이루어지고, 시설에서 발생하는 노인인권침해가 조

기가 발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자원봉사자와 직원을 중심으로 “시

설옴부즈맨”제도를 실시하여 시설노인들의 시설에서 겪는 문제점이나 학대, 인권침

해의 사례를 발견하고 이를 고발조치 할 수 있는 법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 제도가 실제적인 구속력을 갖기 위해서는 인권침해의 통보의무규정의 

마련, 통보태만이나 인권 침해자에 대한 벌칙, 인권침해 사건의 조사기구 등 구체

적인 내용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현재 시설이 부족한 상황에서 노인인권

침해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적절한 사후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부재한 상황이

므로, 시설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것이 확인되었을 때의 적절한 보호방법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시설 옴부즈맨 제도를 활발하게 시행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 옴부즈맨 사무실이 

8) 구체적인 내용은 조남훈 외(2003)에 제시되어 있으므로 자세한 언급은 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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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고 거주자 보호를 위하여 행정‧법적‧기타 해결책을 추

구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다른 노인복지서비스 제공기관 또는 관련기관과의 

갈등이 존재하고 있다고 한다.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사단체와 협의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제20조).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시설 옴부즈맨 제도를 도입할 때는 시설 옴부즈맨과 관련단체와의 

협의와 협조의 근거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위에서 제시한 것과 같은 정책방안을 요양시설에서의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원인

별로 정리하여 보면 <표 8-1>과 같다. 요양시설 보호 노인의 인권 증진을 위해 가

장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정책방안은 시설외부와 내부의 환경이 거주노인의 

인권을 중요시하고 보호하는 체계를 갖추게 하는 것이며, 이러한 정책방안이 체계

적이고 효과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노인요양시설의 행정적 지도‧관리책임을 맡

고 있는 보건복지부와 인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제고와 제도적 기반마련의 책임을 

맡고 있는 인권위원회의 적절한 역할수행과 협조가 요구된다. 이러한 제도적인 개

선과 더불어 개별시설 및 직원의 노력, 관련 전문가의 노력이 이루어질 때 가장 효

과적인 요양시설 거주노인 더 나아가 생활시설 거주 노인의 인권이 향상될 수 있

을 것이다. 

〈표 8-1〉 노인의 주원인별 정책방안

  주원인                      정 책 방 안

시설외부환경

• 노인인권에 대한 대사회적 홍보

• 노인인권의 법적 기반마련

• 시설옴부즈맨 제도의 도입

• 법적 기준에 맞는 지원 및 직원처우 개선

• 보호대상 선정기준의 표준화 및 서비스 매뉴얼 개발

• 시설관련 정보의 사회화 및 투명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시설내부환경 • 개방화, 투명성, 전문성 유지를 위한 제도 마련

직원의 제특성 • 노인인권에 대한 교육

노인의 제특성 • 시설생활에 있어서의 의무와 권리에 대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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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시‧도별 무료 및 실비 노인요양시설 현황
(단위: 개소, 명)

시도
시설수 현원1)

(입소노인)
직원수2)

(직원)무료 실비 계

서울 7 1 8 665 209

부산 6 0 6 376 127

대구 5 1 6 304 91

인천 4 1 5 511 129

광주 3 0 3 201 70

대전 2 1 3 184 60

울산 1 0 1 100 23

경기 16 4 20 1,374 401

강원 5 0 5 192 77

충북 5 1 6 565 147

충남 6 1 7 319 98

전북 7 2 9 452 141

전남 6 1 7 320 109

경북 10 1 11 452 168

경남 6 0 6 371 133

제주 3 0 3 168 48

계 92 14 106 6,555 2,033

 자료: 1) 보건복지부, 『2002년 노인복지시설 현황』, 2002.

       2) 한국노인복지시설 협회, 내부자료, 2002.7.



- 140 -

【부록 2】 부표

〈부표 1〉제특성별 시설입소‧전원결정에 대한 인권침해인지 및 목격 실태

  구분 인권침해인지 평균점수 지난 1년간 목격률(%)

전체 2.04 22.9

성별

  남자 1.92 13.7

  여자 2.06 25.0

연령

  29세 이하 2.21 22.3

  30∼39세 2.04 22.1

  40∼49세 2.00 24.8

  50세 이상 1.92 18.9

교육수준

  초졸이하 1.73 15.3

  중학교 2.00 19.0

  고등학교 1.94 23.3

  전문대학 2.14 27.5

  대학 이상 2.15 23.0

현시설종사기간

  1년 미만 2.08 24.5

  1년∼3년 미만 2.11 25.9

  3년∼5년 미만 1.89 20.0

  5년∼10년 미만 1.92 11.0

  10년 이상 2.08 24.4

직명

  시설장(원장) 2.05 10.5

  총무(사무국장) 1.90 24.1

  생활지도원‧생활보조원(생활복지사‧생활지도원) 2.02 21.7

  간호사‧물리치료사‧ 양사‧촉탁의 2.29 32.4

  기타 직원 1.89 20.3

근무형태

  정규직 2.05 22.7

  계약직 2.05 19.5

  기타(임시직, 일용직, 기타) 1.92 36.8

근무유형

  주간근무 2.05 21.1

  2교대, 3교대 2.07 25.4

  기타(24시간근무, 기타) 2.01 20.7

주: 각 항목별 무응답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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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2〉제특성별 입소시 시설생활 설명에 대한 인권침해인지 및 목격 실태

  구분 인권침해인지 평균점수 지난 1년간 목격률(%)

전체 1.84 9.2

성별

  남자 1.77 4.7

  여자 1.86 10.4

연령

  29세 이하 1.95 10.4

  30∼39세 1.79 9.6

  40∼49세 1.84 9.0

  50세 이상 1.83 8.3

교육수준

  초졸이하 1.80 4.2

  중학교 2.01 2.6

  고등학교 1.76 9.3

  전문대학 1.91 12.9

  대학 이상 1.87 9.3

현시설종사기간

  1년 미만 1.87 14.4

  1년∼3년 미만 1.82 9.6

  3년∼5년 미만 1.74 5.1

  5년∼10년 미만 1.98 4.3

  10년 이상 1.85 11.8

직명

  시설장(원장) 1.92 7.9

  총무(사무국장) 1.66 10.2

  생활지도원‧생활보조원(생활복지사‧생활지도원) 1.83 8.7

  간호사‧물리치료사‧ 양사‧촉탁의 1.98 13.2

  기타 직원 1.81 6.9

근무형태

  정규직 1.85 9.1

  계약직 1.87 9.3

  기타(임시직, 일용직, 기타) 1.65 15.8

근무유형

  주간근무 1.84 8.5

  2교대, 3교대 1.84 10.4

  기타(24시간근무, 기타) 1.88 6.1

주: 각 항목별 무응답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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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3〉제특성별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인권침해인지 및 목격 실태

  구분 인권침해인지 평균점수 지난 1년간 목격률(%)

전체 1.98 14.5

성별

  남자 1.74 6.4

  여자 2.03 16.6

연령

  29세 이하 2.04 17.1

  30∼39세 1.95 14.2

  40∼49세 2.01 16.2

  50세 이상 1.95 8.4

교육수준

  초졸이하 1.88 4.3

  중학교 2.17 13.9

  고등학교 1.80 13.7

  전문대학 2.05 17.7

  대학 이상 2.14 15.2

현시설종사기간

  1년 미만 1.91 18.4

  1년∼3년 미만 2.05 16.2

  3년∼5년 미만 1.93 12.6

  5년∼10년 미만 1.91 7.1

  10년 이상 2.16 10.3

직명

  시설장(원장) 1.95 8.1

  총무(사무국장) 1.83 8.3

  생활지도원‧생활보조원(생활복지사‧생활지도원) 1.97 15.0

  간호사‧물리치료사‧ 양사‧촉탁의 2.22 22.4

  기타 직원 1.77 9.6

근무형태

  정규직 1.97 14.0

  계약직 2.08 16.2

  기타(임시직, 일용직, 기타) 2.04 26.3

근무유형

  주간근무 2.00 13.5

  2교대, 3교대 1.97 16.8

  기타(24시간근무, 기타) 2.01 11.0

주: 각 항목별 무응답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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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4〉제특성별 통신수단 이용에 대한 인권침해인지 및 목격 실태

  구분 인권침해인지 평균점수 지난 1년간 목격률(%)

전체 1.74 13.8

성별

  남자 1.59 8.3

  여자 1.77 15.3

연령

  29세 이하 1.79 15.4

  30∼39세 1.71 13.3

  40∼49세 1.71 14.0

  50세 이상 1.83 11.8

교육수준

  초졸이하 1.85 7.2

  중학교 1.99 17.3

  고등학교 1.65 12.7

  전문대학 1.76 15.9

  대학 이상 1.78 13.9

현시설종사기간

  1년 미만 1.76 18.3

  1년∼3년 미만 1.77 14.5

  3년∼5년 미만 1.67 10.6

  5년∼10년 미만 1.76 7.1

  10년 이상 1.87 10.1

직명

  시설장(원장) 1.87 11.1

  총무(사무국장) 1.57 11.7

  생활지도원‧생활보조원(생활복지사‧생활지도원) 1.73 13.0

  간호사‧물리치료사‧ 양사‧촉탁의 1.87 18.6

  기타 직원 1.72 14.4

근무형태

  정규직 1.73 13.9

  계약직 1.86 10.9

  기타(임시직, 일용직, 기타) 1.64 21.1

근무유형

  주간근무 1.77 13.2

  2교대, 3교대 1.68 13.4

  기타(24시간근무, 기타) 1.82 14.9

주: 각 항목별 무응답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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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5〉제특성별 의견‧불평해소 절차에 대한 인권침해인지 및 목격 실태

  구분 인권침해인지 평균점수 지난 1년간 목격률(%)

전체 1.97 18.0

성별

  남자 1.83 9.4

  여자 2.01 20.3

연령

  29세 이하 2.16 19.0

  30∼39세 1.97 20.5

  40∼49세 1.99 18.3

  50세 이상 1.83 12.6

교육수준

  초졸이하 1.92 7.0

  중학교 2.05 19.2

  고등학교 1.84 18.0

  전문대학 2.21 22.3

  대학 이상 1.99 18.1

현시설종사기간

  1년 미만 2.04 25.5

  1년∼3년 미만 2.02 17.2

  3년∼5년 미만 1.94 11.1

  5년∼10년 미만 1.81 13.8

  10년 이상 2.16 18.8

직명

  시설장(원장) 2.10 10.5

  총무(사무국장) 1.89 19.7

  생활지도원‧생활보조원(생활복지사‧생활지도원) 1.89 16.0

  간호사‧물리치료사‧ 양사‧촉탁의 2.31 25.0

  기타 직원 2.05 23.1

근무형태

  정규직 2.00 19.0

  계약직 1.76 10.0

  기타(임시직, 일용직, 기타) 2.15 42.1

근무유형

  주간근무 2.07 19.0

  2교대, 3교대 1.82 16.6

  기타(24시간근무, 기타) 2.06 17.6

주: 각 항목별 무응답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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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6〉제특성별 강제 노역에 대한 인권침해인지 및 목격 실태

  구분 인권침해인지평균점수 지난 1년간 목격률(%)

전체 1.53 8.4

성별

  남자 1.49 3.2

  여자 1.54 9.6

연령

  29세 이하 1.56 9.5

  30∼39세 1.50 9.4

  40∼49세 1.47 9.1

  50세 이상 1.69 5.6

교육수준

  초졸이하 1.59 2.9

  중학교 1.80 3.8

  고등학교 1.43 8.0

  전문대학 1.54 11.4

  대학 이상 1.59 9.5

현시설종사기간

  1년 미만 1.44 13.5

  1년∼3년 미만 1.54 8.2

  3년∼5년 미만 1.56 5.9

  5년∼10년 미만 1.56 5.1

  10년 이상 1.64 8.9

직명

  시설장(원장) 1.76 5.4

  총무(사무국장) 1.62 6.9

  생활지도원‧생활보조원(생활복지사‧생활지도원) 1.49 8.0

  간호사‧물리치료사‧ 양사‧촉탁의 1.63 11.7

  기타 직원 1.52 9.1

근무형태

  정규직 1.51 9.2

  계약직 1.66 3.4

  기타(임시직, 일용직, 기타) 1.67 10.5

근무유형

  주간근무 1.56 8.8

  2교대, 3교대 1.42 8.9

  기타(24시간근무, 기타) 1.70 5.4

주: 각 항목별 무응답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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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7〉 제특성별 감금에 대한 인권침해인지 및 목격 실태

  구분 인권침해인지평균점수 지난 1년간 목격률(%)

전체 1.60 11.5

성별

  남자 1.56 7.1

  여자 1.60 12.7

연령

  29세 이하 1.67 15.7

  30∼39세 1.58 13.9

  40∼49세 1.51 10.2

  50세 이상 1.70 7.7

교육수준

  초졸이하 1.54 3.0

  중학교 1.94 5.1

  고등학교 1.50 9.4

  전문대학 1.62 16.4

  대학 이상 1.64 15.6

현시설종사기간

  1년 미만 1.52 15.5

  1년∼3년 미만 1.62 10.9

  3년∼5년 미만 1.60 12.1

  5년∼10년 미만 1.67 8.0

  10년 이상 1.63 13.0

직명

  시설장(원장)  1.83 11.4

  총무(사무국장) 1.65 10.7

  생활지도원‧생활보조원(생활복지사‧생활지도원) 1.56 10.8

  간호사‧물리치료사‧ 양사‧촉탁의 1.71 18.1

  기타 직원 1.57 9.3

근무형태

  정규직 1.58 12.4

  계약직 1.74 7.8

  기타(임시직, 일용직, 기타) 1.70 11.1

근무유형

  주간근무 1.63 11.7

  2교대, 3교대 1.51 11.6

  기타(24시간근무, 기타) 1.76 10.3

주: 각 항목별 무응답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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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8〉 제특성별 수입‧재산 사용에 대한 인권침해인지 및 목격 실태

  구분 인권침해인지 평균점수 지난 1년간 목격률(%)

전체 1.69 11.2

성별

  남자 1.63 4.7

  여자 1.71 12.7

연령

  29세 이하 1.69 11.9

  30∼39세 1.67 11.2

  40∼49세 1.62 10.9

  50세 이상 1.81 10.3

교육수준

  초졸이하 1.72 4.2

  중학교 2.04 13.2

  고등학교 1.60 9.9

  전문대학 1.63 13.9

  대학 이상 1.75 11.9

현시설종사기간

  1년 미만 1.62 16.1

  1년∼3년 미만 1.71 11.7

  3년∼5년 미만 1.70 5.8

  5년∼10년 미만 1.80 6.3

  10년 이상 1.62 11.3

직명

  시설장(원장) 1.92 5.4

  총무(사무국장) 1.60 13.3

  생활지도원‧생활보조원(생활복지사‧생활지도원) 1.66 10.3

  간호사‧물리치료사‧ 양사‧촉탁의 1.79 13.6

  기타 직원 1.75 14.4

근무형태

  정규직 1.66 10.9

  계약직 1.84 8.3

  기타(임시직, 일용직, 기타) 2.15 27.8

근무유형

  주간근무 1.75 10.7

  2교대, 3교대 1.63 10.8

  기타(24시간근무, 기타) 1.69 9.9

주: 각 항목별 무응답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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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9〉 제특성별 개인물건 소지에 대한 인권침해인지 및 목격 실태

  구분 인권침해인지 평균점수 지난 1년간 목격률(%)

전체 2.11 22.7

성별

  남자 1.98 14.7

  여자 2.14 24.9

연령

  29세 이하 2.23 24.4

  30∼39세 2.11 26.6

  40∼49세 2.11 22.7

  50세 이상 1.96 16.9

교육수준

  초졸이하 1.82 12.5

  중학교 2.14 20.5

  고등학교 2.08 19.9

  전문대학 2.19 27.2

  대학 이상 2.16 28.4

현시설종사기간

  1년 미만 2.13 26.0

  1년∼3년 미만 2.10 22.9

  3년∼5년 미만 2.15 22.2

  5년∼10년 미만 2.10 21.4

  10년 이상 2.12 21.5

직명

  시설장(원장) 2.23 27.0

  총무(사무국장) 2.06 28.3

  생활지도원‧생활보조원(생활복지사‧생활지도원) 2.09 19.4

  간호사‧물리치료사‧ 양사‧촉탁의 2.17 30.8

  기타 직원 2.11 28.8

근무형태

  정규직 2.11 23.1

  계약직 2.15 20.3

  기타(임시직, 일용직, 기타) 2.48 31.6

근무유형

  주간근무 2.14 25.6

  2교대, 3교대 2.17 20.4

  기타(24시간근무, 기타) 1.98 21.6

주: 각 항목별 무응답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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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10〉 제특성별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인권침해인지 및 목격 실태

  구분 인권침해인지 평균점수 지난 1년간 목격률(%)

전체 1.82 12.9

성별

  남자 1.70 9.5

  여자 1.85 13.8

연령

  29세 이하 1.85 14.4

  30∼39세 1.82 14.3

  40∼49세 1.82 12.1

  50세 이상 1.78 10.7

교육수준

  초졸이하 1.79 7.1

  중학교 1.98 10.7

  고등학교 1.73 12.3

  전문대학 1.85 16.7

  대학 이상 1.92 13.1

현시설종사기간

  1년 미만 1.88 18.6

  1년∼3년 미만 1.81 12.2

  3년∼5년 미만 1.84 11.3

  5년∼10년 미만 1.85 8.0

  10년 이상 1.77 11.5

직명

  시설장(원장) 1.98 16.2

  총무(사무국장) 1.75 18.3

  생활지도원‧생활보조원(생활복지사‧생활지도원) 1.79 10.4

  간호사‧물리치료사‧ 양사‧촉탁의 1.91 16.9

  기타 직원 1.88 14.9

근무형태

  정규직 1.80 13.1

  계약직 1.92 8.8

  기타(임시직, 일용직, 기타) 2.16 27.8

근무유형

  주간근무 1.91 14.9

  2교대, 3교대 1.75 10.1

  기타(24시간근무, 기타) 1.82 10.1

주: 각 항목별 무응답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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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11〉 제특성별 종교활동에 대한 인권침해인지 및 목격 실태

  구분 인권침해인지 평균점수 지난 1년간 목격률(%)

전체 1.98 14.4

성별

  남자 1.80 6.8

  여자 2.01 16.3

연령

  29세 이하 2.10 19.8

  30∼39세 2.00 15.7

  40∼49세 1.95 14.2

  50세 이상 1.88 8.2

교육수준

  초졸이하 1.99 2.8

  중학교 2.20 10.5

  고등학교 1.81 14.1

  전문대학 2.05 19.5

  대학 이상 2.10 15.3

현시설종사기간

  1년 미만 1.99 22.3

  1년∼3년 미만 2.03 14.9

  3년∼5년 미만 1.86 9.9

  5년∼10년 미만 1.90 8.7

  10년 이상 2.14 14.1

직명

  시설장(원장) 1.98 5.4

  총무(사무국장) 1.66 13.6

  생활지도원‧생활보조원(생활복지사‧생활지도원) 1.96 13.2

  간호사‧물리치료사‧ 양사‧촉탁의 2.22 22.2

  기타 직원 1.93 15.7

근무형태

  정규직 1.97 13.9

  계약직 2.04 17.8

  기타(임시직, 일용직, 기타) 1.88 22.2

근무유형

  주간근무 2.07 15.2

  2교대, 3교대 1.87 15.7

  기타(24시간근무, 기타) 2.03 7.5

주: 각 항목별 무응답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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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12〉 제특성별 다양한 식사 메뉴 제공에 대한 인권침해인지 및 목격 실태

  구분 인권침해인지 평균점수 지난 1년간 목격률(%)

전체 2.23 24.9

성별

  남자 2.05 16.3

  여자 2.26 27.1

연령

  29세 이하 2.36 28.9

  30∼39세 2.23 25.9

  40∼49세 2.17 22.4

  50세 이상 2.09 21.1

교육수준

  초졸이하 2.21 15.3

  중학교 2.24 23.0

  고등학교 2.05 22.5

  전문대학 2.33 32.8

  대학 이상 2.34 25.8

현시설종사기간

  1년 미만 2.27 27.6

  1년∼3년 미만 2.17 24.5

  3년∼5년 미만 2.13 21.3

  5년∼10년 미만 2.29 18.3

  10년 이상 2.36 28.8

직명

  시설장(원장) 2.38 23.7

  총무(사무국장) 2.05 24.1

  생활지도원‧생활보조원(생활복지사‧생활지도원) 2.19 22.5

  간호사‧물리치료사‧ 양사‧촉탁의 2.54 39.3

  기타 직원 2.04 23.3

근무형태

  정규직 2.24 25.2

  계약직 2.11 23.5

  기타(임시직, 일용직, 기타) 2.56 36.8

근무유형

  주간근무 2.31 25.6

  2교대, 3교대 2.10 24.0

  기타(24시간근무, 기타) 2.21 21.3

주: 각 항목별 무응답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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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13〉 제특성별 의복‧침구류의 청결에 대한 인권침해인지 및 목격 실태

  구분
인권침해인지 

평균점수

지난 1년간 

목격률(%)

전체 1.64 10.6

성별

  남자 1.62 4.3

  여자 1.65 12.1

연령

  29세 이하 1.72 12.5

  30∼39세 1.61 11.9

  40∼49세 1.65 10.5

  50세 이상 1.65 8.6

교육수준

  초졸이하 1.72 6.8

  중학교 1.76 6.3

  고등학교 1.53 9.3

  전문대학 1.67 15.5

  대학 이상 1.74 11.3

현시설종사기간

  1년 미만 1.63 15.4

  1년∼3년 미만 1.63 9.6

  3년∼5년 미만 1.64 9.1

  5년∼10년 미만 1.70 8.5

  10년 이상 1.74 11.3

직명

  시설장(원장) 1.74 10.8

  총무(사무국장) 1.55 6.9

  생활지도원‧생활보조원(생활복지사‧생활지도원) 1.62 9.0

  간호사‧물리치료사‧ 양사‧촉탁의 1.82 17.8

  기타 직원 1.58 12.2

근무형태

  정규직 1.64 11.3

  계약직 1.69 4.2

  기타(임시직, 일용직, 기타) 1.69 26.3

근무유형

  주간근무 1.70 11.1

  2교대, 3교대 1.58 9.7

  기타(24시간근무, 기타) 1.60 6.7

주: 각 항목별 무응답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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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14〉 제특성별 시설운 비의 목적외 사용에 대한 인권침해인지 및 목격 실태

  구분 인권침해인지 평균점수 지난 1년간 목격률(%)

전체 1.76 10.7

성별

  남자 1.66 6.6

  여자 1.77 11.8

연령

  29세 이하 1.84 11.8

  30∼39세 1.72 10.7

  40∼49세 1.69 11.1

  50세 이상 1.84 9.4

교육수준

  초졸이하 1.89 7.5

  중학교 1.94 10.4

  고등학교 1.66 8.5

  전문대학 1.73 13.1

  대학 이상 1.83 11.1

현시설종사기간

  1년 미만 1.73 14.7

  1년∼3년 미만 1.76 9.7

  3년∼5년 미만 1.75 8.2

  5년∼10년 미만 1.71 10.0

  10년 이상 1.80 14.5

직명

  시설장(원장) 1.84 10.8

  총무(사무국장) 1.54 10.3

  생활지도원‧생활보조원(생활복지사‧생활지도원) 1.73 9.5

  간호사‧물리치료사‧ 양사‧촉탁의 1.89 14.9

  기타 직원 1.82 13.3

근무형태

  정규직 1.72 11.5

  계약직 1.96 4.3

  기타(임시직, 일용직, 기타) 2.17 15.8

근무유형

  주간근무 1.80 11.3

  2교대, 3교대 1.69 9.6

  기타(24시간근무, 기타) 1.79 8.3

주: 각 항목별 무응답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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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15〉 제특성별 알맞은 목욕서비스에 대한 인권침해인지 및 목격 실태

  구분 인권침해인지 평균점수 지난 1년간 목격률(%)

전체 1.92 19.2

성별

  남자 1.83 12.0

  여자 1.94 21.0

연령

  29세 이하 1.97 19.4

  30∼39세 1.91 20.4

  40∼49세 1.95 19.9

  50세 이상 1.90 13.2

교육수준

  초졸이하 1.96 11.1

  중학교 2.11 10.4

  고등학교 1.84 19.9

  전문대학 1.96 25.0

  대학 이상 2.00 18.8

현시설종사기간

  1년 미만 1.84 23.2

  1년∼3년 미만 1.96 16.0

  3년∼5년 미만 1.92 18.0

  5년∼10년 미만 2.06 18.3

  10년 이상 2.10 23.4

직명

  시설장(원장) 2.10 13.9

  총무(사무국장) 1.78 14.0

  생활지도원‧생활보조원(생활복지사‧생활지도원) 1.91 19.4

  간호사‧물리치료사‧ 양사‧촉탁의 2.08 23.4

  기타 직원 1.81 15.8

근무형태

  정규직 1.93 20.9

  계약직 1.84 6.9

  기타(임시직, 일용직, 기타) 2.08 26.3

근무유형

  주간근무 2.02 19.5

  2교대, 3교대 1.84 21.2

  기타(24시간근무, 기타) 1.84 10.1

주: 각 항목별 무응답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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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16〉 제특성별 적절한 의료서비스에 대한 인권침해인지 및 목격 실태

  구분 인권침해인지 평균점수 지난 1년간 목격률(%)

전체 1.84 14.1

성별

  남자 1.77 8.6

  여자 1.85 15.7

연령

  29세 이하 1.97 16.1

  30∼39세 1.76 16.1

  40∼49세 1.85 13.6

  50세 이상 1.88 10.2

교육수준

  초졸이하 1.99 4.3

  중학교 1.83 7.8

  고등학교 1.72 13.7

  전문대학 1.88 19.5

  대학 이상 1.96 15.1

현시설종사기간

  1년 미만 1.80 22.8

  1년∼3년 미만 1.87 12.2

  3년∼5년 미만 1.83 10.7

  5년∼10년 미만 1.83 11.4

  10년 이상 2.04 11.5

직명

  시설장(원장) 2.13 17.1

  총무(사무국장) 1.78 12.3

  생활지도원‧생활보조원(생활복지사‧생활지도원) 1.80 13.6

  간호사‧물리치료사‧ 양사‧촉탁의 1.99 18.3

  기타 직원 1.80 14.4

근무형태

  정규직 1.82 14.6

  계약직 1.97 10.4

  기타(임시직, 일용직, 기타) 1.92 31.6

근무유형

  주간근무 1.94 15.3

  2교대, 3교대 1.71 14.8

  기타(24시간근무, 기타) 1.79 8.8

주: 각 항목별 무응답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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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17〉 제특성별 충분한 수발제공에 대한 인권침해인지 및 목격 실태

  구분 인권침해인지 평균점수 지난 1년간 목격률(%)

전체 1.86 15.7

성별

  남자 1.82 7.7

  여자 1.86 17.8

연령

  29세 이하 1.89 15.7

  30∼39세 1.85 18.2

  40∼49세 1.84 15.7

  50세 이상 1.86 11.6

교육수준

  초졸이하 1.89 11.6

  중학교 2.00 11.7

  고등학교 1.74 15.2

  전문대학 1.86 20.3

  대학 이상 1.99 16.8

현시설종사기간

  1년 미만 1.80 20.1

  1년∼3년 미만 1.86 16.2

  3년∼5년 미만 1.84 12.1

  5년∼10년 미만 1.94 14.9

  10년 이상 2.05 14.1

직명

  시설장(원장) 2.08 13.9

  총무(사무국장) 1.90 14.0

  생활지도원‧생활보조원(생활복지사‧생활지도원) 1.79 14.8

  간호사‧물리치료사‧ 양사‧촉탁의 2.06 22.4

  기타 직원 1.85 15.4

근무형태

  정규직 1.85 16.5

  계약직 1.91 11.1

  기타(임시직, 일용직, 기타) 1.92 26.3

근무유형

  주간근무 2.01 16.9

  2교대, 3교대 1.68 16.6

  기타(24시간근무, 기타) 1.81 7.5

주: 각 항목별 무응답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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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18〉 제특성별 충분한 상담서비스에 대한 인권침해인지 및 목격 실태

  구분 인권침해인지 평균점수 지난 1년간 목격률(%)

전체 2.06 19.2

성별

  남자 1.89 12.2

  여자 2.10 21.2

연령

  29세 이하 2.17 20.4

  30∼39세 2.08 21.9

  40∼49세 2.03 20.3

  50세 이상 1.97 13.6

교육수준

  초졸이하 1.95 10.3

  중학교 2.06 20.0

  고등학교 1.93 17.7

  전문대학 2.21 22.7

  대학 이상 2.14 22.2

현시설종사기간

  1년 미만 2.08 22.4

  1년∼3년 미만 2.09 20.4

  3년∼5년 미만 2.00 16.1

  5년∼10년 미만 2.08 16.5

  10년 이상 2.13 19.7

직명

  시설장(원장) 2.15 20.6

  총무(사무국장) 2.00 18.2

  생활지도원‧생활보조원(생활복지사‧생활지도원) 2.04 18.7

  간호사‧물리치료사‧ 양사‧촉탁의 2.32 25.2

  기타 직원 1.86 16.9

근무형태

  정규직 2.04 19.7

  계약직 2.18 14.4

  기타(임시직, 일용직, 기타) 2.36 36.8

근무유형

  주간근무 2.14 17.9

  2교대, 3교대 1.97 20.3

  기타(24시간근무, 기타) 2.05 20.0

주: 각 항목별 무응답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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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19〉 제특성별 직원의 폭언에 대한 인권침해인지 및 목격 실태

  구분 인권침해인지 평균점수 지난 1년간 목격률(%)

전체 2.02 22.6

성별

  남자 1.91 15.8

  여자 2.04 24.4

연령

  29세 이하 2.14 29.5

  30∼39세 2.01 25.3

  40∼49세 2.00 20.6

  50세 이상 2.02 17.2

교육수준

  초졸이하 2.04 10.1

  중학교 2.18 11.8

  고등학교 1.85 18.6

  전문대학 2.11 33.0

  대학 이상 2.17 26.7

현시설종사기간

  1년 미만 2.00 31.3

  1년∼3년 미만 2.10 21.3

  3년∼5년 미만 1.96 23.3

  5년∼10년 미만 2.05 16.8

  10년 이상 1.99 20.5

직명

  시설장(원장) 2.00 19.4

  총무(사무국장) 1.86 17.9

  생활지도원‧생활보조원(생활복지사‧생활지도원) 1.99 21.7

  간호사‧물리치료사‧ 양사‧촉탁의 2.26 33.1

  기타 직원 1.95 19.3

근무형태

  정규직 2.02 22.6

  계약직 2.09 24.3

  기타(임시직, 일용직, 기타) 2.12 31.6

근무유형

  주간근무 2.11 23.0

  2교대, 3교대 1.88 22.8

  기타(24시간근무, 기타) 2.12 15.8

주: 각 항목별 무응답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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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20〉 제특성별 신체적 수치심에 대한 인권침해인지 및 목격 실태

  구분 인권침해인지 평균점수 지난 1년간 목격률(%)

전체 2.19 32.4

성별

  남자 2.12 21.2

  여자 2.21 35.3

연령

  29세 이하 2.31 37.9

  30∼39세 2.16 35.3

  40∼49세 2.09 29.1

  50세 이상 2.35 28.2

교육수준

  초졸이하 2.23 19.1

  중학교 2.22 19.5

  고등학교 2.10 31.3

  전문대학 2.22 39.7

  대학 이상 2.31 35.0

현시설종사기간

  1년 미만 2.15 32.7

  1년∼3년 미만 2.24 33.2

  3년∼5년 미만 2.08 37.5

  5년∼10년 미만 2.27 28.2

  10년 이상 2.22 27.6

직명

  시설장(원장) 2.15 25.7

  총무(사무국장) 1.98 23.6

  생활지도원‧생활보조원(생활복지사‧생활지도원) 2.18 32.3

  간호사‧물리치료사‧ 양사‧촉탁의 2.42 45.8

  기타 직원 2.14 26.3

근무형태

  정규직 2.17 31.7

  계약직 2.39 40.0

  기타(임시직, 일용직, 기타) 2.25 31.6

근무유형

  주간근무 2.25 33.7

  2교대, 3교대 2.05 32.9

  기타(24시간근무, 기타) 2.43 25.3

주: 각 항목별 무응답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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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21〉 제특성별 집단따돌림에 대한 인권침해인지 및 목격 실태

  구분 인권침해인지 평균점수 지난 1년간 목격률(%)

전체 2.12 31.0

성별

  남자 2.05 22.0

  여자 2.13 33.2

연령

  29세 이하 2.30 37.4

  30∼39세 2.10 30.9

  40∼49세 2.03 30.4

  50세 이상 2.09 25.5

교육수준

  초졸이하 2.08 27.1

  중학교 2.04 21.8

  고등학교 1.99 29.0

  전문대학 2.24 38.8

  대학 이상 2.22 30.9

현시설종사기간

  1년 미만 2.19 37.6

  1년∼3년 미만 2.13 32.1

  3년∼5년 미만 1.98 27.8

  5년∼10년 미만 2.17 21.6

  10년 이상 2.09 29.1

직명

  시설장(원장) 2.10 24.3

  총무(사무국장) 2.03 27.6

  생활지도원‧생활보조원(생활복지사‧생활지도원) 2.08 30.6

  간호사‧물리치료사‧ 양사‧촉탁의 2.35 41.4

  기타 직원 1.99 26.1

근무형태

  정규직 2.08 30.4

  계약직 2.34 33.1

  기타(임시직, 일용직, 기타) 2.56 57.9

근무유형

  주간근무 2.26 30.2

  2교대, 3교대 1.92 32.2

  기타(24시간근무, 기타) 2.21 26.7

주: 각 항목별 무응답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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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22〉 제특성별 직원의 방임에 대한 인권침해인지 및 목격 실태

  구분 인권침해인지 평균점수 지난 1년간 목격률(%)

전체 1.66 11.1

성별

  남자 1.61 5.9

  여자 1.67 12.4

연령

  29세 이하 1.79 13.6

  30∼39세 1.64 13.1

  40∼49세 1.57 10.6

  50세 이상 1.76 8.1

교육수준

  초졸이하 1.68 1.4

  중학교 1.69 7.6

  고등학교 1.58 11.1

  전문대학 1.69 14.3

  대학 이상 1.76 13.2

현시설종사기간

  1년 미만 1.57 16.5

  1년∼3년 미만 1.74 11.1

  3년∼5년 미만 1.63 8.5

  5년∼10년 미만 1.68 7.7

  10년 이상 1.63 12.7

직명

  시설장(원장) 1.89 5.4

  총무(사무국장) 1.65 13.8

  생활지도원‧생활보조원(생활복지사‧생활지도원) 1.63 10.6

  간호사‧물리치료사‧ 양사‧촉탁의 1.74 13.7

  기타 직원 1.68 11.6

근무형태

  정규직 1.64 11.6

  계약직 1.81 8.5

  기타(임시직, 일용직, 기타) 1.67 15.8

근무유형

  주간근무 1.72 10.2

  2교대, 3교대 1.54 14.2

  기타(24시간근무, 기타) 1.82 6.8

주: 각 항목별 무응답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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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23〉 제특성별 노인 자신의 방임에 대한 인권침해인지 및 목격 실태

  구분 인권침해인지 평균점수 지난 1년간 목격률(%)

전체 2.26 48.2

성별

  남자 2.18 33.5

  여자 2.28 51.7

연령

  29세 이하 2.47 51.5

  30∼39세 2.31 49.6

  40∼49세 2.14 45.6

  50세 이상 2.01 44.2

교육수준

  초졸이하 2.00 34.8

  중학교 2.10 42.9

  고등학교 2.17 43.1

  전문대학 2.39 55.8

  대학 이상 2.35 52.1

현시설종사기간

  1년 미만 2.32 49.5

  1년∼3년 미만 2.33 49.3

  3년∼5년 미만 2.04 42.3

  5년∼10년 미만 2.20 47.7

  10년 이상 2.13 52.7

직명

  시설장(원장) 2.50 65.7

  총무(사무국장) 2.14 56.1

  생활지도원‧생활보조원(생활복지사‧생활지도원) 2.26 46.3

  간호사‧물리치료사‧ 양사‧촉탁의 2.37 63.4

  기타 직원 2.12 30.8

근무형태

  정규직 2.29 49.0

  계약직 2.07 44.7

  기타(임시직, 일용직, 기타) 2.20 42.1

근무유형

  주간근무 2.30 43.9

  2교대, 3교대 2.20 48.4

  기타(24시간근무, 기타) 2.40 49.7

주: 각 항목별 무응답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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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직원조사설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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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판별조사 설문지

 시설명 일련번호

노인인권보호 실태조사(판별조사)

1. 시  설  명:                             

2. 응답자 성명:                             

3. 성: □ 1. 남자 □ 2. 여자

4. 생년월일:        년        월 (만연령:          세) 

5. 어르신은 의사소통이 가능합니까?

 □ 1. 의사소통 가능 □ 2. 경증치매 있으나, 의사소통 가능

 □ 3. 치매로 인하여 불가능(설문 중단)

 □ 4. 언어‧청각장애로 인하여 불가능(설문 중단)

 □ 5. 심한 와상 등의 신체장애로 인하여 불가능(설문 중단)

  5-1. 어르신은 혼자서 이동할 수 있습니까?(와상정도)

    □ 1. 거의 대부분 침대에 누워있음  

    □ 2. 앉아있거나 부축을 받아 걸을 수 있음

    □ 3. 시설내에서는 혼자 걸을수 있으나, 혼자 외출은 어려움

    □ 4. 스스로 외출하거나 외부 출입이 가능함 

   

6. 어르신은 언제 현재 시설에 입소하 습니까?

    입소시기:        년        월 (입소기간:        개월)

7. 어르신의 현재 종교는 무엇입니까?

  □ 0. 없음       □ 1. 기독교 □ 2. 천주교  

  □ 3. 불교        □ 4. 원불교   □ 5. 천도교  

  □ 6. 기타(무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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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 어르신의 입소 전 종교는 무엇입니까?

    □ 0. 없음     □ 1. 기독교 □ 2. 천주교  

    □ 3. 불교      □ 4. 원불교   □ 5. 천도교       

    □ 6. 기타(무엇:       )   

  7-2. 어르신은 시설에서 행하는 종교행사(예; 예배, 예불 등)에 모두 참여해야 합니

까?

    □ 0. 아니오 □ 1. 예

    □ 2. 비해당(시설에 종교 행사가 없는 경우)

8. 어르신의 개인수입(경로연금, 교통비, 개인용돈 및 재산 등)은 누가 관리합니까?

  □ 1. 시설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함   

  □ 2. 본인의 요청으로 시설에서 관리해 줌

  □ 3. 본인이 직접 관리함

  □ 4. 기타   (____________________)

  8-1. 시설에서 관리할 경우 본인의 동의없이 시설에서 사용한 적이 있습니까?

      □ 1. 예 □ 2. 아니오

9. 어르신은 시설직원에게 폭행이나 폭언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 1. 예 □ 2. 아니오

  9-1. 다른 노인이 시설직원에게 폭행이나 폭언을 당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 1. 예 □ 2. 아니오

10. 어르신이 아플 경우 간호사 또는 직원이 관심을 보이고 적절한 조치가 빠르게 이루

어집니까?

   □ 1. 예 □ 2. 아니오

11. 어르신은 한달에 한번 이상의 정기적인 상담을 하십니까?

   □ 1. 예 □ 2. 아니오

12. 어르신은 주방일이나 부업 등을 강요받은 적이 있습니까?

    □ 1. 예 □ 2. 아니오

   12-1. 다른 노인이 주방일이나 부업 등을 강요받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 1. 예 □ 2.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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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목욕을 하거나 옷을 갈아입을 때, 동의없이 옷을 벗겨 수치스러운 적이 있습니까?

     □ 1. 예 □ 2. 아니오

  13-1. 다른 노인이 목욕을 하거나 옷을 갈아입을 때, 동의없이 행해지는 것을 본 적

이 있습니까?

    □ 1. 예 □ 2. 아니오

14. 하루에 한번도 개인적으로 직원과 대화를 나누지 못한 적이 있습니까?

    □ 1. 예 □ 2. 아니오

  14-1. 다른 노인의 경우 하루에 한번도 개인적으로 직원과 대화를 나누지 못하는 것

을 본적이 있습니까?

    □ 1. 예 □ 2. 아니오

15. 다른 노인에 의해서 폭언이나 폭행을 당해본 적이 있습니까?

     □ 1. 예 □ 2. 아니오

  15-1. 다른 노인이 동료노인에게서 폭언이나 폭행을 당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 1. 예 □ 2. 아니오

※ 저희 설문에 성심 성의껏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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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

노인인권보호 실태조사(사례조사항목)

－ 원칙적으로는 실제 screening에서 경험한 인권침해 경우를 중심으로 좀 더 심층

적으로 물어보도록 하며, 직원설문지에 포함된 모든 항목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질문하여 시설 전체적으로 그러한 사례가 있는지를 파악하도록 함. 

－ 발생여부/노인의 반응/그에 대한 직원의 반응을 파악하도록 함. 

□ 1. 본 시설에 본인의 의사에 의해 입소했는지? 

    － 자세한 입소경로는?  예) 입소경로 : 동사무소를 통해서, 본인의 의사에 의

해서, 복지관이나 상담소의 소개에 의해서 등.

    － (실비의 경우)

∙시설을 본인이 선택했는지? 가족의 의사 는지? 

     ∙시설 입소시 가족과의 갈등은 없었는지? 갈등이 있었을 때 시설의 정보

와 안내가 있었는지? 

∙시설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 예) 거리, 서비스, 비용, 홍보 등

       ∙비용지불자는 누구인지? 

□ 2. (본인이 전원 경험 또는 전원되는 노인을 목격한 경우) 전원의 결정이 어떻

게 이루어졌는지? 

    － 전원에 대해서 미리 통보를 받았는지?  

    － 그 때 어떠한 기분은 어떠했는지? 

    － 시설의 의사와 본인(또는 가족의) 의사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 어떻게 처리

되었는지?

□ 3. 입소 때 요양시설이 어떠한 곳인지 알았는지? 

    － 누구로부터 들었는지? 

    － 기대한 것과 실제와의 차이가 있는지? 어떠한 점에서 차이가 있는지?

□ 4. 시설 입소시 규율이나 시설생활에 대한 설명을 들었는지?

    － 설명을 들은 것과 실제 시설생활과의 차이가 있는지? 어떠한 점에서 차이

가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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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자신도 모르는데 다른 사람이 본인에 대하여 알고 있어서 당황스러운 적이 

있었는지? 

□ 6. 전화 이용, 외출, 외박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지? 

    － 전화 거는 것을 직원에게 부탁하면 잘 들어주는지?

    － 전화는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지(사무실에 있을 경우 직원이 퇴

근하면 사용하지 못하거나 하는 경우는 없는지)?

    －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전화가 오는 경우 잘 연결되는지?

    － 이러한 내용들과 관련하여 불만을 표현하면 직원은 어떻게 대응하는지?

□ 7. 경로연금(실비시설의 노인의 경우 해당안될 수도 있음), 교통비가 어떻게 관

리되고 있는가? 

     예) 시설에서 일괄적 관리여부, 시설에서 관리할 경우 그때그때 통지해주는지, 

서비스 명목으로 시설에서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본인이 모르게 시설

에서 빼쓰거나 아예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지 등

    － 시설에 들어올 때 가져온 돈이 있는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 8. 시설에 오기 전에 사용하던 자신의 물건을 가지고 왔는지? 

    － 어떤 것을 가지고 왔는지?

    － 가지고 오지 못하도록 하는 항목이 있는 경우 그때 기분은 어떠했으며, 어

떻게 반응했는지?

□ 9. 거주실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같은 방을 이용하는 노인이 마음에 들지 않으

면 어떻게 의사표현을 하는지? 

    － 그 때 직원들은 어떻게 반응하는지?

□ 10. 참석하기 싫은 프로그램(행사)에 참석해야 한 경우가 있었는지? 

       예) 법인과 관련된 행사나 외부행사나 외부인사가 방문한 경우 강제로 동원

된 적이 있는지 등

    － 그 때 어떻게 반응했는지?

    － 거부의사를 밝혔을 때 직원은 어떻게 대응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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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직원이 필요하다고 권유하는 프로그램(종이접기, 산책이나 운동프로그램, 물

리치료 등)에 참여하지 않은 적이 있는지?

     － 그렇다면 그 이유는?

    － 노인의 거부 의사에 대한 직원의 반응은?

□ 12. 종교행사에 꼭 참석해야 하는지?

    － 원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는지?

    － 노인들 사이에 이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 거부의사를 밝혔을 때 직원은 어떻게 대응했는지?

□ 13. 간담회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 노인중 간담회에 참석하는 사람은 누구이며, 어떻게 선정되는지?

□ 14. 식사 메뉴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는지?

    － 식판에 담아서(또는 식사방법) 먹는 것에 대한 느낌은?

    － 식사량은 적당한지? 맛있는지? 

    － 식사시간이 지나도 원하는 시간에 편안하게 식사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 식사내용이 부실하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 간식이 적당한지?

    － 아플 때 유동식이 제공되는지, 특정 병(당뇨, 고혈압 등)에 따라 다른 식단

이 제공되는지?

□ 15. 새 옷이 언제 지급되는지?

    － 원하는 의류를 구입할 수 있는지? 시설에서 의류를 구입해준다면 본인의 

의사를 물어서 구입하는지?

    － 의류에 대해 만족하는지?

□ 16. 혼자 목욕하기 어려우면 어떻게 하는지?

    － 원할 때 목욕할 수 있는지?

    － 불편한 점은 무엇인지?

    － 직원이나 자원봉사자들이 옷을 함부로 벗기는 경우가 있는지?

    － 의사표현을 못하는 노인분들의 경우 기저귀를 갈거나 목욕을 할 때 신체부

위를 가리는 등의 적절한 배려를 하는지?

      ∙그렇지 못하다면 그러한 현상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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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아플 때 누가 간호해주는지? 

    － 아프다고 하면 즉각적으로 직원들이 관심을 보이는지?

    － 본인이 병원에 가야 한다고 판단했을 때 병원에 갈 수 있는지?

□ 18. 상담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 얼마나 자주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 어떠한 주제로 상담을 하는지?

    － 상담이 도움이 되는지? 상담에 대해 만족하는지?

□ 19. 시설의 규율을 따르지 않을 때는 어떠한 제재를 받는가?

    － 규율을 어기거나 잘못을 한 경우 방이나 특정 장소에 감금된 적이 있는지? 

본인이 아니더라도 감금된 경우를 본 적이 있는지?

    － 있다면 그런 경우가 얼마나 자주 있는지?

□ 20. 자존심이 상한 경우(다른 노인, 직원으로부터)

    － 직원으로부터 무시당한다고 느낀 경우는?

    － 직원이 노인을 어떻게 대할 때 자존심이 상하는지?

    － 직원이 욕, 반말, 무시하는 말투 등으로 인하여 기분이 상한적이 있는지? 

       ∙있다면 얼마나 자주 있는지? 

       ∙직원이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 21. 원하지 않는데도 청소나 빨래, 주방일을 해야 한 적이 있는지?

    － 시설내에 그러한 일을 도와주는 것이 좋다는 암묵적인 압력이 있는지?

    － 그런 경우 어떻게 반응했는지?

    － 불평하면 직원들은 어떻게 반응하는지?

□ 22. 직원이나 다른 노인에 의해 신체적인 폭행( 기, 차기, 때리기 등)을 당한 

적이 있는가?

    －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 폭행을 당하는지?

    － 얼마나 자주 그런일이 발생하는지?

    － 이에 대한 대처(해결방안)을 시도해 본 적이 있는지? 

□ 23. 직원과 개별적으로 접촉할 기회가 없는 적이 있는지?

    － 그렇다면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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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노인들 간의 따돌림이 있는지?

    － 주로 어떤 노인이 따돌림의 대상이 되는지?

    － 주로 어떤 노인이 따돌림을 주도하는지?

□ 25. TV 시청을 둘러싼 생활의 불만이 있는지?

□ 26. 시설생활이 이전의 생활과 비교해서 어떤지? 만족하시는지? 행복하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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